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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 리 말

아다시 피 2949년 制定된 舊西獨基本法1)은 東西獨의 分斷의 現實을 인정하는 바탕위 에

서 舊西獨地域에 만 效方이 미치는 暫定憲法的 性格을 띠고 있었다. 이 포本法은 7990년

iO월 3일 東西獨의 統-과 동시 에 統-獨逸의 憲法이 되 었다. 東西獨의 統-이 舊西獨基

木法 제23조의 編2L條項에 의한 舊東獨의 舊西獨에로의 吸收統-의 方式으旦 이루어졌기

때문이 다. 다만, 東西獨閏의 
'

銃-條約'은 제2章에서 基1i畵의 
' 

改표'에 관해 규정하였는

데, 이는 統-獨逸의 憲法秩序의 再定호을 위한 規範的 根據 내 지 政治的 슴意라고 할

수 있다. 그 래서 統-獨逸의 憲 농으로서 基本法은 統-過程과 銃- 이후의 獨逸의 顧際

的.國內的 憲法秩序의 變化에 따라 그 改正의 必要性이 增大되 었다.

이에 따라 統-獨逸은 統-條約에 의해 부분적으로 基本法을 改正한데 이어 1992년 l

월부터 본격적 인 基本法 改正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聯邦上院과 聯邦議會는 
'

共同憲

法委員會'(Gemeinsame Verfassun gs kommission)를 구성하고 이 爵員會로 하여금 基本法

改正의 勸솝案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 委員會에서는 2年餘의 期間동안 統-을 계 기로

제기된 憲法理論 및 解釋上 問題點과 各界의 改正意見에 대한 진지하고 심도있는 討議暑

거 쳐 1993년 10월 포本法 改正을 위 한 勸솝案을 확정 함으로써 統-獨逸의 새로운 憲法秩

序에 대 한 습意를 도출하였다+2) 이 勸솜案을 기초로 1994년 11월 15일 확정 된 제42차 基

木法 改正은 基本法 成立이후 가장 광범하고도 意味있는 改표이 玆으며, 이로써 獨逸統-

後 憲法改革은 - 設落되 었다고 할 수 있다.

獨逸統-은 그 自 體는 물론 基本法改표의 過程과 內容에 있어 매우 가치 있는 뇨例이

다. 獨逸統- 후 이루어 진 제4)차까지 의 일련의 基木法 改正과 共 同憲法委員會에서 의 基

本法 改正論議, 그 리 고 제42차 基本法改正의 內容 등 獨逸여}서 의 憲法改革은 統-憲法制

定을 통한 統-을 이루려늠 우리에 게 많은 示坡點을 제공하고 있다.

이 에 本稿에서 는 統-獨逸 후의 基本法改正에 관해 전반적 으로 살피고 그에 따른 敎訓

을 찾고자 한다, 먼저 統-과 동시에 이루어진 基本法改正에 관해 - 嘗하고, 共同憲法爵

員會에서의 基本法 改正案에 대한 論議와 제42차 基本法改正의 內容을 고 칠한다. 다옴

獨逸統-과 관련한 基本法改正의 意義를 살핀 후 이 에 대해 評償하고, 아울러 그 것이 우

리 에 게 示喉하는 바를 論及한다. 맨뒤에는 參考資%l-로서 
'

共河憲法委員會의 基本法改표을

g 國民大 法大 敎授

1) 西獨의 基本法 制定에 관한 略史는 H. von Mangoldt, Pcts Portrzsr Crundgesetz, Pd. I,

Berlin u. Frankfurt
.

a. M., 1957, S. 1 효 ; E, Dennin ger,
'

Zur Entstehungsgeschichte des

Grundgesetzes," in : ICor77rnarltor 2[irrT 6771rId용esetz fOr die Pundesre12Ubblc 0償血0/11caM, 2.

2) 이 委員會획 構成파 活動에 관해서는 許 營, 
"

獨逸統-과 基후法의 改革問題', 許 營 編, 「獨逸

統-의 i숫的 罷明」(傳英社, 1394), pp. 251-256,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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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한 勸告案'의 全文피. 
'%l-께 

獨逸統-·後 1&개워5·汝11:. - 覽表와 共1여憲法委員會의 勸告案 몇 基

jkiA.改11'[에 A 한 圖表블 수 . 한다.

Il. 銃-獨逸後 i' 本法改)12 의 P] y%

1. 基本法 d/( x
'

l[ 이 전 의 基本8)Cd(( Il-'. : 제36차 · - 제41차 改11-:

(l> 統-.條11<J에 따른 4) 
' -((改 

1]:. : 체:-}6차 改.i[<.

t卽09 8월 31 일 採擇毛 束西獨間 의 統-條約3)은 단순한 國際한.l.·.의 條約으로서 민 이

아니 라 東四獨間 의 特別關[한1)에 기초한 
'

特別條約'(Vertrclg su i gcner is)으로서 의 性格을

갖는 깃 이 있다.5) 同%f 10웡 371 統-條%·J의 發效와 동시 에 이 條約에 의 겨 하어 基本法욘

인 부 i]J( )Z 되 었 h OIl 
, 이 깃 이 세3G치. 基本法1cil[ 이 다.6)

統--條)·J에 서 는 兩獨의 合意에 띠.라 舊西獨의 基本法이 統.-·파 동시 에 東獨地域에도

그 效)J올 미 41 다고 57-정되 있다( 3조). 또한 統·-條+%J애서 징 한 비·에 따리- 基本法 ][7의

[y]'文, 제51조 항, 제 146조는 修1 네지 追1[)되 었고, 제23조는 削除피 었으미, 제143조가

卯入되 있다(제4조). 그 리 ].t 統 . - 條)PJ은 統 · - 

푸 2115 이 내 에 聯邦과 州의 關係, 베 르 4-1과

브 란덴 부르크의 -Pl編成 및 제 )46조의 Aii]11과 이 에 따른 圖民投票 實施[1氾%i에 내하익 핀

요 한 基-+tI(의 改'(L을 ) : a;·ff 에

� 

권고'할 깃읗 규·징 하었다(제 조). 그 치 도 銃-條約은 基

本샀 1312였前 f,公務員에 핀·한 규징 )의 適用合 舊東獨地域에는 림·징 적 . 으旦 排除히.도복

하있으미 (제6조), 統-에 따른 偏東獨地域의 11Ti汝負擔옵 경 감시 키 기 위하이 財政憲法에

관한 시.항의 適 )l] 에 /C- 에 외 骨 91 정 하었다(제7)).'/)

3) 貞獨피. 西獨긴-의 獨逸統-에 판한 條%{J . - 統-條+{J ()/Ef·n「(g 2(rn
'

sc /ISrl dar lior1desrePU/J/fl(

LMutsr:/l%TI[/ urn- l ( 161· I)EU(SCI]6테 Osmo/u'Ci%sc·/1鎖 IVepubR'/C alIEf- o ie ffa1·stel/U데2 def· b/O/dt

L)8U/SCIEunds - Eh1 gurgxuerv·c@ 
- 

vom 31. 8rn 1990), PO)3/, 11 889.

4) 東四獨사이의 特別關係에 괸·헤시는 111/Cr6% 36
,

] 이하 힌·조.
5) K. Stern, 

"

Der ver fassLrngstlndemde CI]arclkter des Eini gtmgsvertrages,
"

in : l)/즈 9/1090,

s. 289,

6) 銃-WyJ은 基本'/l(을 게정하는 法的 性格合 겻'기 떼문@l) 聯邦議會외. 聯邦.rnL의의 3分의 2 以

L의 IA]意-趾 필요로 히.였다. 이를 근거로 獨逸 聯11;憲法裁判所는 銃.-·條約에 의한 基本法改)F.

에 데하이 聯邦議會의 基本法..L의 權限侵'E-趾 이-8-로 기된 憲·法訴錄을 棄却하있다. U)90년 9

省 18인의 1鬪邦憲法裁判所·FNi, El/CI·(jIC 82, 19. 이에 관한 詳論은 張明奉, 
"

獨逸統-過程에 대

한 42Mt{J A'察과 統- 3노1후의 憲法狀況", 
r
韓國統-政策硏究論輩」 , 第2卷 ( it國統-政策硏

究會, 1993), p. 25 이하 Il·조.

/) 統-에 따른 基本法61에 판하이 11. Weis, 
"

Verl'assuugsrechtliche I/ra gen im

Zusilrnmcuhurlg m it del- Ilerstcllurlg dcr stout1ichcl·l Einhoit Deutsch]trnds," ill [ /ly-c/du des

cwnf/ic/Mn Idecltrs·, 116. Bdw (1991), l-left 1, s, 1 1 (튜히 제36차 게정애 관히1서는 s, H2 ;

고 염흔. 
「
獨逸銃- 

- · 

에 따븐 公·a 統合에 &8--al· (j[究 ] (한국%Al제인타t원, 1卽4), p. 24 이하 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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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共聞憲法委員會의 基本 染改正 論議

i

東西獨간에는 統-에 대 한 條件으로 基本法올 개 정하기로 合意하였다. 統-條約 제5조

에 따라 통일된 獨逸의 Ai흐欄關은 통일 이후 2년이 내에 統-과 쾅련되 어 제 기된 基本法

改正問題에 대하여 결정 하여야 하였다. 이를 위해 社民휴(SPD), 濁盟90(BOndnis 90) 빛

綠色黨(Die Griinen) 등은 
'

憲法會議'(Verfassunssrat)를 구성하자고 주장하였고, 基民黨-

基社黨(0DU-CSU) 聯슴과 譜 民휴(FDP)은 共同憲法爵員會의 設置를 제 안하였다.S) 聯邦

議會와 聯邦도院은 Ai卦府가 스스로 이 ros에 관해 다루는 것이 효올적 이 라고 빤단하여

결국 1991닌 11 월 28일과 29일의 決定으로 A同憲法委員會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1992년

1월 16일 聯邦議會 議료과 聯邦소院의 議長은 聯邦議會에서 선출된 32명 과 聯邦노院 대

표 32명으로 同 委툐會를 구성하였다.9)

聯邦議숨 및 聯邦上院의 共同機構로서 구성되고 활동한 共同憲法委員會는 基本法의 改

革을 위해 統- 이전부터 논의된 基本法改正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統-條約 제5조에

따른 사항에 관하이 憲法政策的 觀點에서 논의 하였다. 이 委員會의 姿勢는 1949년 基本

法 制定 당시 
'

議會評議會'(Parlamentarischer Rat)의 그 初보다 친지한 것으로 평 가되 었

다. 여 기서는 1990년 東西獨의 統-로 인한 變化를 반영 하여 基本法올 근본적 이고 전반

적으로 再檢討하였다. 각종 미體·機構·組슴 및 個)Q이 基本法 改正과 관련하여 약 80만件

이상의 建議案올 제시하였고, 共同憲法委員會는 각 政黨의 政治的 利害를 타협하기 위하

억 26차의 會議 및 9차에 걸친 聽聞會를 개 최하며 2993년 10월 28일까지 활동하賃다.10)

共聞憲法委員會의 決議는 비록 그 성격상 法的 拘東力은 飯지만, 그 討議過程에서 나

타난 각 政黨 및 利害關係團體의 見解는 그 간의 基本法改1E에 큰 영향을 미援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93년 11월 5일 聯邦議會 議長과 聯邦上院 議長에 게 송부된 共濁憲法委員會

의 基本法改正을 위 한 勤告案11)은 80여개의 基本法 改표案에 대한 最終決議로써 이른바

' 

磨.i來改革'으로 불리 는 제42차 基本法改正의 基礎가 되었다. 이 勤告案에서 이미 시 행된

改正基本法 가운데 유럽統슴 및 聯邦主義의 强化에 관한 사항은 다시 그 憲法的 슴意로

확인되 었다.12)

(3) 獨逸銃-後 國際的.國內的 課題의 憲法的 解決 r 제37차- 제41차 改正

8) 이에 관해서는 표明奉, 前揚論文, pp. 42-43 참조.

9) R. Scholz, 
'

Die Gemeinsan)e Verfassungskommission : Auftrsg, Verfahren un d Ergebnisse,'

irl : At19 Pol/tSc CIrrd Zdt므esclzl'chte, B 52-53/93, S. 3 F 참조.

10) Ern Busch, 
"

Die Gemeinsame Verfassungslrommission : Eine neue Insdtution fiir die

Gntndgesetzrefom-%,' in : Aas Pol/f%c un d Zeit ces du'ch%, B 52-53/93, S. 11,

11) PT-0rucAcsoche 12/6000 ; fiR-JDrwdcsache 800/93.

12) R. Scholz, OrfI O., S, 4.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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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닌 10귐 27일 某本法 CI(( )C에 관 한 法 律13)에 의 헤 42차 改:tf까지 전 헹 되 玆다. 그

가운데 제37차사.티 제41차끼.지 의 基本·)J改1은 그. P9容올 중심으로 · 1립統合, 聯邦파 州
4

의 關係調整, 그. 리 고 c'命權의 制限 y에 괸-한 시·항·으로 구분해 볼 수 있 다.

1 ) 유럽 聯合 의 憲法1't 認識

1932닌 12월 21 인 제38차 基本法改正14)은 유럽 聯合(Euror)%ische Union)을 실 헌하기 위

한 獨逸)L의 意忘를 강력 하게 d·엉 하있다. 제38차 敵.112에 따라 統-·條約 제4조 항에 의

해 削除된 基本法 제23조가 세 로 이 ]ifi)L되있%-미, 또 한 제24조 Ia향, 제28조 1 항 3-t, 제

45조, 제 2조 3il힝· 동이 擇/L됴] 있다. 아올러 제115e조 2힝· 2문이 追1n 도1고 제88조 2문이

補充되 21다, 이 를 중심 으로 다음에 유 림 聯合피. 핀-린 된 基本 %改1L에 관해 살피본다,

(a) 유럽 聯슴(EuropAische Ouion)에 의 協/J

1992년 2월 7일 -8-럽 의 統合-틸- 위 헤 네 1差 린-드 의 MI여」' 인 마스트리 히 트 에 시 유럽 聯合條

y)(이 른 비- I·1-스且리 히 트 條1/9)15)이 체 겁되 었니·. 이 條%{J의 當事園으로서 獨逸各 -y럽聯合

條約의 效2J發 L rI 인 1993년 1웡 1 일 16)까지 +q本法과 tl 條約깁·의 調和暑 위 해 基本法을

改'iE할 必要가 있 었다. 이 에 띠·라 제38차 改)1[을 동히1 高權의 유럽 聯合에의 移讓 및 유

럽 聯合파 괸. 린 노1 事項各 國家 111 極로 규징 
-하는 

基本法 제23조가 新設되 있다. 아各러 이

條項에 서 는 장래 獨逸 의 ·7 럽政策에 었어 시 聯邦과 께의 臨調的 (PI!j올 위 한 體制暑 形

成하는 if징 올 두111 되 었니·. 즉, t-럽 i政策에 %%·한 4'.項은 聯邦의 權訓,에만 속하지 않는

깃으로 긱· 州 외. ]隣邦政府, 聯邦議會 및 聯邦.11院에 기1 찌 절한 權限을 分配하는 모 델을 設

定하는 깃으로 /J. 간 州政}M 의 機能이 깅·쇠.어 이 야 
'한다는 

5+] 政1$1의 1張을 빈·렵 한 것이 었

다.17)

다읍에 그 內容-a- 간러히 산피 ·본다.

짓째, 改1基本()c은 제23조 ] 힝-에 시 
'

統合.8- Al'요· y-Cf 직 %-표로 하는 · 완로]聯合의 發展

에 데 한 Ii8力울 國家 1.1 標로 設 i히·입다. 동시 에 -T립統合의 體制는 ti 主主義, 法治초義,

i]: 齒的 잊 聯邦 - l:義的 Il;(i]Ii., 1111充性의 原則 21 리 <·< 基本權의 尊重 N]격·하이야 한다고

團 團 團

團

13) fISJ)l. l 3146,

14) E)92닌 12월 21 3) 基本法 okl[[에 VI·한 法律 l)C」91. I 12M. 1卽2닌 12월 25일 發效.

]b> l/SU반ag 01)Or (/I'8 Eur(] 며h·c/Ie [어[orz (/PIct(ISCn'C/g-v/8fdrad vom 7. 2, 19開. 條1)J 소文은

Sar&odus· II, Nr. 152.

16) 마스트리히트條)/·J R조, 항.

17) 이와 ) l·린句서는 J, Kokott, 
"

DeutschlaM il]] Rahznen cler Euro ptiischen Union - zum

Vertrag vou Masstdcht," il] : / IrcldL) des /)l/bntfdd7671 l%cItrs, 119. Bd.(1994), Heft 2
, s. 307

Ir ; K. Hailbro)11]()r, 
"

Das vere inte Deutschkmd in der 1Curop2ischen Gelneinschaft," iu : I)f옹,

/I%1, s. 321 l(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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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시 하였다. 聞條 1항 2문과 3문에서 高權의 移讓은 聯邦上院의 同意를 必要로 하도록

하였다- 高權의 移讓과 관련하여 聯邦 또는 州의 亭權이 移讓되는가는 3題되지 僧으며,

다만 高權의 移讓翟度는 聯邦國家인 獨逸의 경우 聯邦과 서의 國內法上의 반位와 유럽 聯

슴의 結슴度에 따라 결정된다.IS) 이 러한 意味에서 유럽聯슴은 基本法 제24조 1항에 규정

한 國際機構와 그 性裕이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19)

둘째, 改正基本法은 제23조 2항에서 유럽聯슴과 관런하여 聯邦議會 및 州의 協力權올

규정하였다. 이로써 각 州는 그 들이 構成하는 聯邦機構인 聯邦上院을 통해 유럽 聯슴의

실현에 협 력 할 수 았다. 聯邦政府는 同慷 제2항 2문졔 따라 유럽聯슴에 관한 事項에 관

하여 聯邦議會 멸 聯邦上篇에 대해 )g-세하고도 산속한 時間내 에 보고할 義務가 있다.

셋패, 改표基本法 제23조 3항에 서 聯邦政府는 유럽聯合의 Vi%行爲에 협 력 하기 전에

聯邦議會의 意見을 고 려 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聯邦議會에게 이 分野에서

의 共聞作業을 하기 위 한 制度的 裝置라고 할 수 있다.20)

넷피, 同條 4
, 5항에서 聯邦上院은 그 權限의 範圍 內에서 유럽聯습에 대 한 獨逸의 意폰

形成에 參與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규정 에 따라 聯邦上院의 參與權은 聯邦과 州의 國

內法的인 權限의 分割程度에 따라 保障되는 젓이다, 믈론 유럽聯음內에서의 意思決定體

制는 유럽統슴에 따른 獨逸의 意恩決定에 관한 國內法的 秩序暑 反映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基本法은 제30조(聯邦과 州의 權限分割) 및 제70조(聯邦과 州의 立法權

分割)에서 각 州는 유럽 聯슴과 관련하여 어 떠한 權限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 어 있다. 그

러 나 제23조 2항에서 규정 한 聯邦上院의 유럽 聯쇼에 관한 모든 사항에 參與權은 이 에 적

용되 지 않는다.21) 유럽 의 統슴이 진진됨 에 따라 基本法上 聯邦과 州 의 權限의 分割은 國

內法上 조 정 될 수 있고 聯邦도院의 유럽聯合에의 參與權도 확대 묄 수 있는 것 이 다.

同側 5향에서 각 州는 基本法에 따른 立法權限의 分割을 고 려하여 聯邦上院을 통해 유

럽 聯슴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同項 제 1문에서 聯邦노院은 聯邦政府에 게 세의 利害가 관

련된 련우 聯邦의 全國家的 權限의 範圍內에서 그 意見올 고려 하도록 되 어 있다. 다만,

聯邦上院은 聯邦이 立法權을 갖는 範圍內 에서 만 관여하는 젓이 다. 이 改표條項에 따라

( 

考慮'한다는 것은 聯邦政唐가 聯邦上院의 意思決定에 政治的 影響)]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 이 에 따라 聯邦政府는 聯邦上院에 게 적 절한 期閨內에 意凰을 제시 할 기회

를 부억 하지만, 聯邦上院의 見解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 다.22>

여 기서 聯邦上院이 유럽聯슴에 관한 事項에 관여할 수 있는 範圍는 각 州가 그 行政機

構의 設置 또는 行政節次에 해 당되는 호法權限률 중심 으로 강화되 었옴올 알 수 있다, 이

18) H. Hofrnann, 
'

Grund gese tz 11Dd EuropEsche Union C Fortent%vickIung der Verfassun g im

Zu ge des euro p 료schen Eini gungsprozesses,
"

in : Aas Pol%Sc urt d Zet'망eschicMe, B 52-

53/93, S. 34.

29) 基本 窘 제24조 1항에 의하면 聯邦은 法律에 의해 國際機構에게 高權을 移讓할 수 있다.

20) H. D. larass/B. Pieroth, 11tr O., Srn 482.

21) H. Hofrnann, fifi 0., s. 35rn

22) H. 0. Jarass/B. Pieroth, cm O., S.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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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聯邦이 고:S과欄合 헹사하지 앓거 나 基本法 제'/2조 2힝·에 따른 權限올 헹사함 수 없

는 졍 기. 2E 함된다w 이 러 한 聯邦 . l<1뒤의 戱 與形態는 유 ] 聯合이 의 도 叫는 31든 괸[項에는
4

미 치 지 못하지 만 그 RIi限을 갓는 Wil國에 서 는 가능한 짓 이다, 즉, 外交·國防 및 統合政策

에 판런 핀 tIl]題에 대 하이 聯邦·은 ]醉11( 1111교의 叫래 된 權限의 W 위 에 서 도 責(C을 진다, 聯

邦의 責(,[,은 憲法機關으로시 聯/l;의 共 1'·'0 責([:機構인 聯邦1-.院合 통히1 나타나는 짓 이디-,

이 는 걸3 ]隣邦國家애서 鷗家에 뎨 한 聯邦과 Il·1의 共1례 
·責{.f:伸.을 의 미 하미 , 聯크 L院이

23조 제 1항에 시 규정 된 -8-럽聯合의 $힌이 리.는 國家 1-,i 標블 위 해 協/)한다는데 그 窓義

가 %1다.

다섯 , 411-:基本法 제23조 6힝·에 서 - 1립 聯合 構成國으로서 獨逸에 J/이 노1 權께의 1

張에 판히.어 
-a-정 하있다, 州의 專屬[l{J A

'

/: 法權限에 속하는. 겅 우 獨逸율 위해 聯邦上院이

지 명 한 州 의 代表는 獨逸의 權限을 헹 시.한다,W]) 세 1분은 基本法에 lg 시 적으로 州의 專屬

的 立法權으로 - v정하지 원'$ 權限의 移讓에 대하여 규%정 한다. 이는 基本法에 의 헤 聯邦

이 基本法에 u [X
'

/: 
'法權읗 

딩 시 직으i 보-1하지 W'는 範圍에 適세 g는 젓이 다, 유립聯合

에 관한 중데 한 {J;項의 겅우 聯邦各 獨逸이 - 7립聯合의 팜員國으로서 11T'l]의 主張을 州

의 代表에 기 移讓하어 야 한다w

州 代表에 의 한 이 리 한 權께는 i'리條 제6항 2문에 의 하이 聯페政府 내 지 ·그 fd表의 參

Eit와 決 <i 으로 <사된다. 이 겅 우 獨逸內에시의 意思낸定은 權께行使 이전에 행하이지야

한다. 이 떼 意思決 [i過都은 獨逸 Ps·t'IE의 ;營:思形成에 d%f 규정 및 기 준에 따론다, 내용싱4

으로 는 聯邦피· 州代表에 게 同條 제b힝'에 의 한 意思·決%i의 結果가 그 기 으로 된다. 제6

헝· 2응 後段에 서 의 聯邦의 貴任본 聯/1;i汝1(I의 代衰 또 는 y[TIi敗府의 代表 겨·각·의 權限範圍

1기에 서 유지毛다w24)

이 싯 , 改 正基本法 제23조 
'

/힝·에 시 聯邦政府가 聯邦1냅臨과 힙 력 히.지 嗚'- - 경우 그 解

決)]'法끌 규정 하景다. 이 에 의 하민 聯邦 L院과 聯邦政府는 우.선 合窟;를 도출하기 위 하이

]‥- 력 하이 야 한다w 合意點율 찬지 꼿.히·IS 聯+l(i救1(·f는 聯&1디:7院이 3分의 2 이싱-의 贊成으

로 4 징 한 事]))에 구속된다.韶)

(b) 유럽 聯合파 獨逸의 關係設 Ii

(aa) - 2-럽 聯合 d]'民의 地)j 選擧權 認 i 
.

- 8-811銃合條 ) 은 제G조 9 시 . H-립 聯合 + 民이 住所暑 다른 會員國內 에 ·두고 있는 경

7- C-1 聯合 1-[j民온 유럽 共 1(·]體條約(ICC;-Ver[rag)2(i) 제Sb조 1 항에 따라 地)j'選擧에서 選擧

23) 
'

유71聯合에 과·한 事項0;] 있어시 聯邦과 州의 協))에 1반한 法律'(116131. j 19開, sw 311 f un d

sw 313 )5 6조 2'힘· 2분에 의히사1 //E 基準오로서 長'Cf級을 실정하고 있다. E/]endo, s. 484.

2/]) X/]EPIdcL

6) Ellenr&t, s. 4183-48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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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 및 被選擧植을 갖늠다고 규정 하였다. 이 때 聯음市民이 選擧權을 行使하기 위 해서는

해당 會員國의 國民과 동월한 條件 이 요구된다. 이 러 한 條約規定읕 批推함으료써 基水法
헤

은 改正 어 야 하였다. 왜냐하면 基本法 제28조 1항 2문에 의하면, 郡과 邑의 選擧에는

基本法 제 116조 1항에 따라 獨逸)도만이 관가할 수 있기 때 문이 였다. 이 에 따라 제38차

基本法改正으로 聯슴市民이 地方選擧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정 되 였으며 이를 통해 유럽

聯슭條約과 합치묄 수 있었다.

(bb) 유럽 中央銀行(Europfrische 그entra1bank)의 設置

마스트리 히트條約 제G조 7과 25의 규정 에 따르면, 유럽聯合은 하나의 經濟.通貨聯슴이

라고 할 수 있다. 同 규정에 따른 經濟·通貨統合政策올 위한 유럽 共 同體側約의 改죠은

유럽 聯슴機構로서 兮럽 中央銀行(EuropAische 2entra1bank 의

� 

設置를 주된 內容으로 한다.

이 에 의하면, 會員國의 國 內 中솟銀行의 地位의 變化는 불가피 한 젓이 다. 각 會員國의

中央銀行은 더이싱- 自 國內에서 독자적으로 유럽聯습의 通貨政策을 수행하지 못하머, 환

國 中央銀行의 유럽統合體制로서 유럽 中央銀行이 이들 대체하게 되 玆다,코7) 유럽 中央銀行

은 유럽 聯슴, 즉 經濟 및 貨帶統슴을 위해 通貨政策을 확정하고 실현시키기 때문이다.2S)

또한 마스트리히트條約에 관한 法律과 관련하여 同 條約의 發한와 함께 高權의 移讓에

관한 규정 이 개정 되 었다, 改)표基本法 제23조 1항 3문에서 立法府는 通貨 및 貨醫政策에

관한 權限을 유럽聯슴에 移讓할 憲法的 根據를 갖는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基本法

은 제88조 2항을 개 정하여 聯邦銀行은 그 任務와 權限을 유럽 댜1央銀行에 게 移讓할 수 있

다고 규정하였다.

(cc) 유럽 聯슴分科委員會(AusschuB fOr die Angelegenheiten der ED.)의

設置

統-獨逸은 유럽統슴過程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聯邦議會內에 유럽聯合分科姜員會

(Ausschu6 fOr die Angelegenheiten der ED)의 設置에 관한 규정올 基本法 제45조에 새

로이 두기로 하質다. 제38차 改正을 통해 개 정된 基本法 제45조 2문에 의하면 聯邦議會

는 聯습分科委員會011 게 聯邦政府여1 대하여 基本法 제23조에 의 거한 權限을 행사할 수 있

도록 규정 하였다. 이 에 따라 聯邦議會는 聯邦政府로부터 의 報솜權 및 協)]權 行使를 위

한 機構暑 갖추게 되 었다. 聯슴分科委員會의 議決事項은 聯邦議會의 決議와 같이 聯邦政

26) 1 ,r tr 零 u, G>Orac/呵 d., %.7-op d1sdme. Gerr,dr&,d76917 vom 25. 3. 1957, 7% 본%F

ScrrforIus 15 Nr, 150.

)7) Aberzdct, S. 783 f ; R Hofmann, tAtt O., S. 37 f,

28) 유럽 中央銀行은 우신 經濟및 通貨統슴의 제3設階가 시작림에 따라 그 완전한 機能올

수행 한다(유럽共同體儒約 제109 1조 1항). H. Ho%nann, oct 0., S. a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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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1에 게 影響올 미 치 >Il 되 있디·.

이 
·d·정은 유7] ]li 合얘서 의 産;思形成過%'Ii,의 特異.性 및 유 럽聯合 괸-한 事項에 있이서

d

聯邦의 意思形成피. 決定을 신속히 하기 위 하1 싣징 되 있다. 聯邦議會의 聯合分科委員會는

기 존의 싸w務分科委員會 . 國防分科委員 會 · 請6iii分科委員 會 昏파 동동한 憲法的 地位骨 딜'는

다.W)) 디.g 聯邦議-會의 分科委員會와 비 교 하이 유Y'1聯合分科委員會는 그 權'限이 광1/] 위

하고 聯邦議會의 全體會議에 개 별 적 오 로 案件을 싱-정 
'함 

필요가 fr 올이

� 

튜징 이 다.

(dd) -8- 램 審議會(Europakammer)의 設置

聯 邦 . l<院도 ni邦議會의 격 우와 깊·이 - 79] 聯合에 효파직 으로 협 력 하기 위 헤 서 는 制度

的 裝置昏 필요로 하있다. 이 외. 괸·린 하CIl 聯11;..l-.院은 이 미 EEA:IO)에 핀-한 法律 제2조에

근거 하어 兮71 共 1rn]에에 판한 事項애 있 어 國 內的 意思形成에 等이하는 유럽審議會

(]Curol]akammer)暑 두고 있 있다,al)

基本法 제 3조에 따른 聯邦1院의 . H-럽 聯合에 의 參與와 관런하어 聯邦 L院의 任務·는

改)]-[基本法 제00조에 서 os 멕 히 확네 피었디., 이 의 하%!l, 자 州는 聯邦의 A : 法파 7 i敗 昏

만 이.니 라 . 8-d 聯合에 관한 卓項에시도 1 힝·력울 fl'使하게 되 었다, It]-라시 聯邦 L騰은

改正基本-산 제 2조 3a항에 외 해 그 決定이 聯邦.L院의 決定과 동일한 效力을 깃'는 유림

審議會에 내 한 基本法 1의 fl2-]慮-趾 u}-린 하었 니.. -T럽 審議會는 聯邦1院의 全體會議에서 의

議決)/法에 띠.리. 議決하이이· C[. 까定은 동%한 效力올 얼겨] 된디-,a2)

(ee) ,%權의 移讓

改11-[쏘-TE·)k-은 제24조 lit'항에 서 긱- 州는 그 權限의 i]Ii圍 1
'

h에 서 1傷者1(1-loIteitsrech0을 國

境올 VI 11 한 난構 에 게 移讓管 수 있다. 디.수의 見解에 의하1겐, 州의 高權의 移讓은 지rf

까지 VL認되 이 왔다.33> 그 러 니- 각 州·는 징 게 -趾 초웡 한 協力各 튱해 안'정 키 이 미 포省' 인

Ii] 國 家1'l{J 機構의 設置에 데 한 필요성 을 인 식 하게 되 있다. 이 리 합 ,略權욜 h"使힘 權限이

있는 機屬暑 통헤, 예를 들어 學校敎育, k學에 괸- 린 된 分野 또는 警察法 分野 둥에 서 인

접 하<tI 있 는 - 8. 럽 地域의 崗)3 이 겅·촤됨 수 있-8- 것 이 다. 獨逸의 全國家1){J 利害關係骨 -7

지 하기 위 하이 이 리 한 高權 의 移讓은 聯邦政}[·1 의 同:'置-趾 전제로 하는 것 이 다.

2) 聯邦피. 께 의 關係調整

w w

3) H, Hofn)21Un, C(Ct 0,, s. 37 / i H. D- Jar&ss/IA. Pieroth, (L(L O., s. 599 y,
30) XM%m'f%'c/]8 I(/iro fl %l'SC/18 /Ucte - If」01 vom 28. 2. 1986, 條&J 急文各 Sal'ConVIS Il, Nr. 151.

31) H, Hofmann, fIft O,, s. [-17,

32) E6enda ; 11 D, ]arass/IL Pieroth, (Itt 0.
,

s. 01'/,

33) H. Hofmanu, LLft 0,, s.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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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년 7월 10일 西獨과 東獨의 總理는 統-에 환서 州의 權限强化를 위 한 決定을 採

擇하였다. 이 決定의 內容은, T 競슴的 호法에 있어서 聯邦의 權限의 대폭적 인 制限, 倦

聯邦과 %1간의 權限의 새로운 분할, 像 특히 州의 財政的 權限行使에 관런된 聯邦法律에

의한 聯邦上院의 同意權 확대, m 聯邦上院에서 의 法律案 處理期聞의 조 정 등이 었다.34)

그간 基本法上 聯邦과 州 간의 關係調整의 問題는 전반적으로 共同憲法委員會에서 논의 된

바에 따라35) 제37차부터 제41차까지의 基本法改표을 통해 부분적으로 실현되 었다. 이 에

기초하여 共同憲法委員會는 聯邦上院의 改草 밀 議會法 改正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

하였다.36) 共同憲法委員會는 그 결과 聯邦과 햄의 立法權限의 分割 및 立法節次에 대 한

일련 의 基本法改正에 합의하였다.77)

먼저 1992년 월 14일 제37차 基本法改표認)을 롱해 基本法 제87d조 1항 2문이 추가되

었다. 이 규적 에 따라 航空運航의 管理는 聯邦行政의 專屬的 管輸事項으로 되 었다, 또한

航空運航管理는 航空運航會社의 運營事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39) 억 기서 聯邦의 루프트

. 한자 i空會趾에 대한 管理에 관한 問題가 제 기될 수 있다. 다수의 見解에 의하면, 이 에

대하여는 직접 적 인 聯邦管理가 아닌 소극적 이 며 간접 적 인 管理行政은 가능하다고 보았

다.40) 개 정규정 에 따라 聯邦의 管理方法으로써 私營化된 形態도 가눙하게 됨으로써 航空

安全에 관한 管理는 基本法 제33조 4항(高權行使의 公法人에 게로의 移讓)에 적용되 지 않

는다.

다음 1994년 8월 30일 제41차 基水法改표41)o/l 의해 聯邦과 州의 權限은 조 정 되 었다.

改正基木法은 제73조 7호를 추가하고 제87f조를 보충하여 종래 聯邦의 專屬的 立法權限

011 郵便制度 및 通信制度 分野를 추가하鶯다. 郵便制度의 改正에 의 해 지금까지의 우편

서 비 스 에 獨逸郵便制度法42)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郵便獨占(PostmonopoO 이외의 郵便斷

聞서 비 스 둥을 포함하게 되 었다.43) 그 리 고 改표基本法은 제73조 7호에서 通信制度도 종

래 制度에 모든 電信 및 電話體制0(1서 의 中繼에 관한 기술적 인 면을 포함할 수 있도록

34) H, W, K]Otz, 
'

Die Gesetzgebung im Bundesstaat,' in : Aus Po&a'& ut1 래 즈eitaesdtt'chtc, B

52-53/93, s. 39-40.

35) 張明奉, 前揚論文, pp. S2-53 참조.

36)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Arn Meyer, 
'

Parlamentsverfassungsrecht-AnstCiSe fftr e ine Refon}1,'

in : At15 pol/tilc urt d 즈dt gasc hz'drta, B 52-53/93, S. 사 효 ; )9R-Erudc90che 360/92,

Abschnitte 3
,

4 참조.

37)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H. w, KIotz, C(fi o,, S. 4이 참조.

38) fiG81. I 1254.

39) 8. D. ]arass/D. Pieroth, oa O., S. 777,

40) 8benda.

41) 이에 따라 基本法 제73조 7호가 追1[1되 였고, 제80조 2항, 제87조 1항 1문이 改正되 었으

며, 제87f조 및 제143b좃가 補充되었다.
42) 獨逸郵便制9i%(Gesetr c[ber das Postwesen), PRB/. 111 901-1. 郵便制度法 全文은 Sortor/us

I, Nr. 910,

43) H, D. Jarass/B. Pier아h, tut O., S. 674; mrC7)[C효 80, 124/1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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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었디., 이 와 관린히.여 dJ[CiLI%本法은 제8'/f조률 보충헙'으로씨 聯체은 訓메鉅(j'政 및 通·信5'

政分野에셔 聯邦法律울 
. 헤 뵤다 게 신된 시 비 스-趾 제-g한 수 있는 根據骨 마런하剋다,

d

0 리 y 재80조 2항에 서 는 聯邦의 페fyi 및 通 敏施設 A'il ]U 애 관한 111네1] 및 料金 昏에 판하

이 聯邦이 法1[A命 을 제 정 말 수 있도록 게 정 되 었다,

아V리 改 1j<基1+사(은 제87조 1 항 lId.에 서 郵便 및 Ell偏'分野에 대 헤 장래 의 私有化에

대 한 벅備暑 
-a-정 '악으로씨 

이 분야-趾 聯께의 專屬的 行政對象이서 제외 하였다, 그 MI에 도

제143h조-趾 보충하식 郵便分野暑 聯邦의 專屬權限으旦 전촨할 떼까지 經過條.定을 두었

다.

3) 밤命權의 憲法(l{J 制限

1993닌 6월 28인 제39치· 基本 %改正44)-墨- 봉呵 C' 命權(Asy1recht)과 관련한 基本法 제16

조 2항 w올 식·제하고, 제i6a조暑 보중하고 제18조 1문을 개 정하있다, 이 에 따라 지 금까

지 i汝治(l{J 亡命權-S- 규정 하M 22던 舊基本法 제 16조 2항 2문은 삭제되고, 16a조 1항은

세로이 If힌 되 있다.

獨逸銃-後 舊東獨包그d의 
'

l])[獨地域에 로의 經濟生活의 혁대로 인해 圖內1){J 狀況이 뻔화

와 東유로1 빛 아프리 키- 시 國際情勢의 不安에 따-邑 亡命希望者의 增]%l 둥은 骨래 無制

限으旦 보 장되 었IPl 政治(l<J t命에 데 한 制限의 메 김 이 되 었다.45) 이 에 따라 改1基本'法

은 제16a조에 서 政治(l{J C命者· 의 c命權을 기본키 으로 인징 하웠지 만, 4-딩 共同體 齒員隨

과 1951 년 7월 28일 難 民 의 法(l{J 地位에 관한 제 네 비·臨 i 및 )<權 및 基本的 텁 由保障에

관한 條約의 適111 이 보장피는 國家 에 서 獨逸로 A國하는 者o]] 대해서b 亡命權을 히옹하

지 않았다.45)

2. 基本法 改革 : 제42차 4(()F.

이 혈바 憲法改41V(Verfassuugsrcfocm)으로 셜리Ic:· /c차 謠本法改1L案은 1994넌 10월 27일 確

ti되고, 11월 15일 發效되었다. 이로씨 獨逸피 憲%)패k革은 마무리되었으미 4닌여에 김치 獨逸統-

과 Z-런되어 갸지으로나 4지으로 기·쟝 중요한 憲沈·的 課題骨 - · 段落짓게 되었다/i'/) 딕곡.이 이

제1%차 -R本·/%d(( a:A ·x·同憲法委漁齒의 [낸)l[勸솝秦이 基礎가 되 었고 A
'

L 法府에서 주도하이 憲法政

策1{J인 觀點에서의 [10%으로시 중요한 膚,1床가 있는 짓이있CI·.

AV:法1(I에서 憲·[j피」k革에 %t]·한 論議의 줍발4요. 統-獨漁의 Ay:法機關으로서 聯邦.l@.파 聯邦議會

I

그 

團 團 團

■ 

- - - - -

-

44> liGIIt, I, 100冠,

/15) 張明奉, 6[f揚論文. pw 52 잔조.

46) Its라1@[에 tf'$E 지-세%y 시·앙E H. D. ]m-ass/B, Picroo], trc」LO,, s, 356 F 침·조.
417) i-I. K]cttt, 시<in au I]erorclentlich ]]eacht1iches Paket cItr Reform," in [ Das PfIdarrtent, Nr. 4'/

(Novcmher 1卽4>, s. 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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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위임되었던 統-側約 제5조이었다. 제42차 개정은 X同憲法委員會와 聯邦議會 및 州 議會에

서의 論議를 거친 슴意의 細果이A 이에 의거한 基本法의 改正은 i4개 條項의 補充,48) 5개 條項
레

의 擇)k549) 6개 條項의 改正,50) 3개 儒項의 追加551) 그리고 2개 條項에서의 削除52) 등읗 포함한다.

그 內容을 중섬으로 國家 目標의 速加的 設定 및 聯邦과 州의 立法權限 鬪整으로 나누어 살펴본

· - 1t-
r.

G) 國家 르標의 追加的 設定

제42차 개정에서는 國家 目標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다. 環境保護 (제20a 조), 障得人의 不利益

禁止 (제3조 3항 2문), 男女平等의 實質的 保障(제3조 2향 2문) 등이 憲法的 次元에서 새로이 규

정되였다.53)

1) 環境保護에 대한 國家的 課識

共同憲法委員會애서 논의된 여러 課題 가운데 環境保護에 관한 國家 目標 規定은 基本法에 신설

하는데 대해 與野의 意모의 差異가 거의 없었다,5d) 다만, 問題는 어떻게 環境保護를 國家西標로

基本분에 규정하는가에 있었,다. 基民휴·基社黨 聯슴의 見解에 의하면, 環境保護는 立法府를 구속

하는 憲法政策的 必要性에 의해 經濟的 및 社會的 狀況올 고 려하헉 經濟成長·産業化에 따른 住居,

屬備, 交通 및 에너지운제 등과 동등한 지위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455) 한편 社民黨의 見

解에 의하면 효法府에 의한 環境保護에 관한 立法읍保는 사실상 環境保護라는 國家 텀標暑 評價切

T하는 것이므로 環境保護問題를 구체적인 憲法秩序로 확보하기 위해 環境保護暑 위한 憲法的 根

據暑 확보하자는 것이다>6) 이에 쌍방은 p同憲法委員會에서의 論議를 통해 環境保護라는 國家的

48) 해당 조항은 제3조 2항 2문.3항 2문, 제28조 2항 3문, 제29조 8향, 제74조 2항, 제75조 1항 6

호 및 2·s·4항, 제80조 s·4항, 제87조 2항 2문 둥이다.

49) 해당 조 항은 제20a조, 제77조 2a항, 제93조 i항 2호, 저]USa효, 제125a조 등이다.

50) 해당 조항은 제29조 7항 1문, 제74조 1항 1·18·24호, 제 2조
,

제75호 1항 1문 및 1항 2·s호 등

이다.

51) 제72조, 제76조 2·3항.

62) 제74조 1항 s·8호m

53) 勤勞·住宅 및 社會保障에 관한 社會國家 目標에 관하여 共同憲法委員會는 與·野간의 의견대립

으로 합의된 基本분 改正案올 제시할 수 였었다. 또 한 言語, 요化, 人種上의 少數民族

(Minderhdten)의 保護暑 基本法에 새로이 반영하려던 노럭도 基本法 저]3조에 근거한 - 般的

平等權(제1항)에 포함할 수 있다는 理由로 排除되었다.

54) 
'

國家 目標와 基추ih'에 관해서는 共同憲法委員會에서 1992년 6월 16일 聽聞會를 시쟉하면서

처음부터 중요한 主題가 되였다. 論議가 진핵될에 따라 共聞憲法委員會의 基民黨·基社黨 委員들

은 環境保護라는 國家 目標를 )<間中,L的인 觀點에서 파악하였고, 社民黨 委員들은 이에 반하혁

環境 자체의 엽法的 保護를 주장하었다. K. G. lljte yer- Teschendorf, 
'

Staatszie1besEmmun置

Umweltschutz,' inc Aus PoNtIlc un d Z6tresdMdtre, B 52-53/93, s. 24.

55) K, G. Meyer-Teschendorf, 20 0,, s. 24.

56) Rbend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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課題督 
'4 

憲·zl{YJ )ljA]7의 範圍內에서 f'메吹>fl' y 치法府에 의한 法律과 규정의 推置"애 의혜 보장하

V옥 S의하었디-. 이에 따리· 環境保護-:구 基)(내% 제20조 1항에서 Y/-정된 國家 l)l 標 둥과 그 憲法的
t

1%位외. 重要性에서 %V하게 취급되었다w67) 이는 環境保1盛가 人1M]의 存在論的 理解화 판런된 중

. ar한

� 

시.항이라는 인치하에 l)1然1')<J 生活關係·릅 國民의 基本權 내지 客觀的 憲法原則으로서가 아니

라 國家['l{J 貴(f,의 範圍얘서 보장하凍다-C 깃을 의미하는 것이다,

2) 障畓人의 1례等權 保障

改11[基本法은 障冊人에 데헤 - · - 般人과의 [d]等權 및 CL듭의 동둥한 願:會參 떠/d'올 보장히·는 任務

를 國家에 부어하었다7) 統-獨逸은 基本·法에 제3조 3함 2문읍 십-힙하어 緯碑)L의 問等權읗 보

장함으료끼 t會國家原理暑 보다 감촤한 수 있게 되었다.

3) 
f

lic質1){J 男%기1等의 保隨

改[L基本法은 제3조 2항 2문에서 男%'2F等權의 實質<l·,暑 -]T정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法 엎에서

의 / l<等이라는 의미에시 이311되었VI 基-+法.L의 男女午等의 保陳에 :MM1·.의 憲 )d l< 地位의 强+h라

는 측1)1응. 징·조한 깃이다. 또한 이는 
·[)2 

잎페서의 平等이 본딩지으且 +El:간의 2F等化骨 요구하

논 결이지만, 그SL안 이러한 規(Iffi0+j T等 대한 保障만으로 싣링리인 男食'差別이 헤소될 수 飢

있{0 現實운 %11엉혀.어 男%-T等合 公·J[·의 T'l]쑈이라는 차인에서 다루어져야한다助>는 주장올 기본

l AI에서 테한 깃이었다.

이에 앞서 -b디8]憲法委員會는 男'%-平等의 實質的 保障에 관하어 논의하있다. 이기에서 刷:民黨욘

舊基本法 제6조(婚姻, 家庭, 婚姻外 111T T-), 3조 2징·(SA'2P等) 및 3힝·(差別禁11·.)간의 관기]骨 고

리하여 제6조의 idj(J)[올 주징'하있고, 基]저'黨·基)[[]:黨 聯合各 기본려으로 이 문제와 관린된 基本法改

'

(L의 必要끼:-s· 인정하지 鶴'았·다,60) 이에 찡·띵'은 질국 側基本法 제3品 2힝·에 國家의 實質(l{J 男女

T等피 實現을 위한 )·-·럭-島 추구하는 
-/정을 보충하기로 합의히.였다, 이러한 國家1 標로서의 男

女平等 r,n題의 인식은 -7-체적언 國家1'白 掃置에 다]한 게인의 要求權合 想定하고 있지는 鶴·다,Sl)

다만, 개징된 基本權規定은 實質1'l{J인 y} k'T等-a- 실헌히.기 위한 聯邦 및 地)i的 次元에서 實質(SJ

政策各 실헌헤야 한디.는 젓올 의미한다.

團 團 團 團 r 

團 團 團 團

團

b'/) It'bertr/0, s. 23,

91) 11. D. Jarass/B, Picroth, ac% O,, s. 123 l·조.

bG) 獨逸 聯邦憲()k裁3);l]所는 
-9'性의 

A겨i%에 권·한 件 或 夜問(13業禁+L에 핀·한 S]決에서 남너간의

實質的 T等의 保障을 깅·조하玆다(I)p%I6E 
'

서, 163 및 SB
,

191 가조). 특히 聯邦憲法裁判所는

夫婦간에 家族의 t%:에 데하이 合;直:하지 입·'을 경우 男便의 t%i이 家族의 
'姓으로 

되는 것各 基本

法 제3조 2힝·에 i違反한다고 판시한 바 았다(l)1/e%/F 버, 9).

60) ·x·同憲'法委員會애서 男食-平等에 관한 論議의 세느.시.항은 D, Za l]fe, 
"

CAldchberechtigung

durch c lic· Vcrfassun g,
"

io: / ItIS· p(l%/0( UN( / 그elfgesc/EcMs, I·l R2-62/93, s. 12 f
61) E/]enda, s. 13 ; 1-I, D. Jarass/B, Pierot11, tt.CL O, s. 1 13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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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聯邦과 州의 關係 再定立

聯邦과 州의 關係의 再定立에 관한 基本法改1E은 共同憲法委員會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

였다. 이는 基本法上 聯邦主義의 본래적 意味를 되살리는데 촛점을 맞추였다. 그래서 基本 음은 聯

邦과 )+1가 대등한 地位에서 立法機能올 나누어 가짐으로써 聯邦과 州가 機能的인 權力統制를 가

능하도록 하는 켜지를 살리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것은 基本法이 제정된 후 州政府의 機能은 약

화되고 聯邦政府의 權限이 강화된 現象올 補正하여 州政府의 機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겅이

라고 할 수 았다,62)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改正內容을 다음에 몇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1) 세의 權限强化

제42차 基本法改正에서 地方自治行政을 강화하늠 基本法 제28조 2항이 補充되었다. 郡은 法律

의 범위내에서 자기의 實任하에 모든 地域共同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權限옴 보유하게 되였다.

한편 同條項에 의히] 憲法上 州 自治團體의 財政上의 자기 責任이 강조되었다.

(a> 州의 新編威

統-條約 제5조의 규정에 따라 聯邦과 세간의 관계를 새로역 調整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

다. 改퍼基本法은 제29조에서 州의 새로운 編成의 節次와 內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제

42차 개정에는 제29조 8항올 개정하여 각 州가 條約올 통해 해당 住民의 [司意로 서로 結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새로이 규정하였다.

그러나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는 이른바 東西渥의 銃-交涉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兩州의 合意

에 의해 하나의 州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콴련하여 제118a조가 특별허 규정되었는데, 이

는 제29조% 대한 예외적 규정이다,

(b) 社會保險者에 대한 州의 權限擴大

改正基本法 제임조 2항 3문에서 각 )l%1를 위해 각 州의 社會保險者에 대한 權限을 확대한 규정

을 보충하였다. 이 규정은 管糖範圍가 한 州의 領域올 초파하고 3개 州를 넘지 않는 社會保險者

를 州의 權限內에 있도록 하는 聯邦의 意圖가 반영된 것이다,63)

(c) 州의 憲 訴訟參與 擴大

62) 基후法上 賜邦과 州의 關係에 관해서는 許 營, 前携論文, 1]p. 260-26L

63) H. K1att, S9 0., S. 9; H. D, )arass/B. Pieroth, ct61, C., S.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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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Il'.)드)p(1앱, 졔9:·}조 2a힝·에서 리· ·川는 聯邦.l-·rn院 및 께政>Fl' 이외에 州의 f-h民代表吾 y헤 聯邦
T

憲法裁判所에 聯邦의 競合的 %
'

/:法4.J'hcd) 셕 한 ·J法(/l·. 4]토히·도.叫 함으로씨 州가 憲[l;·裁伊1]예 參

與-憾. v· 있- . l g)위듈 격·징·히,있c]. Ill.라서 )·l·1는 ]醉께議會기· 競·K(l{J 
'W:法分野에서 

더 魂'은 11量權

을 %사兎-L:.가에 데하이 聯11%憲()4裁判所을 昏-해 비교지 1발리 이·%힐· 수 있게 되었다.611)

2) 聯세과 )·l·j의 고:法權限 調整

聯邦괴. 州간의 %
'

/:法權限의 세로운 調整에 관해서는 )Elh]憲法委員會의 論議過程에서 재解差-趾

씹이 보만 . 보.분이있다.. Ci 레서 이에 데헤 合意骨 도舍'힙 가능성TI저 41는 짓처 1 보었다. 異見이

14·있·딘만큼 1
'

/1法分野 서의 j·l·1으1 權限强/h에 헤서t:- 共1%]憲法委員會의 勸他·案의 삼닝·부분이 基

-+法4%'l'l·'.에 
빈·엉되지 館'있·디·.(6)

(21} 聯邦의 競슴1'l%) [X . l%-權 强化

某本權 改]f.論議에 있어서 各黨간에 頭合1'l<J 고:S;-djPld에 데한 聯邦의 %/i限强-(b에 괸·句서는 거의

異論이 似있디.. C:l-레서 )v[Il]의 )M I:受精3C命1學·臟韻移植 동애 -21-해서는 聯邦의 競合的 A
'

/:法-l%:

91으로 세르.이 규·정되있다(제' 4조 1항 t·%2X). 반먼 補償額에 대한 ai利, 州의 國籍法 및 映畵'의

- 般·法律關係에 ]j1지서는 州의 i
'

/:法權限에 속한다. 聯邦은 이에 다만 大綱規定만울 제정할 수 있

다(제'/4조), d 리고 聯邦의 
-)<'綱法律을 

제정'띰· 權限合 보다 밍꽉히 3L분하效다. 이에 의'하모1 /C綱

規定은 각각의 김우 細部事>fl파 키국J피으로 - iA-한 째-정까지 포'합할 수 있다. 따라서 聯세各 大

綱]l'f:法의 눈.야 서 ih民各 직주]기으로 ·a-정한 
수 있게 되있다.

視合的 [A :%d菌에 대한 聯邦의 ]포3(-趾 규징하고 있는 基本法 제72조 2항의 d」(OL을 통헤 聯邦의

'

%f: 法權限은 제한되었다.6(i) 이로씨 顔.금1{J 立法權限 나]지 大綱規定의 :iv:法權限의 - 야에서 聯邦에

게 77핑 a·1은 ·/·l·1에게 -8-리하기1 개견되았다. 따라시 聯邦은 자기의 權限에 의해 法律의 1;ti

으V. 사심상 가%한 Th위q에서vI' 제한시으i乳 州의 :V法權合 代替할 수 있게 %1있디·. 그리고 지

6-4) IL D. Jarass/B, PieroUT, o,(E O., s. 811 2:
65) 이빈 개징에서 가 州의 權限·트Bh피. 판A]하이 敎育制度 分野는 배제되있다. 지금까지 敎育節(]度

의 - f[2原理는 ) C綱%'/:法(Rahmengese[Zgcbuug)에 의'All 힝셩되었디·. 共1S]憲法委員處「피. ]醉邦.h뵤

은 이 철야에시 聯邦의 權限 · 제한하-1(, 聯邦에시 ),學許可·)y[究課程·試驗·學位 및 大學에서의

敎 - 講師에 d한 il·.심-S- 4소히 려2 시도히 었디.. 이에 반헤 聯邦政>rI·괴. 勤勞者 i %單11(合으.

敎育制度 판한 聯邦의 大綱法律 ih目 權限의 制限-g- 요</하있다, 또 한 聯邦에게 敎育機融1의

組織피- f'j'政을 제외한 敎'6'制度의 - · 般原111]에 관한 [%y[法權을 부이하있다는 자 州의 調整案은

聯께議齒에서 否決되었다. 븍히 제42차 4本·法改1r은 - 8-%]聯合에 관린된 이떠한 새로운 햄정도

절정하지 但'있·다.

66) 共同憲'誌委員會의 勸告案에 의하111 聯邦의 競合1'l{J [%
'

/1法權에 대한 基準으-딜 法的 單-·性

(Rechtseir1heit)의 實現- 
- 

i)l-정히-고, 1j%il·[JL디M法은 이기에 T 經濟的 華-th(Wirtscl]aftseinheit)

의 實現各 추가하玆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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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까지 聯邦의 立法事項으로 되어 있던 專屬的 立法事項에 관하여 改正基4i宋은 제80조 4항에서

종래 聯邦法律로 되였던 사함은 더어싱- 聯邦立法으로 가눙하지 않게된 경우 州 法律로 fle替함으
i

로써 立法權限올 확정하도록 하였다, 즉, 聯邦 次元에서 어떠한 사항을 i츠律로 정하려면 그 目的

達咸올 꺼해 각 州는 적정한 기간내에 聯邦의 大綱法律올 대체하여야 한다.

(b) 聯邦上院의 權誤强1(h

한편 聯邦上院의 權限은 제42차 基本法改正을 통해 강화되었다. 改正보本法은 제76조 2항과 제

80조 3녁항에서 聯邦上院은 /l·t 議會의 同意릍 필요로 하는 法律案과 命令制定案의 提案을 가능하

도록 하玆다. 또한 立法節次와 이에 따른 聯邦政府, 聯邦上院 璘 聯邦議會의 協議過程에서의 遵守

期閨에 관한 사항 등01 개정되였다. 改正된 제76조 2·3항에 의하면, 상당한 규모의 立法推進과 憲

法改正에 있어서 聯邦上院과 聯邦政府의 立場表明을 위한 期間이 6遇에서 9遇로 연장될 수 있다

는 것이다TS7)

III. 獨逸統-後 基本法改표의 意義와 評價

1. 基本法改正의 意義와 各政흐의 立場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獨逸은 基本法改正을 통해 民族的-廳家的 課題로서 統-올 달성

한 후 발생한 憲法的 課題를 해결하게 되 었다. 獨逸統-後 이루어진 몇 차례 의 基本法改

표 가운데 제42차 基후法改正은 基本法의 改革을 이룬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基

本法改正은 社會의 iE的 - 致性과 그 內的 單-化暑 위한 것이 었으며, 統- 이후 獨逸의

社會統合 내지 國民統슴을 위 한 憲法的 슴意를 이 旻 것이 었다. 더욱이 共同憲法委員會가

基本法改正올 위한 勸솜案을 마련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基本푼改正이 마무리 될 으로써

獨逸統-은 Si蜜的 次元에서 일단 매듭지 어졌다고 할 수 있다.

基本法改正論議叫 관련하여 獨逸의 各政黨들은 統-後 들의 根本호場이 달랐기 때문에 누구

도 基후法改正의 結果에 전적으로 만족합 수 엾4다g68) 執權黨인 基民黨-基社黨(0DU-CSU)

聯슴은 舊東獨住民에 의해 정당화된 全獨逸의 憲法으로서 基本法은 憲法的 基本秩序로서 유지되

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비해 野黨에서는 東西獨 모두에게 統-獨逸의 새 로운 憲法秩

序를 부여 해 야 한다고 하여 新磨.法의 制定各 주장하였다. 이 러 한 論爭은 결국 與野슴意

로 共聞憲法委員會를 구성하여 基本 흐의 改正作業을 진행시 깁으로써 일단락되 였다.

이후 Th,同憲法委員6의 勸告案에 대해서도 與野의 효場은 다르게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與黨인 基民黨·基社黨 聯음은 Friedrich-Adolf Jahn 代辯)d 聲明에서 보듯이 基本法은 이

67) Hrn K1art, 0rft 0., S. 9.

68) Pbsrxdo; R. Scholz
,

sa O., 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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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全獨逸의 憲/l;·으로 11:.'黑'化되었다고 하61다. 基本난은 統-獨逸의 憲法이기 떼문에 디이상 變

更3盛 수 엄다는 것이디·. ·)C·IiI]憲法委員會 서 싱낚히 A'各 基本'法條項에 내하여 審議하玆지%VI 걸
끌

파려으로 지은 부·7빈·이 완촤묀 힘식으로 
' 

改)L'되있다는 짓은 그깃을 빈·영한다는 젓이다. 이에

띠.라 與黨에시논 거.본지으見 勸告案에 띠·易 ·4%本法改11-:을 대체리으로 만족스唱게 평가하玆디·,

한%TI 野黨인 社]모黨(SPD)은 Hans-JGChen Vogel 代辯)<이 V]-'e 짓처림 基本法에 國家 1 側%hi

을 추가휘·으로씨 -J디6]憲%;-委員會의 勸告案에 찬성히겨만 勸告案의 재어으로 실질찌인 憲法改革의

機會暑 싱·심하있다고 하였다. 븍히 値束獨의 if.民晋 게는 :基本抗·에 데한 國民投票를 통해 獨逸

)L으로서의 同-·-·性構築이 가늉할 수도 었었지만 舊西獨)k들의 隱識은 그러하지 못하있다는 짐을

강조하였다. 또한 基本法에 추가활 사임·으로 事實婚 關係의 保護 및 動物에 네한 生命體로서의

保護 둥을 지직하었다m

이에 반'해 다<큰 野黨들은 勸告案에 따른 g+法改11·:에 관해 M對見解骨 보였대. 自民휴(FDP)은

Delter Kleinert 代辯)<을 통헤 偏東獨 it12에 의헤 진唯뒨 東獨의 西獨으로의 編)L으로부터 基本

法의 改1'E에 내한 合意導11i은 不可能혀·었으미, 따라서 )(·[A)憲法委員會에서 더이)g- 지r적으로

� 

굉·

i 할 수 似있디-V 하있디-. 7J短9Orntiuclnis 90>과 綠色黨(Dio CArLinu11)은 勸俯案의 採擇으로 全獨

逸人의 共18]決定과 獨逸全體의 민주주의에 대한 合意외- 권·린된 요구가 무산되었다51 하였다, 그

래서 보다 굉'범한 基本法改'IL 및 개정돈1 基2f하1;-에 내 한 國바投票暑 요구하剋디.. 끈으.로 1WIit黨

(PDS>은 Owe- Jctlh Heuer의毛이 밝힌 바와 2'이 勸告案·은 基本法改革에 대한 기대에 부令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었다. 나아가 民11:黨과 v,-:翼聯合(Lioke Liste)은 완전히 새로운 憲法案을 ·E의

하자고 주장하었다,69)

이외· 간이 이러 政黨의 共[nJ憲'[L委녔會의 勸告案.에 데한 A
'

l:場은 서로 달랐고, 그s ]1서 勸告案

基本法改正파 %Il·린.한 AL든 亂대R-趾 누1'울 수는 원었다. 그 러나 與野의 合意로 체 한 
'勸告案에 

따

리- 基本法을 d(()l[ 
'l- 

깃은 獨逸統-에 따론 憲法的 課題의 해4이라는 에서 그 意義暑 할을 수

있디·, 共1h] 憲法委員 會에 서 2넌 이 에 3친 基+法改.l[:에 tI-한 論議는 그 勸告案에시 보는바

아 같이 基本法體制의 全般에 징 포1 깃 이 있디..'/()) 비 -S- 勸告案에는 모든 基本法改1L의 요

3(暑 수·만하지 長-하고, 또 勸告案 이 모 두 보本法에 체 택 되 지는 않았지 만 그 主핏i內容은

제42차 보本法改 11[ 에 의 坤 네 트%Y. 반엉 되 있니.w 긴과직 으 로 憲法改正파 憲法制 i의 이 른

비. 
'

架橋'(Brucke)로시 의 基本法[%l(('r/l)온 憲沈.保障(yJ 機能을 7행하있다5f 딜 수 있다,

2. 基本法改 11[ 에 한 評價

獨逸統- 이 후 일 런 의 基가가X·IM'l'P은 憲'[)k[l{J 次)[;에 서 統-을 일단 완싱한 젓 이 라31 할

수 있다. 이 러 한 基本法改.Ii).은 獨逸統- - 後 의 國家7J 課]Vi를 선정 하는 억 管도 수헹 하었음

69) A- 政焦의 勸%1;·案에 네한 L(解에 판해시는 f)Crn 틸Cldamenf, Nr. 헤1 e bnlar 1994), s, 1 If,

70) f<. Busch, C[(I O.. s. 니.

71) D. DIurnellWitz, 
"

Wie o ffeu is( die Verfassuugsfraae nac h t]er Herste]lun g der s taal]iche

]<inheit Deutschlmac]s ,

"

in : Aus I)()/HA un d 2et'f ges·drk·/tre, 13 49/91, s. 6,

- 그0 -



은 물른이다. 그 러 나 다음과 같은 점 에서 問題點을 안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첫째, 統-獨逸의 憲法으로서 基本法에 대해 1949년 성 립 당시부터 제기되 었던 民主的.
l

節次的 표當性問題를 원毛히 해결하지 못하鶯다.72) 제2차 世界大戰 이후 聯슴軍에 의해

主權이 유보된 狀直에서 형 성된 畵本法은 成호當時 國民的 IE當性이 결여되었다는 聞題

를 내포하고 있었다,73) 비록 東西獨과 4强大題간에 체 결된 條約74>에 의 해 統-獨逸은 완

전한 초權을 회복하였지 만 分斷을 극복한 獨逸의 基本法은 이 에 관해 어 떠 한 規範的 醉

慣를 하지 않고 있다. 초權看로서 의 獨逸國民은 1949년 새로운 國家的 基本秩序에 대한

표當性賦與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 라 1990년 銃-達威 이후에도 獨逸人의 새

로 운 憲法制定에 관한 主權者로서의 主權行使는 결국 基本法秩序內에서 부정되 었다. 따

라서 지금까지의 基本法改표은 獨逸民族의 統-國家로서 의 獨逸聯邦共 h[1國의 憲法에 대

한 國民的 正當性賦與의 問題를 여 전히 유보하고 있다.

둘째, 基木 畵改革은 東西獨國民 모두에 게 獨逸의 새로운 憲法秩序의 創造를 위한 機會

로 활용되 지 몽하였다. 舊東獨住民骨은 統-後에도 舊西獨住民과의 經濟的-社會的 地位의

差異로 인한 相對的 劣等意識을 가졌고, 그 것은 基本法을 그 들의 憲法으로 수용하는데

장애가 되 었다. 그 런 점 에 서 基本法의 改正 보다 새로운 磨.法의 制定을 둥해 獨逸의 社

會的 葛蕭을 극복하고 國民的 總슴을 이루는 것 이 바랖직한 것이 었다. 그것은 舊東獨住

民에게 過去淸算을 위한 새로운 國家的 秩序를 창설할 수 있는 機會을 제공하는 것 이고,

2等國몃 또는 植民地國民으로 스스로를 비하하는 奮東獨住民들을 배려하여 獨逸民族의

和슴을 이루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전술하였듯이 基本法改正論議에는 많은 새로운 要求들이 제 기되 었<75) 이 가운

데 國民投票制의 도 입을 토해 國家意思形成時 主權者외 직 접 참여보장에 대한 要求가 基

本法改표에 반영 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直接民主초義制度의 도입 에 대한 요구는 과거

바이 마르憲法과 나치 政權下에서 의 부정 적 인 經驗에도 불구하고 강력 하게 제 기되 었다. 이

것이 懸案으로 대두되 었던 브由로는 市民革命을 통해 銃-에 기 여핸던 奮東獨住묵들의

要求를 반영해야 한다는 젓75)과 그동안 獨逸社會에 서 露墨되어은 政黨罷家의 스機現象에

72) U. K. Pre1113, 
'

Die ChalIce der Verfassunggebung," in : Atl」s Politl」b IRI d Ze %esc」hichte, B

43/인, S. 12 f,
73) 聯슴軍과 分斷時代의 獨逸의 法的 地位 및 獨逸統-에 대한 이른바 4大强國의 役割에 관해

서는 D. Blumenitz, O/e ti5erwIndilng dar deutscherr Tdl[2Tg un d die %Ver Ikf4dIte,

Berlin, 1990, S. 39 %「 참조.

74) For-ern g Ober dIe a bsc넌leSsnde Re g-elurzg In be2Uv O[ g
l「 0eutachIond (공wei-pIllS Ucr

Fertwa) vom 12. 9. 1990. 條約 全文은 Sortorks Il, Nr, 610. .

75) 그 要求들은 基本法前文에 모든 國家의 主權的 平等과 그 尊重의 明示, 自然保護의 憲法的

保護法益으로의 採擇, 실질적인 勞使對等原則 具現, 구체적인 女性의 權益保護, 羅號變更, 直

接民초초義制度의 導入 등이였다.
6) 舊東獨住民들은 密民革命過程에서 統-後에 그 들이 直接的으로 民主政治에 참여할 수 있기

를 강력하게 회망하賃으며, 그것은 원탁회의그쿱의 憲法후案(Arbeitgruppe 
"

Neue VerIsssung

der DDR+I des Zentralen Runden Tisches, Berlin-Niederschbnhausen vom 4. April 1990)에

도 그러한 要求를 반영하고 있였다(제99조, 제137조, 제138조). 이에 관해서는 T형%ssurl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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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힌. 國民들의 ,認識을 V{·영 한 깃'/'/) -V볍. 吾 수 있디.. 그L 리 나 基本法에는 國바發案이 니.

bAri投票 % 1으 接 民 <r主義制度의 導 )k p 거 부뇌 At 1흰·았다. 이 에 내 해 성 숙린. 國바窓恩블
푼

반잉 하지 않고 政當의 $'l]害에 만 치 7-Al 겯 정 이 라논 批判 이 제 기 되 었다.78)

W쩨, 基本抗.의 d(( 
'

l[-:過程에 있어 19/]3년 基-]%法制定 이 후 소獨逸人 (.1 의 過半 數기· 님 는

前後 반代骨 1:- 憲法秩序 /[9成에 卷·이 할 수 있는 機會가 부이 되 지 않았다교 칠 수 있

다. 륵히 統- 이 후 일 린 의 基本法改1[-:에 서 도 이 -計에 대 한 國家 (N) 基本秩>-f 形成過程에

의 參與機會 는 v 리 되 지 嗚'았다 따라서 分斷 40어 VI올 마무리 하는 시 조1 에 서 統·-獨逸의

미 례 의 3-).役으로시 戰後 社代晋 이 統- · 

國家 의 憲法秩序 形成에 TI-이 할 기 회 가 입있다는

아쉬 · 응이 남는다.

요졔1 대 憲 1시」(( )L은 O ·난짇상 . - l !]的 Pl<格을 깃·는 것-E 아니 다. 憲法)f/,範과 現實과의

)f6離現象合 안촤하기 위 한 憲法改)l[은 憲法族,範의 보1실 에 데한 게속 인 適廟過程이 라

骨 수 있다. 이 징 에 서 변촤에 따卷 보/p法1%에·.온 분기·피 管 것 이 다. 이 미 제 기된 財政憲法

(t·'iuanzverfassuug) 分브에 서 의 基本法改)12論議7岳는 統-獨逸의 經濟的 憲 )<秩序形成을

L그 課題로 
'%괴. 

%시 에 실 짇직 인 獨逸統 
· 의 完成(l;業이 라고 曾 수 있다, 아무튼 이제

統·.-獨逸의 憲法으로시 基本法各 안으로 계 속적 인 國家的 基本秩序의 創 [U음 통해 獨逸

의 全國 民1'[{J 銃合 의 規範(l{J 根據로시 기 해 야 한 사린을 인·고 있다,

IV, 獨逸의 基本산改革이 우리에 주는 示1뱃點

경과리으旦 獨逸의 基本法敬.뷰은 基本法改1f-:으로 統--條約에 따른 統 - · 條件을 充足하게

되 고 , 앞'으로 銃-獨逸의 憲法인 基本法은 統-과 관런힌 [l((正은 더 이상 論議필 펄요가

似기1 되 있다는 與黨의 주장을 대보분 반 영 려·는 t%'한에서 이 루어 破 다. Ll- 러 나 獨逸의 統

- - - 

ilL 의 싱'할긍 꾕. . 봉일된 國家%07와 
' 

W'께 이진히 준제하는 舊東獨과 舊떠獨의 )IiI:會的 葛

蕭올 Ar복하기 위해서는 게&.해시 굉-벰한 基本法次)[';에서 內1yJ 單·.-·化릍 추-v·하어야 한다는 野黨

외 주장에 주목한 필2가 있다,

統 
- - 이 -AL IPE獨<+民간의 經濟[14)·w'[l:會1'SJ hI]題는 이 른바 統-·後遺症各 -臟·러 엘으臧으

미 , 61'. s的 分裂1닐象마지 가지완다. 獨逸 에 서 중-r한

� 

課題는 40이 닌간 分斷狀 y/.에 서 딥 성

V·l %11念피· 體制 의 差異 에 서 ·온 葛蔬을 치 -S-히·어 심 짐 적 W]: 會統合-3- 이루는 일 이 다, 이는

새 료. 운 憲法 의 制定울 통헤 CI. 解'd))' l[·] 을 Al- 세 骨 7 있는 일 이 있다, 세로운 獨逸憲法 의
m

l

'

n der Ill)l/ / Textsomm/un% lTu

'

f el

'

nel- 10ri(211Ulng UOLl I dc/A IA공c/nel', Baden-Bt1den,

]딘w, s. 15- 8.
'

/7) V, OIicl], 
"

UclS Weimar-Syndrom," in : l)Ic 공dc, Nr. 28
, 5, 28; 李鍾秀, 

"

東西獨銃-의

埋想과 現實", 1 營 il , 油'揚畜, p, 7 .

V8) W. 130hIich, 
"

Schwei gefl jrn Walde," in; l)1盾61- fIll· rfsutsdtr ura d frItamahor리6 Poli하'k,

Heft ty(19%-]), s 14浦- BI:-32; l-·.携 論'W, 같은 면.

79) 제42차 基本法[tk'111이 91·且된지 일1·)-되지 嗚'이 J‥旦트라인-베스트팔렌 께 財務·뗘官인 수]7이

서(Schlcu[3er)-:2. 則'j政憲法의 신속한 改)]<.의 必要性을 제기하였다. H. l(1fItt, art 0,
,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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制定은 舊東獨住民에 게 새로운 國家的 基本秩序의 形成에 獨逸國복으로서 동등하게 참억

하도록 함으로써 西獨住民에 대한 劣쫌惑을 해소하고 罷民的 銃슴을 이 룩하는데 크 게 기
4

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러나 獨逸은 基本法改포을 통해 그 러한 부분들을 해결하려 하

였다m

이 러 한 獨逸에서 의 基本法改표의 過程과 內容은 南北統-과 관린하여 우리 에 게 그 시

사하는 바가 크 다. 獨逸의 基本法改正을 통한 銃-의 規範的 完成은 南北의 統-과 관련

하여 일먼 憲法政策的 方向을 제시하고 았다. 우리 의 
'

民族共聞體銃-方案'은 漸進的·段階

的 統-過程을 거쳐 平1D的인 슴意統-을 前提로 하고 있다. 여 기서 최 종적 인 銃-國家

의 完成은 民族141례의 生活圈을 바탕으로 政治共同體를 실현하여 南4b의 平 體制를 완전

히 통합하는 갓으로서 i民族 1國家의 單-國家로의 統-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 젓은 統

- 憲法을 제정하여 이 에 의 거하어 平鄲銃-을 이룩한다는 것이 다.

현실적으로 南北의 銃-憲法의 制定은 南北의 憲法體制의 異質性을 극복하여 憲法體制

의 價値的 共感帶를 형 성하게 될 때 가능한 것이 다. 그 길은 南北익 理念과 體制의 差효

를 극복하고 점 차 서 로 대 립 된 憲法績制下에서 하나의 價値體系에 합의함으로써 열리 게

될 것이 다. 더욱이 이 러 한 價値體系의 共通範圍의 확대는 우리 의 統-이 國家體制의 결

합이기 보다 民族의 결합, 즉 형식적인 統- 보다 실질적 인 銃-을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에서 중요하다.

'

民族共同體 統-方案'에 의 하면, 南 Ib의 統-은 먼저 經濟的·社會的·文化的 共同體로의

統合을 이룬후 이 를 토대로 政治的 共同體로의 統合을 환성 한다는 統-過程을 거 치게 된

다. 이 런 점 %서 南北의 銃-憲法은 단순한 制度統-을 널 어서 실질적 民族統슴을 이 룰

수 있도록 그 制定方向과 內容이 설정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여 기서 강조할 것은 南北의 統-憲法에는 무엇뵤다 南北의 社會的 葛蕭을 해소할

수 있는 憲法秩序를 세우는 規範的 根據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점 이다. 獨逸의 경우 東西

獨間의 트質性의 극복을 위 한 憲法秩序의 調整은 基本法改표을 통하여 추진되 었지만, 南

北은 새로운 憲法의 制定으로 못族的 슴意를 도츨하는 節次를 想定하고 있다. 우리 의 統

- 이 獨逸의 경 우와 그 過程과 方式面에서 다른만큼 南北의 統-憲法은 南北의 規範的

統- 만이 아니라 실짇적 인 社會的·國民的 統合을 이를 수 있는 國家的 基本秩序暑 창출

하여야 할 것 이 다. 獨逸의 統-後 4넌어 에 걸친 基本法改正이 示較하는 바와 같이 國家

基木秩序形成에 소외되 는 國民階層이 없도록 배 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앞으로 南北은 分
.

斷의 長期化로 말미 암아 그 異質性이 獨逸 보다 심화되었다는 점 어1 서 統-憲法에 대해

보다 체계 적 이 고 심도있는 硏究가 필요하다.



參-A'資寧

共1i>d憲法委員會의 基本法 改1L을 위힌· 勸告案80)

(1卽2닌 1월 46인 委員舍 構成, 1993VI 10필 27인 勸%1/案 確ii)

- 제 3 조

(2) 男}/i<파 A'Fl·:-2 T앍히.다. 國家는 男-h'/p等의 實質1yJ 實現-8- 추구하며 헌제의 - r利益 除송暑

위해 1·-·-럭%)·다.

-

· 제 20 a 조

國家는 後1{l:代暑 위各 食01으로 憲 )과失序의 닙위tI)에서 [%
'

/: 法合 통하어 또 한 行16데Mi괴. /+l]決을

통한 法律파 E-[i}ff 에

� 

따라 h然的 <0);'의 基礎暑 보호한다.

- 저) 20 b조

國家는 )
I
t
, lilt1'l<), dab11&J 멋 割'語的 少數民族의 l%J- 

- 

惟을 존중한다.

- 지] 23 조

<I) 獨逸聯邦共{11國은 統合-R A]의 實衰,을 위' 1 유럽聯合(Europ%lisc1]e Union)의 發展읕 위해 노

릭하이, 이 유71聯合은 K']:l·기[義(FJ · 法治國家[l%J · h{l:會(S) 및 聯邦브5義1yJ 原理외· 補充性의 原1{l]

에 따르뻐, 본질적인 먼에서 基本法의 基本權保障骨 싣힌한디·. 이에 聯邦은 聯$ L院의 16]意률

얻p. 法律로씨 Jet權끌· 移鑛切· 수 있다, -8-립聯合의 創設파 동시에 그E 條 J 1의 根據昏 改1 또

는 611充하는 규징이 있$ 먼, 이에 따리. 基계낙b 그 fl%]容에 의해 [Ifcrn'[l] . 補充피미, 이에 따른 補

JCl-8- 기.y히끼1 히.h 괸.<51혀.이 
'

/[)V 2%f과. 3힝·各 적-9-各디.,

(2) 令립聯合에 ·d· )- 事項' 대'히-이 聯邦議會吟 驅邦.l·.院을 3휘히1 各州는 헙격헌다. 聯邦$%府는

INi邦議會와 聯邦 Ic院에 데하여 포귤비으로 그리고 가농한 신속히 보고하이이· 한다. 
'

(3) 聯邦政16'는 -T럽聯合의 立法1)'爲에 71럭하기 진 聯邦議會에 窓見-8- 제시省· 機會暑 부이

한C-i-. 聯邦政}(1는 交涉時애 聯邦議會의 , 就(l,을 V 리한다. 싱·세한 깃은 法律로 징한다.

(j]> 聯邦1.院은 國內的 13·置에 %] 릭헤야 하거나 州가 그 決定橋'限울 깃·는 징-Y 聯채의 意보[決

i에 추1-이曾 수 있다.

(g 聯邦이 專屬的 權限 · 것%w-L 님위 L11에서 가 州의 1'l]害에 잉향필 주는 졍우 또는 聯邦이 
'%

法權을 갖는 거우 聯邦政]借는 聯세.l·.諒의 意見-皇- W'慮한다. ·Ai·l·1의 :%7난權限, d·l·] 
'自'爐 

의 設置

또는 州 0政節次 둥이 중요린 사항인 경우는 聯邦의 意思形成에 聯邦..11院의 意見이 신중허 고

리되이야 하미, 이 키우 聯邦의 全 國家1)tJ 貴+.r:은 유지된다. 聯邦에 데하여 鎭/l]의 增加 또는

歲入의 Mi少를 초e]1'하는 사힝·에 관헤서는 聯邦象1ff의 1디'意기. 필요하다.

團

團

고 

團 團 團 團

진 도 團 團 團

80) Aus l]L%VI( our l 궁ei(gesL-/It'L·/Me, D 52-V·l/93 s. 49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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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各州의 專屬的 立法權限이 중요한 사항으로 된 경우, 유럽聯슴의 構成國으로셔 獨逸聯邦共

和國에 귀속된 權利의 主張은 聯邦으로부터 聯邦上院에 의해 任命된 州 뀨表에게 移讓된다.
T

權利의 主張은 聯邦政府의 參與와 그 贊成으로 성립되며, 이 겪우 聯邦의 全國家的 責任은 유

져된다.

(7) 제4항에서 6항까지 관련된 細部事項은 聯邦上院의 同意가 필요한 法律로 정한다.

- 제 24 조

(la) 各州가 國家權限을 행사하고 國家課題를 이팽할 權限이 있는 한, 各州는 聯邦政府의 同意

하에 境界를 접하고 있는 諸 機關에게 高勸을 移讓할 수 있다.

- 제 28 조

(1) 各+Ii의 憲法秩序는 基本法의 意味에 따라 X和的 - 民主的 및 趾會的 法治國家 原理에 상응

하저 않으면 안된다. 州, 郡(Kreis) 및 邑(Gemeinde)에서 住民은 普通 · 直接 · 自由 · 平等 및

秘密選擧로 선출된 代表機構暑 가져야 한다. 邑에서는 邑會議昏 代表機構의 地位에 代置할 수

았다. /郡 및 邑에서의 選擧時, 유럽共周體 所屬國家의 國籍올 갖고 있는 者는 유럽共同體條約의

權利의 程度에 따라 選뿌勸 項 被選擧權을 갖는다.

(2) 邑에 대하혁는 法律의 벌위내에서 地域共同體의 모든 事項을 自그責任1에 規律할 權利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邑間의 組合各 法律上의 1 E務領域의 程度에 따라 法律의 範園내에서 自

治行政權을 갖는다. 自治行政은 또한 財政上의 自 크責任의 基礎1에 실현된다.

- 제 29 조

(7) A-州의 領域의 ST의 變更은 州 所屬이 변경되어야 할 領域이 B萬명 이하의 住民을 갖는

경우 該當 州間의 國家條約으로 가능하다. 績部事項은 聯邦上院과 聯邦議會의 過半數의 贊成을

요하는 聯邦法律로 정한다. 聯邦法律은 該當 郡과 邑의 聽問을 규정하여야 한다.

(8) 各州는 제2항에서 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國家條約을 통해 각각 그들에 속한 全領域

과 部門領域을 再編成할 수 있다. 該當 郡과 邑은 聽問하여야 한다. 國家條約은 각 該當 /l·1에

서 國民決定(Volkse111scheid)으로서의 確認이 펼요하다m 州의 部分領域 變호에 대한 國家慷約에

대한 確認은 該當地域에서의 國民決定으로 제한될 수 있다; 제5문 後設은 이에 적용되지 않는

다. 羅民決定에서는 聯邦議會 選擧權者의 4分의 1 이상의 慘與와 投票數의 過年數로 결정한다:

細部事項은 聯邦法律로 정한다. 國家條約은 聯邦議會의 同意가 필요하다.

- 제 45 조 ·

聯邦議會는 유럽聯슴分科委員會를 設置한다. 委員늠는 聯邦政府에 대하여 제23조에 의한 聯

邦議會의 權利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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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50 조

名-州는 OM'l; l<院을 -$헤 聯/l%의 %
'

/:'法 및 fl政 U-리고 -8-럽聯습의 事]買에 협릭한다.
p

· - 저] 52 1

(3a> 유로]聯合에 관한 事項-計 위하이 聯邦 . L院은 - 8-팁審議會(Europakammcr)-趾 構成하껴, 유럽

委%1會의 징은 聯邦 - l.-.院의 F)븐i으로 效)J-8· 기·지미, 지]bI조 2'항시· 3힝· 2분은 이애 S-한다.

· - 제 72 조

(1) 驕,습的 . rni
'

/:의의 範廉-1Pd에서 各州는 聯邦이 Ct :Y/'.法權-羲- f'i使하지 않-a- 겅-f . V/:法權.載- 깃·는

다.

(2) 聯邦은 그 (겅힙'직 입보]) y]위내t%l)서 聯11(地]或에시 y동한 가치를 깃'는 <l<活關係의 形成 또

는 ·全國家]1<J +l]益의 님우i내에서 法(y) 15]-性의 實現이 요구필 깅우 A :法權을 갓·는다

<3) 聯邦法律의 -
'

ddE 聯邦法律 의헤 제2함의 ;暢';내의 必要性이 더 이상 EFS- 4우 州法으e

代替될 수 있다고 1할 수 있다.

- . 제 74 조

0) 競合的 [%
'

f:-(활은 다음 141위에 미친다,

[田 (삭제)

[버 (식·제)

[18] d·.地1·來, l 地·& (Pli信額계 판한 權利들 제외한) 멸 農業上 賃借制度, (Li携]]度, 移住

및 &i看制度;

[25] 園家請償-tI
a

[26] 人間의 人1L受精, 檢査 그리고 遺+Il)lEIJ-의 )J島的 變更, /lit器 및 組織의 )v:1:移1[ii에

핀·한 V-정

(2) 제 l'할 20호에 관한 法律은 聯邦1·.院의 l$]意를 핀요로 한다,

- · 제 B 조

(1) 聯邦은 1/2조의 條件 f에 아레시항에 괸-하이 州의 立&·음 위한 大綱規定-皇· 제징할 權限이

있다w

[1피 敎育制度의 - 般1yJ 諸 原삐, 이 原비이 敎-舟'601, 敎·g관程, 試驗, 學{%y., 
·敎,講 

Ill'와 藝

術家에 판린되는 事項

[2] 금論의 - 般[l%J i촛律關係

[디 獨逸 文化{니'의 海까流出에 데한 ·%,護

(3 大綱십J%i各 8'R+l'l{J인 깅우에 한하이 維部事])%OIl 관한 -布:項 W는 直接1yJ으로 적-g 되는 규정

을 꾸함할 수 있다,

- 26-



(3) 聯邦이 大綱規定을 制定하면, 各州는 法혐에 確定的으로 규정한 期問 내에 펄요한 l+1法을

制定하여야 한다.

- 제 76 조

(2) 聯邦政府의 法律案은 우선적으로 聯邦上院에 送付되어야 한다. 聯邦上院은 6遇 이내에 이

法律案에 대하여 意見을 제시할 權限을 갖는다. 聯邦上院이 중요한 이유, 특히 法律案의 범위에

대한 이유로 그 期間의 延長을 요구하면, 그 기간은 9遇로 된다. 聯邦政府는 聯邦上院에 送付

時 例外的으로 특별히 긴급을 요한다고 표시한 경우 法律案을 3遇 이후, 또는 聯邦上院이 3문

에 의거 6遇 이후 聯邦議會에 送付할 것을 要求時, 또한 聯邦上院의 意見힉 聯邦政府>1 도달하

지 않을 경우 送付할 수 엮다i 聯邦政府는 聯邦上院의 意見을 접수한 후 聯邦議會에 이를 즉시

몰fd-하여야 한다. 이 基本法 改正案과 제23조 또는 제서조에 의한 高權의 讓渡에 관한 法律案

에 대하여 意見 提示期間은 9遇이며, 4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3) 聯邦上院의 法律案은 聯邦政府를 통해 6遇 이내 聯邦議會에 送付되어야 한다, 聯邦政唐는

送付때 그 見解를 提示하여야 한다. 聯邦政府가 중요한 이유, 특히 法律案의 범위를 고 려하여

그 期間의 延長을 요구하면, 그 期間은 9遇로 된다. 聯邦上院이 法律案을 예외적으로 특별히 緊

急을 요하는 것으로 표시하면 그 期間은 3遍로 되며, 聯邦政府가 3문에 따라 요구하면 6還가

된다. 基本法 改표案과 제23조 또는 제24조에 의한 高權의 讓渡에 관한 法律案에 대하여 意見

提示期間은 9遇이며, 4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聯邦議會는 적정한 期間 내에 論議하여 결정하여

야 한다.

- 제 77 조

[2al 法律에 대하어 聯邦上院의 同意가 필요한 격우, 聯邦上院은 法律案이 제2항 1문에 의

해 제출되지 않았거나 調整節次가 i%德案에 대하여 改1E案을 제시하지 않고 終7하면 適正한

期間 내에 그 同意與否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鋼

- 제 80 조

(3) 聯邦上院은 聯邦政府의 聞意가 필요한 命會制定011 관한 提案을 聯邦政府에 제출할 수 있다.

(4) 聯邦法律에 의거 州 政府에게 命令制定權이 있는 경우 各州는 法律례 의해 聯邦法律올 규

졈할 수 있다.

- 제 87 조

(2) 管輔範圍가 하나의 州를 넘는 社會保驗者는 公 %上의 聯邦直糖罷體로 運營된다. 管輔範圍가

한 州의 領域을 넘고 3個州 이상에 미치지 않는 社會保險者는 제1문에도 불구하고, 監督州가

관련 州들에 의해 확겨되면 州 直糖公法隨魏로 運營된A

- 27-1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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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7d 조

(l) &i'c空交通 ]
c

政은 聯/M]'政으로 運營된다 公法1'S) 또는 私法的 組織形態에 대하이는 聯邦法
글

律로 決 i쓰<1다.

- 제 88 조

聯邦은 聯邦銀1)'으로서 通貨 및 發券銀行- 設置한다. 聯邦銀行의 if務와 mi限은 유럽中央銀

l']'-에 移讓唱 수 있다.

- 

제 93 조

(2a> 聯邦 1<院, 州政府 또는 )·l·1의 市]화%」V의 밧求에 의헤 法律이 {/3조 2형·의 &l'提에 合致하

는 가에 데하이 意亂의 對立이 있는 집-원i

- 제 UGe 조

(2) 4本 W-各 (聯71디<院과 聯邦議會의) 共)n]舍議의 法律에 의해 改正됨 수 t고, 그 全部 또는

- 

部가 效力을 %hi失하거나 適]U이 배제되지 館'는다. 제23조 1항 2문, 別조 2항 또는 제29조에

의한 法71대;]}定에 데하이 共111]會議는 fAi限이 飢디..

- g]] 118a 1

떼를린과 11린-낸)부르m크-趾 포'哲·하는 領域의 i%編)寬은 제29조의 규정에도 -臧.구하고 兩$·l·1問의 協

議에 의히1 篤拳낸者의 參與 
'

l·'에 징정 1다w

-

· 

- 지] 125a 조

聯/]i法律로 制定되있으나 6本法의 追%il>t'l<] dJci12으로 니이싱' 聯邦法律로 制定唱 수 없는 法律

은 聯邦法律로 계속 有效하다. 01 法律은 %·tAWi乳 廢.IL되기니· 補充닐 수 있디.

-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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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bd멘의 統-過程과 統-憲法에 관한 硏究 
-

'

. 精割神· 偶)

프

- 트 次
'

-

'

I . 序 言[南北예펜의 統-背景과 V, 예멘統-憲法의 特色과 
.

本硏究의 必要性 段階的 統-遇程

D. 南北예멘統-의 主要過程 L 銃-憲法確定의 節次上 特色

m. 예멘銃-憲 흐의 成立過程 2. 統-憲法의 內容上 特色

L 銃-憲法의 슴意過程 3. 
「

過渡期슴意書,와 分野別

2. 銃-憲法의 採擇과 過渡쟤 統슴推進

體制의 發足 VI. 結 語 f 예덴統-의 設階的 發展過積

IV, 여]6銃-t法의 構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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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國家體制 .
'

2. 國民의 基本權

3. 銃治構造

4. 其他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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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序 : dI] 2 - 本硏究 4 ,

원래 예벤(Yemen)은 오랜 歷史的 傳統을 배경으로 固有3더h를 꽃피웠던 곳으로,u 海上

交通의 戰略要衝번로서 地政學的 重要性으로 인해 世界列强의 角逐場이 되었으며, 예덴의

南北分斷도 여기에 기인하였叫.2) 일찍이 예껜은 6세기초 이디오피아에 정복된 이래 1583

년부터는 오스만 터키의 지배를 받아오다 1839년 英國이 南예껜地域의 아덴(Aden)港을 접

령하편서부터 예먼의 領土的 分斷은 시작되었다. dh예멘地域은 1918년 오스만 터키가 1次

世界大戰에서 패하자 예덴의 傳統을 계숭한 야흐야 이맘(Yahya lmam)政權이 統治하는 獨

立國家가 되였다가 1962년 9월 살랄(Abdu11ah SMIaI)의 軍事쿠데타에 의해 共君1政이 실시

되었고,3) 이에 따른 푯)[1派와 포政派의 內戰을 거쳐 1970년 12월 「예벤아랍共{[1國,

(Yemen Arab Republic)憲法의 선포로 새로운 共和國이 탄생하玆다.4)

반면에 南예멘地域은 아랍못族主義와 植民地獨立運動에 힘입어 1967년 이 地域을 直糖

植民地化하여 統治하던 英國으로부터 獨立하였는데, 獨立運動過程에서 
「占領1南예멘解放

戰線,(Front for the Liberation o f Occupied South Yemen:FL06Y)과 「民族解放戰線,

(National Liberation Front처LF)이 主導權 다툼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蘇聯파 中國의 지원

하에 NLF의 샤비(C)ahtan Al-Shaabi)폼記長에 의하여 「南예멘)(,民共利國,(Peoplels

ReSublic o f South Yemen)]이 수립되었다5)[그후 1970년 憲法制定時 國名이 「

예멜/Q民民主

主義쇳和國,<Peo미els Democradc Repubfic o f Yemen)으로 改稱핑].

l)古代부터 이슬람敎 傳來까지의 예멘호{b에 관해서는 Werner Da罷(ed. ), fernen. SC)0 Fears

0 1니rt un d CU//IIza햄on in Arabla Pe71x(Irmsbruckt Pinguin-Verlag, 1濁7), pp, 9-128.

기洪摩男, 
"

南北예멘의 統-政策과 UN". 
「

統-問전硏究,, 第3卷 3號(統-院, 1991 가을),

pp, 107-108.

3)「댜1東 · 北7행 1) 후뚜쁘 197T-78,(東1 中東調査會, 1979), p. 427; 
「

中東의 政治情騰,(S

際閨題調査硏究所. 1980. 되. pp. 1긴 - 122; 5rItannlca. Vol. 13(Chicagoc Enc yc lopaedia

BrItannica, 1383), p. 901.

이맘制統治에 관한 詳論은 RobIn SIdvrell, The fro ](esen(Burnt Mill: Long11an House,

1983>, pp. 54-66; J. E. Peterson, rezen·' T」」IIS 5earch for a )lodem State(BaItinore l

Johns Hopkins Unfv, Press, 1382), pp. 37-62.

4)이른바 
'

예멘內戰'에 관해서는 Robin B1dwell. lbYd. . pp. 195-인e.

되7he MIddle East an d jVor햄1 Africa IS簿-r9(London ELtropa PublicatiofS, 1978), p. 817:

Tareg Y, fsrnael St Jae q[te line s. 1smael, 77xe Peo엿e % Cezocratic Its%ttb11c o f

yemen-PolItIcs. &COl]021cs, an d SocIety(London: Frances PInter, 1986), PP. 13-Irn 金秀

南, 
'

함녀h예멘의 統-過楓과 敎譯1r. 
「

爾防硏究.. 第3卷 1號(國防大學騰 安保罷題硏覽房,

1392. 5), p. ssi Lawrence ElrIng, +ha MIddle mst Po7161cal CIctlonary(Santa Barbara:

쌔C-CLIO InformatIcn ServIces, 1984), pp. 된-s: Geor ge Lenczovskl. 77ie At-+ddle 요st itl

thRd Affslm, 4th e d, , es p. XV(London: Cornell Unlv Press, 2380), pp. S42-魯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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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출벌한 
'

Pli'예멘은 ·+1東 唯-의 미·旦크스-레닌主義的 社會主義體(l;1j骨 표방함으旦

씨, 非1페盟中:A:路線의 181敎國의 :W.:場을 고 수하틴 당시의 北에멘파는 필언직으로 이데을로
4

기(l{J 對:1'/:을 초레하어 兩國間 分斷파 蜀決의 [l%代가 시작되었다. 특히 地政學[>(J 環境要困

에 의힌. 까勢介)%,, 南)l-,예/의 JE通的인 政派問 -trW:深11-에

� 

따른 政情不安, 南北이)맨간 상

호 理念파 體制의 對[%'t에 의한 敵對0爲 동은 ffi國問 分斷을 심화시켜 統.--·에 커다란 鷗

得'要因이 되었다.6)

CI러나 그린 가운네에서도 南北예맨은 單-·民族性올 바친·으로 동입한 歷史的 · 宗敎(/J

背덜·T에 꾸준히 統· - 努/J을 기울여 泉-다. 그 결과 
'

Pk'北에%]1은 1972넌의 키-이로'協定 및 트

리폴리聲1%]에서 fj(·.‥의 pj法 및 基本原則과 統-憲法의 基本原理에 合意할 수 있었고, 兩

國이 모 7 i政-겁變革에 따른 對內까7J 環境要困에 의해 統-推進애 많은 우이곡짇을 4옜

지만,7) 兩國國民들의 統. . - 熱望파 兩國政治指導밤들의 銃-努)J으로 統-憲法案을 마런해

미.毛네 1990년 統-憲法에 의거한 統-·-圖家를 이룩힐' 수 있었다.

이리하이 1%09 5월 22일 南北에멘은 統--을 선포하고 「에1宿共/l]國,(RepubUc o f

Yemen)이란 軍·-國家를 樹立하었다, 北에1$1의 i<I rU바tI義體制와 ib'에멘의 i[1會1義體制

로 對1 :히.머 分斷狀態를 지속-했딘 남딕-에1虛의 銃--- . 같은 分斷國인 우리에기] 커다란 충

걱과 동시에 부러움을 인·거주었다.

실졔로 138北에14)1이 統-을 선포'憾' 당시만헤도 그 떼까지 兩國의 對立과 對內外 J 인 環境

에 의해 統.- · 에 대한 최의적인 展望이 지 적이었다.8} C(리나 圖際情勢의 if 한 변촤는
'4'北에멘의 

統- · 環境을 改善시켜 예상과는 달리 Ill);·른 統-을 가능케 하었다. 특히 舊蘇聯

및 東歌社會1義國家의 改革의 파장은 P]8'에1/Il 社會黨6(權에도 미振으ra], 이애 따라 
'由'에맨

은 마르크스- 레]J,"l<義뾰念의 )l(L會2::義路線을 l)4棄하고 多黨制暑 치1베하는 동 id(떼V推置를

취힘-으로써 딥'보상베에 미볼틴 統 . · 問遲의 길정적인 기]기를 마린하있다.9)

여기서 011멘統·- · 過程 시 着過되어시는 안될 짓은 예%]1統-이 절코 國際情勢의 변화에

唱숭한 일순간의 절5fl-가 아니리-는 접이다. 그 銃‥ - 過程울 볼 떼 軍-民]ik性을 비·팅·으로 한

)g,l'1(J · 物1'l(J 交流, 이-趾 통히] 찧'은 信賴, 兩國指導者骨의 統-‥意志와 努 J, 統-合意精神의

維持, 그리고 統---準備普 위한 (A‥ 制度의 鼓備 w이 통일의 일밤침이 되었 - 일' 수 있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6)r統-에멘共和國 쇼富:過程事例 if究,(國:고統-院, 1館3). pp, 141 - 143i 洪淨男, 首揚論文,

p, 110[ 沈義雙, 
"

에14$共和國의 南)Ih統-經繹". 
「

民族統-,(民族統-促進會, 1930 
'

/ · B일호},

p. 27.

7)北에1虛의 政治變革에 괸-혜서는 Robert l)Uf·ro%Irn, fhe Fewsn / II·&h 1Pep(t bllcr'L」he PollUcs o f

Iletm1opItl80t, 1962-T96[6'(lioulder! Westview Press
,

屈87), PP. 23-132i 
「

中東의 il도治情勢,,

前揚奮, pp. 123-126.

南에멘의 政治讀革에 관해서는 
'

fareg Y, 1sneel an d J8eque11ne s. 1smael, 0 17. c It. .

pp, 20-7a.

비Robin Old%lie1 1 
,

o p. c i t. 
. p. 3T/i 

r 分斷國統合事例硏究,(國1.統-院, 1浦6}. pp. 138-139rn

이「어]멘統-關係 資料集,(國<L統-院, 1990}, p, 6I i 洪淨男, 前錦論文,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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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욱이 예엔統-事例는 統-憲法을 통한 統-完成으로, %j]統-과 吸收銃-이 아닌

平和的이고 規範的인 슴意統-을 달성한 先例인 시에 統-宣布 후 過渡期들 설섭하여

統슴으로 인한 後遺症을 줄이고 완전한 統-國家의 法的 · 制度的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分

斷國統습의 한 模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예멘統-은 아작도 分斷園으로 남아있는 南北韓의 s-斷現實을 새로운 시각에서

跳望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韓半島銃-의 向方을 가리키는 하나의 지표가 되고 있다. 예덴

의 統-憲法에 의한 습意統-의 完成은 統-憲法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統-國家를 수립

한다는 우리의 銃-方案에 示較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우리의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에서 추구하는 統-方式도 合意統-인만큼 여멘의 슴意統-方式은 韓半島統-에 분명 하

나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역1멘統-過程과 統-憲法울 분석하고, 이에 비추

어 南 Ib輔의 統-推進方向과 統-憲法의 制定方向을 모색하는 젓은 큰 意義를 갛는다.

그러나 예펜統-이 韓半島統-에 示較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싱-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관한 硏究가 미홉한 실정이다. 같은 해 統-을 이룬 獨逸統-에 관한 硏究와는 비교

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에 대한 關心도 저조한 편이다. 예멘統-의 經驗이 南北韓의 銃

- 에 주는 敎訓과 示魂點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예엔統-에 관한 보다 깊은 關·u과 硏究가

요청된다. 本稿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른 硏究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本稿에서는 예멘統-憲法읕 고찰하고 01를 통하여 南北韓銃-憲法의 制定에 示晩點을

찾는데 目的이 있다. 따라서 먼저 예멘統-의 主要過程과 예멘統-憲'法의 成立過程을 槪觀

한 후, 예멘統-siR의 構成과 內접에 관하여 논긍한다. 다음에 예멘統-憲法의 特色올 일

별하고 過渡期 設定의 意義 및 分野別 銃슴의 內점을 살핀 후 예벤銃-過程(銃-憲法成立

過程)을 發展過程面에서 4段階/b하여 간략히 설명한다, 끝으로 이러한 예멘統-에 관한 論

議에 비추어 예멘統-方式과 관련해 南北韓 統-推進方向에 대하여 언급하고 南北韓統-

憲法의 制定方向을 槪拒的으로 시해본다.

0, 競%It銃-%主要過程

1972년 9월 25일 南北예멘間 최초의 武力紛爭70)이 있은 후, 아랍聯盟의 仲裁에 의하여

3 은 카이旦協定(19 2. 10. 28)11)에서 南北예멘은 單-國家로의 統-에 합의하叉 統-을 위

10)盲北예벤간 武1)衝突의 背景에 관해서는 Robin Eidwe11. o p. c It. 
. pp. 255-261[ 

' 分爾爾統

合事例硏究,, 함[揚書, pp. 123-124.

U)이 協定의 全호은 
「예멘統-關係 資첩集,(國土統-院, 1990>, pp,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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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基本房핵[l]을 정하있다. 또 헨 磨.法委員舍暑 비롯한 8개의 9님티專門委員'倉의 쉴치에 헙-의

하였다, 그리고 트리풀리頂.l-.會談(1972, I I, 28) 짐3· 빌4표펀 트 리플리聲明1rn 서

� 

統-國家

의 國--s · 國旗 · g'都 · 國敎 - 國語와 統治體制骨 징하V, 單-政治組織의 基本制度暑 7하

기 위한 共同委員齒骨 7싱하도록 하었다.

Lt리나 統-.Jl}(則에 찝·의한 후 銃·-에 대한 기대속에시 北예3에서는 共和派피- 1政派의

對立으로 인한 政治[l{J 混亂이 야기v]있고, 01 혼란은 兩國[btl의 소규모 國境 IiI突事態에까지

이르게 하였다m 이에 따라 알제리會談(k973. 9. 4)에서논 카이로協定 賀 트리昏리聲明에서

정'한 자 共.IS]委員會의 業務遂行期間의 /3t;分性을 인정하고, 兩國政情이 不安定'함얘도 불

구하고 統--圖家의 樹1'/2原則-될 제차 회·인하고 共同委員會의 業務暑 監督하기 위한 特(貞委

員·命의 뱁成에 Al-의하었다,133 그후에도 兩國은 相)i: 領空舍 봉쇄하는 둥의 紛爭올 빗었지

만, 카타비.會談<1977, 2. 15)Ll)에서 까務 · 經濟 · 通商 · 企劃部長官으로 구성되는 共同姜員

會를 선치하이 사나<北예H]1의 官1'都)와 아벤(南예1]1의 首都)에서 6게월마다 1친잗아가머 會

議吾 게최하는 힙·의하였다.

이런 피·징속에시 1979년 2월 하순 4친여 링의 사상자를 W 國境紛爭이 발/g하玆다. 그러

나 南北예4은 아71-聯盟의 적극 111·裁15)로 구웨이트]iiJ-arn會談(1979, 3, 30)을 게최하여 共同

聲明合 발표하였디-.lG> 이에-C 아립·聯盟의 仲裁昏만 아니라 상대린-에 대한 왼·전한 降伏올

강요하기 보다는 fIDf 妥1協하어 共[&r:하는 統-·이 헌칠<이라는 發想의 {{환이 바탕이 되

었다. 여기서 키.이%의廊定, 트리폼리聲明, 아랍聯盟評議會의 仲裁案의 遵守를 친명하고 統-

업法制定올 위한 憲法委員會의 7-체적인 월징에도 합의하었다, 그러나 사나會談(1979, 10.

4)의 共[$Ii鄒1 ]에서는 AL웨이旦聲1)-]에서 징한 共同委員會의 活動時限에 관한 猶豫期問을 두

었다.17)

그리고 
. IC에벤特{(Ii가 南에멘을 방분하이 텍한 아덴合意書(1980. 5. 6)에서는 經濟分野

의 밥性化暑 비롯한 고든 -]F야에 있이서의 協)J强化와 統-의 게속추진을 강조하였다.18)

1980닌대에 들owl서 南北얘뺀은 
'

兩國民70來에 괸한 內務長官協定(1980, 6, 10)을 項은데 이

이 公報 · 文化 . 敎育分野業務調整 껼 에%4觀光株式愈>lit . 에멘陸海上運送株式會社 둥의 설

V]에 힙·의(t980. fr 12)하고, 또 )V然잡源의 )C.1司開發에 관해서도 政淸問 lifr定(1982. f. 23)

o]l 씹-의하었다.Irn
m m

m m m

12)이 共輿聲開의 全文은 소T書, pp, 26-31.

13) 墨書, pp. 32-33.

14)%鷗書, p, dtB.

1되이에 따라 아랍聯凰評議會 特 에펍議決議案이 작성되있다. 이 決議案의 pls容은 그i書,

pp, 61 - w.

18)1揚으, PP. 認-W,

17LL細窘, pp. 開-V/.

16)소錦書, pp. 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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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예멘은 1981년 12월 2일 「

南北예젠간 調整 및 協2]에 관한 協定,201을 체唱하여 「

예

멘最高評議會·<Yemeni Council)와 '

共同閣債委효%·(Joint Ministerial Committee)를 구성

하고, 經濟 · 敎育 · 文化 · 公報 · 相互往來 그리고 外交政策分野의 協力에 콴한 細部規定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
예멘最高評議會 事務局.(Secretaxiat o f the Yemeni Councd)의 組織

과 業務에 관해서도 정하였다.

그리고 1館1년 12월 30일 Ai솟姜員會는 13次會議에서 統-憲法草案을 완성하고 이를 채

택하였다. 南北41멘은 1982년 9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의 예멘最高評議會, 3차례의 共同閣

億委員會, 12차에 걸찬 예멘最高評議會 事務局움議를 개최하여 銃-國家의 기반을 다졌다.

21) 특히 예멘最高評議會의 決定(1983. 8. 18)에 따라 1985환年度부터 南北예멘 單-歷史敎

科書를 치택하여 이를 모든 學枝에서 교 육함으로써 社숨統슴의 중요한 契機를 마련하였다.

22) 그 러나 1986년 1월 南예멘에서의 流血쿠데타 발생과 같은 政治的 狀況은 統-의 완성

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南北예멘은 1988년 5월 4일 兩國民 往來에 관한 通行協定을 체결하여 南國檢問所昏 철

거한 후 푯問檢問회(를 설치하고 동년 6월 1일부터는 身分證確認만으로 自 由往來를 허용하

였다, 또한 經濟統슴의 具蠻化作業으로서 兩國閨 電 ]禮系를 통합하고, 19韶년 11월 19일

「確 h예멘間 共同地域開發에 관한 슴意書.에 따라 兩國이 共同出資(1,OCC만불)하여 여]멘石

油 · 鑛物開發株式會社를 설립함으로써 실질적인 統-의 길로 들어섰다T23)

더욱이 南예껨은 1989년 11월 社會主義國家들에서의 改革에 영향을 받아, 집권예볜社會

黨온 蘇聯式 政治體制의 終遠을 선언하고, - 黨統治의 獨裁體省1]를 완화하여 政府統制의 言

論에 討論과 批判記事의 携載를 許容하는 등의 改革政策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南예벤에서

의 改革政策은 결과적으로 南北예멘의 統-環境을 개선시키고 統-의 낟을 앞당기는 중요

한 계기가 되였다.24)

t

m, M]催-難%竝過程

29>南北예멘간 交潔協方에 관한 詳細한 內容은 上掘음, pp. 70-101.

2이이 協定의 全文은 張鬪奉, 「國家聯合事例硏究,(S土統-院, 198S), pp. 166-175; 「예멘銃-
關停. 資騎%,, 前4츰, pp. 108-114.

21 )예멘最高評議會 事務局 活動에 관해서는 上錦書, PP. 115-117,

認)「여}멘總-過雲과 部門員1銃合實態,. 南北總슴麗備計靈 壽考寶興11(統-院, 1991. IO). p. 12.

23)이에 관한 詳細한 내용은 소謁書, pp. 119-236[ 
「

예멘統-過驅과 部門別統會實態,. 上揚寶

料, p. 7. 
'

·

24)「世界6報,, 1989년 12월 19일, p.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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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銃·-憲法의 合意過程

괸

11) 키·이로協定

'41'北에14은 
Ii/ 닌 9웜 26일 國境徵突 후 아립·聯罷.의 仲裁로 카이로會談合 최하이 北

예맨의 外務長'IA'과 PM'예멘의 國19j長'%이 펌·名'Al·으로씨 키·이見臨定0972. IO. 28)을 재택하

었다. 이 協定은 이]V%이.립·共和國이b애11]])과 에7人民民1rn主義9[자11國('l'에애인1) 兩國政停1는 예

멘圖民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존제한다고 신인히·있다. 그리고 南't예멘의 -Wt-·國家 樹立

에 힙·의하고, 統-.-의 基本原}{l]올 정히·였다,

統- · 圖家의 基本原베으且-L Ph北에S)1의 國家1't%J 個性이 - A된 統-을 이룬다고 정하고

(제1조), 銃-國家의 構成은 하나의 iR旗 · 슬로긴 · 首都, 한사람의 指導者, 하나의 立法府

· 0政)fl . 司法府로 하며(제'2조), 統-國家의 統治體制는 民1 · 民族 · 共711體制(제3조 1힝·)

라고 Mf'혔다. 그리고 統---憲$)2은 
"

모- 
-大衆 

· 團體, 즉 民族 · 職業團體 · 勞船 등의 모든

個)<0<J · 政·治1'SJ · 
- . - 般1'l{J l<I l]-1를 보장하미, ['.내1保障에 펄요한 2든 方法各 채택한다"는 基

本原則을 정하있다(제3조 2힝·).

統-實現方法파 새로운 圖家의 $B :을 위해서는 兩國頂+會談의 開한를 제시하고(제4

조), 頂上會談에서 兩國의 法캠파 制度의 統- · 을 위한 같은 數의 兩國代表旦 ·구성되는 8개

으1 共1司專門委員會25)를 두고 이들 委員會의 榮務는 1%P期限內에 종료토록 히·었다. 이들 委

員象 중 憲法委員會는 銃---窟·法案 制定을 管掌하도록 하여 銃-憲法制定에 의한 統·-圖家

의 Mh:을 친명하있다(제'/조, 제8조).

11리고 憲·法委員會가 統 
· 憲'()<案制定 인·Af원 兩國憲'法에 의거하이 兩國立法議會에 統-‥

憲·&·案을 제骨하이 숭인-皇 반아야 히·니(제9조), 兩國頂.L온 兩國 立法機關에 統-憲·法에

대한 國 投票實施暑 위임하<It, 세고운 統- · 憲法에 의거헤 1렵 - 삽:法機關을 구성한다고 하

있다(제10조). 그리고 兩園의 %7:난議會는 國]<投蔡에서 새로운 統-憲法案이 봉과되떤

시 解散되고(제11조), 國{i 이 統 - 업法案에 동의한 겅우 O 憲法에 따라 즉시 새로운 統· -

國家를 樹호/:한다2그 하었다(제 12조).

이처럼 키·이3러爲定에)k·l l-S北에%Il은 統--의 基本1>i%則은 몰론 統.-憲法制定요, 봉한 統‥ -

의 A'法피. 節次에 래헤서 상당히 7제적 0 -RI 합리하였음을 일' 수 있다,

(2) 트리昏리聲明

兩國의 頂노各 1972닌 11윌 26임부디 28일까지 會談후 트리폴리聲明을 채텍하었다, 여기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윈 

團 團 團

團

認)8게의 共隣1專門委員잡는 W法委員會, 까務委員會, 經濟財政委員會, 法律 · 司法爵員會, 敎育
· 文化 · 公報播員會. 軍事委員會, 保健畵員랍, 運營 · 公奐施踐播員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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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平 頂上은 예벤인들의 고 난을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方法으로 君초政治, 이맘(lmam)制

度, 植民초義의 殘陣除去의 필요였을 강조하策다. 
,

그리고 兩國頂上은 共同委員會의 任務遂

行과 興件造成合 위한 基本事項에 합의하였는데, 그 內容은 統-憲法의 基本方向을 제시하

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다.

첫째, 
「 애벤共和國.이라는 軍-國家를 樹立한다.

둘째, 赤 · 白 · 黑色으로 된 하나의 國旗를 제정한다.

셋째, 사나(Sana'a)市는 예멘共和國의 首都이다.

넷째, 國敎는 이슬람敎이며, 이슬람法 샤리아(Sharia)를 立法의 主要源泉으로 한다.

다섯째, 國語는 아랍語이다.

여섯째, 國家는 아랍이슬람形態를 추구하고, )%間價値의 侵害를 금지하며, 社會的 正義暑

실헌할 수 있는 예멘社會與件形成을 추구하면서 社會主義의 실험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國家는 社會의 社會主義關係의 樹立을 통하여 충분한 生産量을 달성하고 平和的으로 階層

간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分配의 公正을 기한다,

일곱째, 公有物은 社會發展과 生産實現의 기초이고, 生産外的省 私的 所有物은 보호되며

法%1 의하지 않거나 公正하게 補償되지 아니하는한 沒收될 수 없다.

여種째, 예멘共和國의 統治體制는 民主的 · 民族的 共和體制이다.

아흡째, 이맘制度와 帝國초義의 잔재와 후진성, 新 · 舊帝國초義, 시온帝國主義에 대항하

는 課業을 위하여 國民各階層을 포함하는 單-政治組織을 구성하고, 이 政'治組織의 基本制

度를 제청하기 위한 하나의 共同委員會를 구성한다.

열째, 례멘共和國 憲法은 國境을 정한다.

그리고 이 聲明에서는 憲法委員會를 비롯한 8개 共同專門委員會를 구성하고 各폿員들을

선정하였다m26) 특히 憲法委員會에 대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統-憲法案準備의 완료를

촉구하였다.

(3) 알제리會談 및 카타바會談

兩國頂上은 카타바地域의 國境衝突(1973년 5월>로 인한 파괴활동에도 불구하고 알제리會

談0973. 9. 4)에서 예멜統-을 위한 基本슴意精神을 존중하는 意志를 천명하였다, 이 會談

에서 각 푯同委員會가 業務推進울 위해 부여받은 期間이 중분치 못하다는 데에 합의하고

兩國頂上의 特使에게 各播員會의 체계적인 B程을 정할 수 있는 權限을 부여하였다품7) 이

어 알후다이다會談(1973. II. 11)에서 兩國頂上은 재차 銃-原則의 계속추진을 강조하였다.

2S)카이로協定에서 정한 8개 共同專門姜효會와 같으며, 이 w鬪에서는 이들 委員들의 명단을

밝히고 있다. 
「 

예멘統-罷係 資料集,, 前揚書, pp. 28-30.

27)소揚픔, pp, 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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韶)

그리고 키-타바會談(19 7. 2. 15)測)에서 兩國頂-H우 國1%j · 經濟 · 貿易 · 企劃 · 外交 Afl者

들로 구성되는 lit議齒의 조 직울 헐'의하고 시·나외- 아덴 兩宿미%'에서 6게윌마다 會議룔 기1최

하도복 
-히.있다. 또한 

'隋北에멘의 
發展파 經濟計劃-g- 인구하V, 이애 대한 報告書骨 제출하

는 임무를 띤 經濟 · 企劃 · 貿易分科광員會를 구셩하기로 
'骨의하玆다, 

이 사이에 特使委員

6는 에멘統- · - iiI定(카이로KC[i , 트리플리聲明)의 1]헹을 위한 수차唯의 會議暑 게최하頌다,

30)

(4> 31-웨이트頂..L會談 共同聲明

If/9닌 2월 l-6'北01)멘間의 國境靜)T 후 이·립·聯遲은 이 軒뉴]'y에 적극 입히·여 이를 All裁하

t/1서 兩國의 統-原베의 尊重을 구하는 決議案31)을 체택하楚다. 이에 따리- 南北에벤各

쿠웨이트에서 얼린 頂+.會談(1979. 3. 28-30)의 y디兩聲明弱)에서 銃--憲法完成올 앞당기기

로 힙·의하였다. 이는 憲法委員會기· 7차의 會議-趾 마친 후 兩國指導部에 統·--憲法案舍 신속

하게 마린하도록 권V'한 짓 바탕한 짓이었다.

이 錦明은 에멘國바 모두의 直接選擧原則1에 (료E · 民族 · 共和制의 樹캡:, 大衆과 휴種

團體의 個人的 l !.B외· ·公['l%J 
· 政治(t<J 自 1.l.1暑 且징·하는 憲法創出, 自由守護를 위한 모든 )J

法講究 둥을 천밍하99다. ]-리고 統-憲'法制定에 관헤서는 다음파 같이 합의하있다.

첫쩨, 憲法委員會는 4게칠 이내에 統-國家 憲法案을 마린한다.

둘쎄, 兩圖1ii上·은 統-憲法案을 권징하기 위한 會議昏 개최하며, 最終憲法案에 대한 承認

을 위하여 相호 合焦';한 기간네에 兩'國의 A%:法議會를 소 ]한다.

i , idi圖頂 f-.은 統-·國家의 Wt·-- :%V:法府 7성파 憲法案에 q]한 國民投票의 監督業務를

담당하는 閣債委員會骨 구성한다,

넷께, 兩國頂.1은 키·이로臨定, 트리폴리聲]y] 및 이파1-聯盟決議案에 멍기된 -p-정파 각- 統-

委員會의 決議案 - 勸告案을 岳수한다.

디·섯째, 兩國頂上-F 定]0]會談을 통하이 憲난委員象를 비롯한 共同委員會의 業務結果暑

감독한다.

징이이 兩國]ri.L오. 
· 

나會談(1979. IO. 4)의 x·1례뾰1[[p3)에서 키.이로協定, 트리吾리聲明

w 

團

w t 團 團

28LL錦書, pp. 34 - k

29)上編書, p. 48.

30)特使靈員會의 應明 T 勸俯案은 上揚窘, pp. 36-37,

31 >國簡衝突에 관꼐서는 liobln Ii[d%l/el l. o f). c I t.
, PP. 318-320. 아랍聯蘆評議會는 特別합議

決鷗案읍 作戚하였는데. 그 內容은 上揚書, PP. 61 - S2.

32>上掘書, pp 53-邪.

33LE錦書, pp. 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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賀 쿠웨이트共同聲明의 執行에 대한 決意를 다지고 各共同委員會가 조 속한 시일내에 임무

를 완성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兩國統-을 앞당기기 위해서 公$% 및 民間團體의 交流
4

를 강조하였다.

(5) 
「
南北예멘間 協力 및 調整에 관한 協定,

北예헬大統領이 南예멘을 訪問하여 이루어진 아덴頂上會談(1981. u. 30-12. 2)에서 「
南

된

北예엔間 協力 및 調整에 관한 協定,을 채택하였다. 이 協定은 예멘領土와 國民의 統-에

있어서 國民의 最大利益實現을 위해 모든 分野에서 兩國間의 協))과 調整을 확대하는 젓

이 目的이었다. 이를 위해 다음의 機構를 구성하고 그 運營과 任務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정하玆다w34)

첫째, 예멘最高評議會(Y6rneni Council)는 兩國頂소으로 구성하며, 사나와 아덴에서 6개

월마다 定期會議 또는 臨時솝議를 개최하고, 각 統-委員會(Unity Commirtee 를

� 

감독하고

銃-委員會의 議決喜項을 景證 · 監督한다.

돌째, 共同閣債姜員會(Joint Ministerial Committee)는 兩國의 總理(또는 副總理), 까g務 ·

內務 · 企劃 · 敎育 · 軍司令官으로 구성되며, 3개월마다 會議를 개최하고 議료은 兩國이 교

대로 담당한다. 여기서는 兩國間 푯同事業의 執行監督, 經濟 · 社會發展計劃의 謁整 등의

任務를 수행한다,

셋째, 事務局(Secretariat)은 6뼝의 共同代表로 구성되며 예멘評議會와 共同閣債委員會의

行政機能 및 南北예멘의 關係機關들간의 園整業務를 수행한다,

이같은 機構의 構成과 任務를 보면 그것은 統-까지의 過渡的 體制를 마련한 것이며, 그

業務遂行은 銃-을 향한 兩國間의 協)3과 調整을 이루어나가는 것으로서 兩國閨의 슴意原

則을 바탕으로 이를 구체화시킨 것임올 알 수 있다. 兩園은 이 協定올 통해 經濟, 敎育 ·

文化 . 군報, 國民往來, 씨-交政策分野에서 이미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이들 分野에서의

協)]原則을 정하여 統-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2. 統-憲法의 採擇과 過渡期體制의 發足

(1} 統-憲法의 採擇과 
「 예멘共和國,의 樹立

쿠웨이트聲明에서 J정한 4개월내의 憲法姜員會에서의 統-憲法마련은 실행되지 못하였지

만, 憲法姜員會는 9년간 13차의 會議끝에 1981년 12월 30일 最終統-憲 案을 마련하여 兩

國頂上에게 제출하였다.35} 그러나 이 憲法에 따른 즉각적인 統-園家樹立은 兩國의 政治的

34)이 協定의 全文은 上揚書, pp. 108-114: 張鷗奉, 首錦픔, PI). 166-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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狀況으로 미루1玆다. 그러던 중 U88노1 4칠 I 일 l+il에)虛-共1예合意畵에서 兩國1i 上은 에멘

最高評議會 事務局에 統-憲法案의 兩國議會[i내唱'와 國民投票實/lili을 위한 時問表를 작성하

도록 
'切-으로씨(제3항)d6) 

兩國崇1의 銃-%r[動 및 銃--機構의 活性化에 합의하玆다,

곧이어 1988넌 15월 4일 시-니-會談의 ·)(1司合;'密;畵에서 兩國頂上各 에멘最高'評議會 事務局

데하어 다시 統-..·憲法案의 議會承議과 國民投-祭實施問題의 해결을 촉구하였다.T/) 그후

統-憲法案은 兩國議會에 최부퍼고 國民投票寅施룔 준비하t 단기]에서 1989넌 11월 30일

아덴에시 兩國頂上이 統-憲法案에 署名힘·으로써 統-은 급진진되였다.38) 원레 統-憲法案

의 署名 당시 統· · 憲法案에 한 圖미投]蒙 후 1990닌 11월 30일에 統·-·을 신인하기로 애

정되었으나, 당초 싣정'힌· 統-時期를 6개월 앞당거 1990닌 5월 20일 軍隊를 統습하고, 6월

21일 統-憲法案에 대한 兩國議會0CA멘의 A라議'倉와 
'A예멘의 

最高)<民會議)의 欺講合

거처 5월 22인 統..-議會를 3L성하어 統· · 을 선포'힘·으로씨 마힌내 統-國家인 
「에맨共/11

國,(flepub]ic o f Yemen)이 탄생히-y]1 되었다,%)

이후 예/共{l]國은 1卽1넌 b필 15-16일 統---憲法에 대한 國民投'票暑 실시하여, 總有權

者의 72.2%의 投票參))11와 投索者의 98.3%의 찬성을 임어 統-·-憲法을 최骨직으료 확정하있

다.40)

(2) 過渡期間의 設定파 過渡期組織의 構成

A't에1펜은 銃- - · 各 준비하는 過程에)h'l 1990닌 4월 22님 「애d-)911國 宣布 璘 過渡期親

織 1%·한 습意害,<이하 
「

過渡](Ii]습意畵,리.고 표기핍·)41)를 x]1텍하어 銃-宣름' 이후 30 월

긴·(1卽0, 5, 22-1992, Il. %)의 過渡)(11間-S- 신징하있다(제3조). 이 合意書는 過滅期를 두는

HO{J을 統-.-課業에 대% 指導者들의 責1:f:파 義務의 강), 統....-關聯 推置피· 섬i次의 일괸·된

수헹, SA·. · 國家核17/: -F 憲&뒤緩關의 tf니毛· 비, f)( · 國家의 憲·法 1스]X剋)의 빙·지, 統治 晨

程에서의 
'힙-법적인 

) 님[댑民11義(l%J 參與의 신힌 둥이라고 밝兎다. 그리고 에1虛共/11國 宣布

이7의 過渡期合意畵는 議會議員總選;if實]i(h와 애111國家의 장래를 위한 準備(l 業에 충분한

期間이 필요하다는 1]파 過渡](1朋비·의 業務논 統 - 憲法과 O- 憲法의 合法性에 따라 이루

醉 m

團

%)예멘統-憲法案 全文은 
「

統- · 速報,. All11호(國1-1統·-M 敎育弘報局. 1990. 5, 23}, 贈錄,

pp. l - 2rn 
「

에멘統-關停.資料祭,. JdT畵, PP- 243-264.

36LL錦樵[, p. 21 .

37) L錦書, p. U7,

38>「'歡界罔報, 1989넌 12칩 19일, p. F, 아멘]p Lt談 팝意晝는 「에멘統-關係 寶料集11, (統-

陳. 2991 >, pp. 28-30.

39)f東而日報,. 2990 닌 5 월 認일, p. 4[ 
r

中央6報.. 199Old 5월 22일, p. 4.

4이s+정된 統-W法의 全文과 이에 데한 國民{It票 結果는 
"

The constf tution o f the Repu blIc

o f Yenlen, 
"

IUe l/ClfMao 
'

f7mes(Sana'a Republ ic o f yet1]en, J[lly 1弱1 ), pp. il- 4
, p. 3 ;

「

예1펜

統-關係資料集 Il , , 前錦렴, pp. 134-164.

41 }이 合意書의 全文은 「 

예멘統-關係 SM集 il , , 上錦書, pp. 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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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며, 어떠한 다른 機關으로부터도 統-憲法이 侵害될 수 웠다는 점올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過渡期閏의 國家組織을 구성하였는데 그 具體的 內容은 다음과 같다%42} 여기서 주목

되는 것은 過渡期 組織의 構成에 있어서 대체로 南여]멘과 北예멘간에 1對1의 對폼性의 原

則이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An로 본다면 南여]멘은 약 240만명이고 北예멘은 약 760만명

이어서 北예엔이 南예멘에 비해 3배 이상 많다. 그러나 過渡期 組織은 양국간의 적정 按排

原베에 따라 구성되玆다.

첫째, 1991년 5일 21일 立法機關으로서 統-議會(House o f Representahves)를 南역1멘의

最高)L民會議 議트 U1명, 北예멘의 슈라議會 議員 159명과 함께 部族代表 31명을 포함한

총 301명으로 구성하였다(제3조). 이들 議員의 任期는 새 還擧法에 의한 統-議會構成을

위한 總選擧까지이며, 議長은 前 南예멘總理였省 노만(Yassin Saeed Noman)이 맡고 羅議

長 3명은 구타임(Ali Mugbel Ghuthaim) 등 前 北여]덴 출신이 담당하였다.

둘째, 1991년 5월 24일 最高意思決定機關으로서 大統領評議會(Presidential Counc료)를 슈

라議會 請問委員會(北예멘)와 最高)<民會議 幹部會(南예멘)의 合同會議의 選擧에 의해 選

出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荒다(제2조). 議長에는 前 北예멘 大統領이었던 살레(Ali

Abdulla Saleh), 副議長에는 前 北애덴社會휴 書記長이었던 알 바이드(Alisalem Al-Baidh)

가 맡고, 그밖의 3명의 委묘에는 2명의 北여1멘출신과 1명의 南예멘출신이 선출되었다. 過

渡期의 大統領評議會는 憲法이 大統領評議會에 부여한 모든 權限을 행사하며(제2조), 憲法

에 의거해 政府에 부여되는 모든 權限을 맡을 예뎀共和國 政唐를 구성하고(제5조), 또 民

族統-强化와 分斷殘澤除숨를 위한 예멘共和國 行政區域 再圖整에 대한 專門機關의 구성

(제6조)과 예멘共和國의 國章 · 國旗 · 國歌에 관한 決議를 하도록 위임받았다(제7조).

셋째, 1991년 5월 25일 行政府로서 國家에 속한 모든 組織을 통제하는 閣債會讚(Council

o f lvnnisters)는 總理 1명, 副總理 4명, 閣債 설명으로 大統領評議會에 의하여 구성되었다

(제51). 總理는 前 南예멘의 最高人民會議 幹部會 議툐이었던 알 아타스(Haider Ahu

Bakr 효1-Attas)가, 副總理는 南北이 각각 2명씩 맡고, 閣債는 北 19명과 南 16명이 비슷하

게 임명되었다. 總理와 閣億들은 大統領評議會와 議會에 대해 連帶貴任을 지도록 되었다.

넷째, 大統領評議會 請問會議는 大銃領評議會 機能을 보완하기 위한 譜問役割을 수행하

며, 部族代表 및 著名)<,士로 北예멘 24명과 南예껜 21명의 모두 45명으로 구성되였다(제4

조).

위에서 보듯이 過渡期 統治組織의 構成은 )v的 構成面에서 南北예멘에 적절히 按排되었

다는데 특징을 찾을 수 있고, 또 兩國의 기존 國家組織을 최대한 吸收하고 統-勢力의 저

변 확대를 위해 각 部族勢力까지도 포용하는 세심한 노 력을 기올頌음올 엿볼 수 있다·43)

42)「예멘緯-過程과 部門811統合實態,, 曹揚資科, pp.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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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한 統 
- 의 過渡期體制의 마린은 統·- · 후의 61' 作用올 방지하고 온전한 銃.·-國家體制暑

準備한다h 측민 서 애AM의 겅우 매우 유심-한 銃-7 · 過程으로서 펑가필 수 있다,

ly, 011%統-·識%構斜 陸

1, 國家體制

(1) 政治基圖

統-..·憲法은 제t부 제1장에서 統--國家인 
「

에11%共和國,의 政治基園에 관해 ·R정히-였다.

이에 의하면, 예11共墻1圖-E 獨:i'/:초權國家로서 分離될 수 없는 軍-國家임을 신언하고, 에

q1]國 4은 아람인 및 이슬림·'110%4 일부임올 頃-兎다( 1조). 國敎는 이슬람이며 公71]語는

아랍語이고(제2조), 이슬람律法<샤리아: Sharia)이 모든 立法피 根源이라 하였다(제3조). 그

리고 
"

예멘國바은 正'凰'El:파 權)]의 根源이디-, 國民은 國民投栗외· 總選을 통헤 1園울 直接

0'f헌하거나 또는 A
'

/:法 · Oil< 및 0]法機關과 산擧로 7-성된 地方機關을 통해 ::t權을 問接

otJ으로 사한다"(제4조)고 하이 업L로主權主義클 -E정험·과 동시에 代議制民1/구義와 直난

바크·:a-l-:義를 도 입히·玆다, 이는 前 南에엔憲法이 國家가 모든 權力의 根源이라고 한 규정(제

4조)에서 맏전한 것이떠, 南 %11憲·法에서의 中央集權1t{J gcLL義, 즉 마르크스-레닌1義률

25기하입음을 나티·d 것이디·.44> 그 리고 統- - - 憲法은 [IN憲章, 國際人權宣'野, 아랍聯빔憲章

닐 國際法 . L .
-

- 般原베의 遵뒤t롤 규정하여(제 조) 國際法尊重/-1-2義를 )L방하였다.

(2) 經濟基調

統--·憲法 1부 제2장에서 3L징한 멘共/11國의 經濟基鬪를 보모1, 우선 國家經濟原則으

로 m 社會 l 1産關係에 판한 이술한 社會正義, 勒 基本生産施設을 소-i할 수 있는 公共

61(Ph의 設:%7, 卷 公共利益파 法律에 띠·른 公1f:한 첨1償敍는 私有權侵害의 禁<L, m 깅·력하

고 자질적인 國家經濟의 建設 및 社會.1義(l{J 關係를 보 장하여 포팔히인 成長·을 실휜할 수

T 곡. 하는 關係외. 잡제서의 指標 骨各 정하있디)제6조). 그리고 國家의 經濟活性化 및

經濟運用原1111(제7조-제11조), 111稅法律主義(제t2조, 제14조), 1然資源 및 公共事業開發權

Kit與의 法律1義(제17조) y을 규징하었다. 統·--憲-p)I.L의 經濟보調를 해서 南예멘이 計

團 團 團 團

43}J<1揚資寧[. ppm23-WI.

44)예멘아람共+[1國(北예벤) W法 및 에멘)%,民民主主義共和國(南에멘) W法의 全文은 f 統-예멘
共和國 合意過程 事例硏覽,, 盲磨書, pp. 104-198 및 pp, 199-236 參1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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劃經濟體制(제15조-제17조)를 포기하였음을 管 수 있다. 이것은 한편 南北예멘이 民族的

熱望과 分斷克服에 대한 熱情과 함께 經濟的 難局 읜 탈피라는 現實的 理由가 統-의 추진

배경이 되었음을 나타내주는 젓이기도 하다.

(3) 社會 및 호化基調

統-憲法은 제1부 제3장에서 예엔共鄲國의 社會 및 文化基調에 관해 규정하였다. 여기서

國家는 憲法精神과 目的에 부합되는 과뿌硏究, 文學, 藝術 및 文化的인 創作의 自由를 보

장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펄요한 수단을 제공하며, 科學과 藝術의 發展을 위해 모든 支

援을 하고 藝術的 創意性과 더불어 과學的 · 藝術的 發明을 장려하고 科學과 藝術作品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하였다(제18조). 또한 國家는 國民에게 政治 · 經濟 · 社會 . 文化的으로

地等한 機會를 보장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法律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저119조).

그리고 公職者는 公共의 利益과 國民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였다(제

20조). 勤勞에 대해서는 權利이자 名譽이며, 社會發展올 위한 必須라고 강조하고 法律의 範

圍內에서의 職業選擇의 自 由를 인정하고, 아울러 法律에 의하거나 군務遂行 또는 公正한

賃金이 보 장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勞 2도 强制될 수 없다고 하였다(제21조).
a

(4} 國防基調

統-憲法은 제1부 제4장에서 國防基鬪에 판해 규정하였다. 國家는 軍隊를 組織하는 權限

을 가지며, 國家 이외의 組織과 團體는 軍隊와 準軍事組織을 설치할 수 없고, 軍隊는 全國

民에 속하며, 그 任務는 共卵國과 領土의 安全 및 安全保障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하옜다

(제22조). 總動員令은 i畵律에 따라 議會의 承認후 大統領評議會 議長이 선포하도록 하고

(제23조), 國防委員會의 構成과 權限, 機能올 法律로 정하고 願防솟員會도 大統領評議會 議

長이 主率하도록 하였다(제24조),

한편 警塞은 國民의 安寧과 安全을 보장하며, 法과 秩序, 
- 般安全 및 美風良俗을 보호하

여야 하고, 아울러 公共에 봉사하는 관헌으로서 法律에 따라 부여된 任務를 수행하여야 한

다고 하여 警寨의 任務와 機能을 명문화하였다(제25조).

2. 罷民의 基本權

a

統-憲法에서의 基本權에 관한 규정은 前 南 · 北%벤 憲法에서의 基本權規定과 비교하

면 發展的 內容올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銃-憲法이 규정한 基本權의 초要內容을

간추려 보면, 모든 國民은 사회에서 政治 · 經濟 · 社會 · 文化的 生活을 누릴 權利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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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國家는 法律의 範圍內에시 思想 或 表뾰의 l)I l,l.j를 보징·하이야 한다고 하웠다(제朋조).

또 國비은 샌앞에서 T等하떠, )<種, J{膚色, 出/l/,地, 
' 

臧'語, 職樂, 社會(l{J 身分, 宗敎1)AJ 理/i
곤

로 차썸별찌 않고 權+l]꾀- 公1'l{J 義務에서 2P等하다고 하였다(제27조). 아울러 法에 의하지

않는 에8)1國籍劍奪禁)12(제28조), [)%]國쩌의 外國·J1渡禁1F.( 四조)와 政治1'l{J L命者의 不引渡

原則(제30조J을 밍t화하였다.

1리X 個)%,의 身體의 l l It에 4한 Ii-정을 깅·촤힘·z로씨 基本4비111張을 도M하었는 
, i 

'

坐制禁.[L, 罪刑法定主義, 刑罰不·爛及의 原1111, 無罪推定의 原베을 규정하고(제31조), 判決

法律에 의하지 않는 個/,의 l)1 由權傷'l]奪禁1L, 判事 또는 檢樂의 命令(order)에 의하지 않은

速捕 · 援索 · 拘禁의 禁1L, 指問禁+L, l 1 白强喪禁1L, 默秘權의 認定, 矯導新'에서의 非)%,間(l%J

인 待遇禁.l.L·., 速捕事實通告義務 등을 규정하웠다(제:W조). 또한 處罰春1行時 殘忍한 非)%,間

l)9인 )j삼을 사펑.曾 수 웠도록 하고 非人間的인 )l'法을 許容하는 法律合 제징한 수 없도

록 하있다( 記조).

이밖에 國民의 權/'l]保護를 위한 法(l(J 手段으로 政厚1에 대한 直問接(t%J인 請願權을 인정

하였고(제34조), 프라이비시)rni利 제�35조), 通·信의 l l [+1(제36조), 敎育의 權利(제37조), 居/1

· 移轉의 51 th, 內國民의 追放 녈 歸國制限의 禁)L(제38조), 結社의 1由(제39조) 듭을 보

쟝하입디·.

이렇旻 統-憲%Crn 의

� 

基本權規定은, 南北에1신의 憲法에서의 基本權規定보다 빌·진된 민모

를 볼 수 있고, 특히 身體의 l(l [h에 관한 C

d-정은 先進化된 모 습-을 보 어주고 있다.

3. 8('d]飾煙{

統- · 憲法은 國家機構의 組織울 立法機關으見서 議會(I-louse o f Represe11hves), 大銃領權

限을 毛시·하는 大統領評議僧(Presidenchll CoullCii), 0政府로서 閣催會議<CourICi] o f

Ministers), 그리고 地)j機關(Local AuthoriUes)으로 정하고, 獨立機關으且시 司法)Fl 및 檢

察(Judiciary & Public Frocecuhotl)을 V있니-.

統- - - 이진 北예t/%憲法은 權))機關으且 V/:·%f機關인 조(라議會(Maj]is a l Shuura) (제44조

· - 제72조), ALS뱀Wli議齒( 3조-제9%1조), 政1f·I( 93조-세108조), 地))機關(제10 조-제

1田조)을 두V 百]法)l(I(제144조-제1M조)와 最高憲法法院(제155조-·지]1面조)올 섣치하고

있있다. 幽에1111憲法에서는 國家機關으로 最高)L따會議(제63조-90조), 大銃領評議會(제91조

- 제100조), 閣億會議<제101조-제112조), 地方機關(제113조-제1r조�) 빛 레法淸(제117조-

제124조)를 두고 있있다.

統-憲法은 제3부 統治組織에서 議會(제40조-제81조), 大統領評議會(제82조-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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閣債會議(제102조-제106조)의 任務와 機能에 관하여 상세하게 정하고, 司法府에 대한 獨

立的 地位를 감화하여 權 ]分효초義의 확립을 지향하고 있다, 다음에 이들 機關의 構成과

主要機能을 간략히 살펴본다.

(1> 議 會

예멘共聰國 議會는 代議制的 民초초義을 확립하는 議會民主主義의 발전을 도모 하고 있

다. 따라서 dh예멘의 슈라議會와 南예껜의 最高)%,民會議에서 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憲法의 總 131개 條文 중 議會部分이 41개조문을 차지할 정도로 중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議會는 民主的 選擧로 선출된 議員으로 구성되며 /]·選擧區制를 채택하였다(제41

조). 議員의 任期는 4넌이며(제43조), 議員은 全國民을 代表하고 公共利益올 보호하며 어떠

한 契約이나 條件으로도 代表權은 제약되지 않는다(제58조). 또한 議員은 免實特權(제63조)

과 不遠捕特權(제54조)을 가진다.

議會는 國家의 立法機關으로서 法律과 國家政策, 經濟 및 趾會發展計劃, 豫算 및 會計를

審議·決定하며, 憲法이 규정한 바에 따라 行政當局이 취한 指置를 지휘 · 통제한다(제名조).

議會는 國政調査權을 가지며(제70초), 政府7信任權을 가전다(제7 조), 議會會議의 定足數

는 議員總數의 過羊數이며, 議협決議案은 過羊數議員의 出席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찬성으

로 통과되며, 可否同數인 경우 否決로 간주한다(제77조). 議會는 사나에 위치하며(제44조),

大統領評議會는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시 解散事由에 대한 國民投票를 실시한 후 議會를

解散할 수 있다(제78조).

(2) 大統領評議會

大統領評議會는 議會에서 선출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서되며 예멘共和國의 大統領權限

을 행사한다(제82조, 제83조), 大統領評議會의 任期는 5년이며(제87조), 議長은 姜員 중에서

선출된다(제84조). 大統領評議會의 機能은 國內外的인 共和國의 代表, 國民投票의 要請, 法

律公布, 賞勵授與, 條約의 批摩, 大使의 1포命 및 著還, 非常事態와 總動員읒의 宣布 등(제94

조)으로서 大統領制를 채택하고 있는 國家에서의 大統領의 權限과 유사하다.

大]統領評議會는 예老共和國의 國家最高機關으로서 일종의 集團指導體制의 형태를 보여

주ir 있다.45) 이는 統治構造의 특징적인 형태로서 4b예멘의 共和國評議會(db예멘憲法 제73

조-제94조)와 南예멘의 大銃領評議會(南이]멘憲法 제91조-제100조)의 制度暑 수용하고 이

를 折表 . 發展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南%멘은 1978년 憲法改正으로 大銃領評議會制度를

폐지하고 最高)L民會議 幹部會制度를 채택하였다).

45)洪惇男, 前揚論文, p.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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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閣億會'議

閣債會議는 에1慮共111國의 政](·1로서 國家의 最高辱)7機關 및 0政機關이다(제102조), 政

府는 總211,, 副練,理 및 長'C(들合 포함하머 이들各 모두 閣俯會議暑 구성한다. 閣債會議의

il務와 組織은 
·o4으로 징한다(제[03조). 總理는 大統領評議會와의 協議7에 선춥핀다(제

J

104조), 總理외. 長官들은 政1(·1推置에 대해 共周으로 大統領評議會와 議會에 책입을 진다

(제105조), 總理와 長官들은 任期중 兼職은 禁1L되띠(제108조), 閣催會議는 法이 정하는 바

에 띠.리- VA浩 . 絹(濟 · )
'

[1會 · j(化 및 國防分野에서 國家의 - 般政策吟 議決-事項- 執0헌·

다(제109조).

(4) 司法1(I 및 檢察

司法1(·1는 獨:%'/:機關이며, 判事'.는 독자적인 il務룔 遂0하며 어미한 機關의 拘束도 받지

種'는다(제1%조). 
'

0]法機關과 그의 '地位, 
B]法機關의 管精權, 께事의 人事에 판한 事項 동

은 法律로 정하끼, 特別法廷의 싣치는 禁止된다(제121조),

判布'.와 檢寢은 法에 의하지 鶴'고는 罷免되지 鶴'는다(제122조). 司法府에는 最高姜員會를

두머, 法이 정하는 비·에 따라 判事의 任-7 및 解任에 관한 사힝·을 처리'한다(제123조). 共{[l

國에는 大法院을 싱치하미, 法律 · 6-t·劃 · 規定 및 議決事項의 合憲性에 굣r한 統制, 司法·機

關의 管i害權紛7調整, 選擧訴訟, 바 · 刑事 및 詞)[,訴訟의 最終判낸의 ) [z服에 대한 決定, 行

政 및 懲戒訴訟의 最終判낸의 不服에 한 決定 등을 처리한다(제124조). 그리고 裁伊1]公開

原則도 적용된니-( 125조).

4. JC. 他

統-憲·sw 제 부에시 國章, 圖旗, 國歌에 관헤 -a-정하고 있는데, 國章 빛 圖歌는 法으

로 정하고(제135조J, 國旗는 위로부더 ))0 · l].l · 黑色으로 하고(xI]127조)546) 사나를 수도로

정히.였2(제128조).

그리고 統-憲法은 미.지믹· 제6부에서 憲法改1P에 관한 原則과 
- 般規定을 두였다,47) 大

統領評議會와 議'會기- 모누 憲낸改11;,의 發議權을 가진다고 하고, 議會 서 i劍法改.IL을 發議

된 T ] t 

m m m

46>國旗에서 赤色은 國民革命을, 由色은 z li和暑, 黑色은 獨펴鬪爭의 殉敎者暑 상징한다. 「예멥
統-關係 寶)Mil-集 Il , . 首揚 .

표지섣명.

47>統-憲法에 대한 國民投票 -
'F 

최종t[정된 에t相共和1慮1 W法의 제6부 改憲原則 및 - 般規窓은
처읍 兩國葛上에 의해 署名된 統-憲法案의 a개조항(제129조-제13S주) 가운데 憲法의 發效

條項과 臨1晴大統價評議會에 관한 條項舍 爾除한 것잎을 알 수 있다. 그겻은 이미 統-W法發

鼓詩期와 過渡期設定에 관el]시는 「i晨渡期合意書,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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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에는 議會議員 3분의 1이상의 서병이 있어야 하고 議員 4분의 3이 改正올 찬성하면

그 改퍼案은 改正案贊成의 發表時로부터 有效한 젓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였다(제129조).
꿀

아울러 같은 제6부에서 統-의 經過指置로서 南北예멘의 2개 지역에서 有效한 法律 및

議決事項은 이 憲法이 런한 方法과 節次에 따라 改正될 때까지 이들 地域에서 계속 有效

하며 過渡期間중 大銃領評議會의 議決에 의해 效力을 喪失한다고 정하였다(제130조). 끝으

로 大航領評議會 議長 賀 委員, 議會議員, 總理 및 長官들의 就任효曹의 내용을 명문화하

였다(제131조).

V, M]種-龍%特濟 關統-遷

예멘統-事例가 韓半鳥統-에 주는 示較點 중 무엇보다 統-憲法을 통한 規範的 合意統

- 의 成就는 南韓의 統-方案에서의 最終 統-罷家樹立方·法과 콴련하억 模範事例로 받아

들일 수 있다. 예멘統-憲法의 成立節次 낄 內容, 統-過程에서 볼 수 있는 特色은 南北韓

統-憲法의 構想에 귀중한 資料를 提供하고 있다. 다음에 예멘統-憲法의 特色, 
「
過渡期슴

意書,의 採擇理由와 分野別 統습推進內容, 예멘統-의 段階的 發展過程 등에 관하여 산펴

본다,

l. 統-憲法 確定의 節次上 特色

예멘統-憲法이 확정되기까지의 過程을 차례로 보면, 統-憲法에 의한 統-原則合意

(1972년 카이로協定 및 트리폴리聲明), 統-憲法案採擇(1981. 12. 30), 兩國頂上의 統-憲法

案에 대한 署名(1989. IL 30), 兩國議會(슈라議會, 最高人民會議)의 承麗(1990. 5. 21), 國民

投票實施(1991. 5. 15-26) 등이다. 이 過程을 볼 때, 1989년 11월 아덴合意書에서 統-憲法

에 관하여 政治指導者의 景豚. 슈라議會와 最高人民會議에의 回附, 6개월 이내 國民投票實

施 후 새로운 立法府 構成이란 合意內容을 충족시減지만, 그 B程은 준수되지 못했음올 알

수 있다. 이것은 統-國家樹立과 統-憲法確定까지 일정에 집착하기 보다 現實狀況에 적절

히 대처함으로써 統/ 의 결을 열어 나가는 유연한 姿勢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m 統-憲法에 대한 國民投票의 경우 「過渡期슴意書,는 제7조에서 1990년 11월 30일 이

내에 實施할 것을 정兎지만 정작 國民投栗는 그 時限을 벙겨 過渡期問 중인 19Sl년 5월

실시되었으며, 全國民의 壓倒的 支持(98.3%의 찬성)에 의해 統-憲法이 확정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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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 兩國頂1會議가 예W統-.·-憲·&의 骨취인 統- · 國家의 餓制 및 基本性魯, 統治體制 둥에

관헤 銃-의 基本原則各 合意하111서 X-시에 이-趾. 叫인하는 과정을 거微다, %i上會議에서

統-憲法의 基本原則에 대해 合意한 젓은 最終 統· 
- 憲法을 叫신하고 銃-國家를 수립하게

한 原動力이 되었다. 相異한 理念파 體制'r에서 統-‥憲法이란 하나의 規1}Iii에 合麻曾 수 었

었딘 背景에는 兩國指導者의 積極[l%J인 統--意志와 努力이 있었기 때문이머, 이실은 銃-憲

(NIl]定의 關1)l]을 여는데 頂 L會議의 重%hI:과 效1[]性을 보 어주는 짓이디·.

아슬러 頂上會議에서 統.. - 憲法의 基本原베올 정하고 9님司專門委員會로시 憲法委員會를

構成하고 여기서 統-憲法 起草業務플 전도]-케 한 것도 統-·-hi宋制定의 效率性合 높인 것

으로 지적曾 수 있다.

햄 統-憲法 4'hi 후 統-·國家의 議會를 구성하기 위한 總選擧가 당초 애정보다 늦게

실시되었으니., 큰 틸·없이 選擧가 진헹되어 統-·議會가 무난히 구성힘으로써 統-國家體制

확립의 기초가 마런시었다. 
r

過渡期合意書,는 제6조에서 大統領1Ii議會는 民族銃-을 강화

하고 分斷殘淨의 제거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힐· W:門全擔班各 구성하어 그 事業을 委任하

도록 하였는데, 그 중에는 過渡期71-1 總選擧實施가 Y함되었다,48> 「
過渡期合意畵,는 過渡其1]

를 設 i한 에는 憲法節次에 의거한 A :된J(·I 構成을 위헤 總選擧의 準備 渠 實施에 필요

한 충분한 期問을 고 려하였다는 접을 밍백히 하고, 統-憲法에 대한 國民投票 후 總選擧를

실시토륵 하였다(제7조).

이에 따라 세로운 選擧法을 (節[i%여 예141-)(나1]國의 칫 總選擧가 이루이榮다. 이 總選擧

는 過渡期기· 마무리되는 時風1i오1 19%년 11필에 실시될 애정이였으나, ALl와 國民支持度面

에서 일세로 괸·단한 南011멤의 執權黨이었던 「애1411)l[l'.會黨,(Yemen Socialist Part-이에서 總

選擧延期외. 總選 - 후 北애벧의 g權黨이었딘 「 國民議會黨.(General Peo p lels Congress)과

의 聯政體制를 事前保障헤 즐 것올 j(3L험·으로씨 南71h예멘의 政治勢))間의 對立深4f[A i汝

局不%이 지속도1자 신레 大統領이 政黨, 議會, 罷催會議 骨파의 協議룰 거치 1993년 4월

27일로 延期하이 실시되었다.4rn 總選擧實施狀況合 旦면, 진국 17게지역 301개 還擧區에서

4
,
814rg(U個政黨候補 1,036名, 無所屬候補 377'/8<임이 立候補하어 ZF均 16:].의 競爭率을 보

있요어, 그 결과 開票遲延과 武/J衝突피4'.</l·이 띵어난 3側 選擧區를 제외한 298個 밴擧區 가

- 데 國]과議會黨이 121個, 에R)1社舍'黑이 0個 選拳區에시 승리하고, 특히 [미敎%i理主羲를

내세운 예멘i/l(革統合黨(/Ll-Islah Part y )이 韶個 議席울 획득함으로써 第 黨.의로 浮上하었

디.%l) 이기서 )%,LIfCl'i에서의 /l]點을 가진 國民議會黨의 過半數議席 確保失敗와 벤改革銃

合黨의 예%sjI'[l:會黨 압도라는 길파를 통헤 社齒/f:義體制의 )qgT落피· 아랍인에서의 回敎
m m m

m

418)r에멘統-顧側 햅料集 Il , , 首錦書. p. 102.

49)"에멘總選狀況 中間報告" (統-院 統-政策室, 1993. 4. 30}.

50)"예멘總選結果", 「

報督事項,(外務部 中東 아프리카局. 193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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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理主義勢)]의 强化라는 現實이 반영되었음올 일 수 있다. 이번 總選擧에 대해 일부 불만

이 있지만, 특히 國民議會黨의 예멘社會휴과의 聯政實現에 대한 예멘改革統슴黨의 반발 등

에 따른 政局不安要困이 있지만,51) 대체로 政派聞의 妥協을 이루는 가운데 새 議會構成을

시작으로 名實相符한 統-國家體制를 갖춰 나아가고 있다. 
.

2. 統-憲法의 內容上 特色

南北예멘은 統-憲法의 基本原理에 합의하면서 兩國의 旣存理念과 體制를 주장하기 보

다 民族的 · 宗敎的 · 歷史的 單-性에 입각한 共通點을 내세웠다. 그것은 統-憲法의 原理

로서 이술람法 샤리아<Sharia)를 立法源으로 한 점, 이슬람敎를 國敎로 한 점, 이맘(lmam)

制度 및 植民主義 · 帝國主義에 대항한다고 한 졈 둥에서 잘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統-題

家樹立의 法的 根據로서의 예멘統-憲法의 內容上 特色을 간략하게 살펴븐다,

政治基鬪에서는 南예멜의 理念的 기초였던 마르크스-레넌主義의 要素를 완전히 배제하

였고, 銃-憲法의 基本原則으로 합의한 民主的 · 봇族的 共和8制로의 統治8會]]를 명시하지

않은 대신에 「예멘共聰國,이 獨立主權國家이며 單-國家란 점을 명백히 밝혔다.

經濟基調에서는 社會主義經濟制度를 배제하고 社會 및 生産施設에 관한 이슬람社會正義,

生産施設을 所有할 수 있는 발전적인 公共部門의 칸立과 더불어 私有權의 保護를 經濟原

則으로 정함으로써 混슴經濟體制暑 지향하였다.

社會 및 文化基調에서는 國家의 科學硏究 · 文學 · 藝術 · 文化的 創作의 自由保障, MI-i學 ·

藝術發展을 위한 先援, 科學的 · 藝術的 發明 奬勵 및 保護義務를 정하고, 아울러 國家의

國民에 대한 政治 . 經濟 . 社會 · 文化的 機會均等保障과 이를 위한 ·法律制定義務를 정하였

다. 그리고 公職좋의 國民에 대한 奉仕와 國民의 勤勞權, 職業選擇의 自由에 관해서도 규

정하였다.

國防基謁에 관해서는 國家의 軍組織權, 國家 이외의 軍隊와 準軍事組織의 設置禁止를 규

정하였는데, 이는 南北예멘의 部族勢方의 冀裝과 관런이 있는 젓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大

統領評議會 議長이 관쟝하는 國防委員會의 構成, 權限, 機能에 관하여 法律에 위임하였으

며, 아울러 警寨의 權限과 11務%1 관해서도 규정하였다.

統治構造는 立憲主義와 權)]分立主義에 입각하玆으며, 특히 5名의 委員으로 구성되논 大

銃領評議會는 南北예펜의 旣存 銃治體制의 構成原則과 機能을 반영하고 있다눈 점에서 權
된

j]構造面에서의 特徵을 보여준다.

Sl)「東盟6報,. 1993년 5월 1일, p. 7; 
「댜1央6報,, 1933년 s월 1일,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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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

過渡期슴意書,차 分1f·y)Il 統合招(進

「

예]%x하11國, 宣布 후 30個)] 問의 過渡期를 실징히-고 過渡期組織애 해 규정한 
「過渡

期合意畵,의 採擇은 애%%統-.--憲法의 體系 및 效力파 관런하이 두드러진特色을 띠고 외[다w

「

過渡期合意畵.는 統-直 2의 m國銃合애 따된 混側[을 막고 統-憲)(L . L의 經過:惜置를 구

체최.히.겨 위한 것이리- 할 그% 있다m 統---憲法파 1星)L로 憲法과 1폐等效고J필 지닌 이러한 「
過

渡期合意書,를 체%끼한 이유는 다-8-파 같은 접에서 찾-오- 수 있다.

1 신속한 統-·國家樹立의 必要性에 따른 것이있다. 족, 兩國頂+.의 政治6{) 合意에 의한

統-·을 지체없이 달성하기 위헤 統-國家樹[l'l:에 긴요하지 館'은 부수 인 節次의 번거로운

掃置들合 가급$l 피하기 위한 깃이었다,

恭 過渡期의 設定피. 統·-憲法에 근거하지 越'-은 過滅期統·治機+g의 構%g에 q]헌 憲法的

效)J을 부여하기 위한 짓이었다. 統-憲·法에 데'한 國民投票가 싣시되지 않은 狀況에서 憲

法節次를 걸여한 過渡期組維의 構成과 權1;WA 네한 憲法空13狀態를 빙·지하기 위한 것이었

다. 그레서 「

過渡期合意畵,는 統-·憲法에 대한 國民·投票時期暑 정하고, 統--國家體制의 確

A : 
· 위한 總밴擧準備業務骨 大銃領評議會에서 委(f<한 全擔班에서 수헹토록 하였다(제6

조).

卷 過渡期라고 하디라V 모든 線織파 體章[]가 憲 ]d)<J 基礎 업각하고 이률 遵守하도록

하기 위한 깃이었다. 銃-國家樹立과 동시에 南北에1의 旣存憲法들은 廢1L되는데, 이떼부

티 統-憲法이 國民投票로 最終確定唱 때까지의 憲法空츠1期暑 방지하기 위해 
「過渡期合意

需.는 슈라議會와 最高人民會議가 이 合意書 및 銃-憲·法案을 iIh醜합으見씨 發效둑1다고

하고(제8조), 동시에 南北에811의 旣存憲法은 廢1L핀다고 하였다( 10조). 이는 過渡期線織

의 業務가 統· . · 憲法의 合法性에 의거하이 이루어지고 憲法의 權限이 -%L어되지 않은 어떠

한 機關으로부터 憲法의 侵害외· T法的인 憲法改1L을 방지하기 위한 對策이기도 한 것이

었다.

이렇旻 
「

過 度期合意畵,는 統-憲法소 經過排置-趾 구체촤한 짓으로서 Ai度期의 統-·粟務

를 일판되게 수헹하고, 統- - 國家憲法機關構成 i므備에 우f띠을 기하는 동시에 統-國家의 憲

法空1:-1狀4i星骨 씽지히-머 統治의 (고1'l<J 節次와· 合法性을 꽉보한 네 谷 意義暑 骨 수 있

다. 또한 이 合意書가 統-憲 )4파 同等效)1을 가진다는 점 서 過渡]klj 돔안 臨時憲法[14J 性

相-을 委는 깃으로 볼 수 있다.

이 合意醫와 더불어 예넴1共{11國의 過度期 호1안 統--·이전 政治組織委員會와 共同閣催委

員會에서 정한 統슴方式에 의거하이 分野別로 統슴作累이 이루어저 統-·-國家의 基盤올 헝

성하頌다. 다음에 過渡期 統合의 過程파 內容을 分野別로 알피회-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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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政治的 銃슴에 관해서는 前述하였旻이 議會, 大統領評議會, 閣債會議 및 大銃領評議會

請問會議 등이 過渡期의 統治機關으로 구성되었다.
.

또 한 單-政治組織要員會는 統-國家에

서 政治業務途行에 적합한 政治組織形態를 國못議會黨과 예멘社會휴 및 9月 · 10月 兩大革

命 極를 신봉하는 民族勢]Ib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民族戰線形態로 구성하고, 각각의 勢力

들은 獨立性을 유지하며 銃-國家는 모든 政'治團儒의 權利를 保障한다는 原則을 毛명하였

152) 이에 따라 40個 以上의 政黨이 결성되고, 이들이 적어도 하나의 定刊物을 發刊했다
I

는 점은 예멘共胸國의 政治的 自由擴大를 나타내는 단적인 예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確더b

예벤의 旣存 執權휴을 中心으로 한 순조로운 政治統合과 協)]關係는 總選擧實施의 與1{을

조 성하였다.53>

借 經濟的 統슴에 관해서는 經濟政策의 推進方向의 하나로서 回敎的 社會正義를 바탕으

로 한 私有財産制를 인정함에 따라(統-憲法 제6조) 南예멘지역에서 私有財産制를 시행하

되 마國)Iv土地나 大地主소地에 대해서는 國有{h政策을 견지하도록 하였다.텃) 또한 統- 이

전 兩國 閣債會議에서는 經濟 · 射務委員會를 통하여 軍-關稅, 中央銀行과 貨醫의 統-,

所得稅, 商業銀0制度, - 般財務制度의 整備를 촉구하였다.55) 이에 따라 南예멜의 디나르

(Dinar)貨를 北예멘의 리얄(Ria1)貨에 대해 平價切上시臧고(統습前 2D-13-14YR에서 統슴

後 ID-26YR) 過渡期 동안 兩國通貨의 通用을 許容하였다.5S) 그리고 經濟醫標達成의 基盤

을 다지기 위해서 5側 經濟部處, 3個 國策銀行, 7名의 企業家를 爵員으로 하는 「

經濟特別

委員會,를 구성하고 예멘中央銀行을 설립하였다.57)

卷 社會 · 文化的 統슴에 관해서는 서로의 社會 · 文化的 基盤을 인접하는 바탕 위에서

이슬람傳統의 復元 · 繼承과 民主改革推進에 목표를 두였다. 이에 따라 다소 矛盾的이지만,

北예벤의 回敎傳統인 禁酒와 女性의 차도르착용이 엄격하게 施行되는 반면 南예멘에서의

飮酒와 女性의 社會活動이 인정되고, 71-트(Qat:-種의 幻覺性 나뭇잎으로서 예멘인들은 매

일 이젓을 침는 習慣이 있음)씹기도 全面 許점되었다(남예벤에서는 制限的으로 木 · 金暇6

에만 許容되었음).58) 그리고 統-후 름論의 自 由가 확대되어 ) l
%

, D比로 볼 따 다른 아랍國

家 보다도 많은 新聞 · 雜誌 등이 발행되고 있으며,59) 敎育分野에도 投資가 확대되고 있다.

船 軍事的 統슴에 관해서는 攻擊 · 防讚槪念의 軍事戰略에서 防鎭中·b의 戰略으로 전환

52}「예멘統-關係資쳅集 Il.. 首揚書. p, 74.

53)LIesl Graz, 
'

Yemen weathers the s torm,
'

MIddlo Sse 초17ternatTonal

(/[Cf), April 19, 1991, p. 24,

54)「예멘統-過程鬪査 
' 

現地出張 結果報솝書. (統-院, 199i. 9), p. 18.

s되「예멘總-關係賢料集 Il., 首揚書, p. 36.

56)소揚픔, p. 70; 
「

예멘統-過程調査 現地出張 結果報告書,. 前揚報督츰, p. 18.

87)'에멘統-矯種과 部門511 統合責態,, t揚賢料, p. 21.

58>소揚資料, p. 22.

59>Liesl Craz, o p. c it. ,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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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5E, 銃-前의 6만 2친 51피밍의 t'跳鬪力을 l-지한 채 兩國軍各 統合하고 軍統帥權도 - · iO

化하있다. 여기서도 兩國의 對等統合原則을 적용혜여 統合軍組織에 兩國出身-S- 적질히 按

'排하9$다. 
軍總'3令'%은 살레(前 dh에멤大統領)가 맡고, 國防長官에는 타헤르(I-laithek

Kassen Taher, 前 
'A'예4國防長官)가 

임밍되었다. 그러나 軍事的 統合各 다易 分野에 비

해 그 進1涉이 부진한 짓으로 알리지 있다.

卷 法的 · 制度的 統合에 관해서는 예T虛共和國의 수립이 統-憲法에 의거한 것이玆으어,

統合의 細部過程도 지·종 法律에 의기하여 진헹됨으로써 순조-秒게 진행되었디·. 兩國 閣債會

議 第1次會議(1%0. 1. 20-W)決議案에서는 南北예%1]의 政府機構 · 團體 · 機關의 統合에 권·

한 制度 · 法律 · 27案을 마런헤 그 節次를 안성하도록 하고 各分科委員會(經濟 · 財務委員

會, 敎育 · 文化 · 公報委員會, 法律 · 헤法委員會, 對外業務 및 外交領事代表部, 公共運營]iii

設委員會 둥)를 통하여 關聯法律과 制度暑 마린토록 하는 동시에 自 由往來와 基本權保障을

위한 法制度 整備와 統-憲法에 반하는 Pd;l]度의 纖廢를 긷의하였다w60)

또한 兩國 閣億會議 第'2次會議(1四0, :-L 20-22) 決議案에서는 45個法案, 14個項의 執0

規定案, 애맨中央銀行 2로:案, 4버國項의 舊(處 · 機構 · 會社 · 죠體統合에 관한 組織 및 規定

案 骨合 텍하玆다.61) 이룔 비·탕으로 兩國 閣億會議 共同會議0990. 5. 1·-4)에서는 統-

國家核[로(울 위( 春[l,d節次 愼 準備旦씨 通貨 · 豫算 · 民願과 勞動 · 移動 및 居15E에 핀-骨

시.힝·을 걸정하고 統-議會의 最初會議에서 承認唱 
·法律案을 

唱정토록 하였다.62) 이처럼 南

北예멘은 統-.-國家 宣布 이전애 統合을 위한 法律 및 制度를 整備 또는 制定함으로씨 法

iIi1]度0{J으로 銃-國家의 기틀을 닦았다.

이상에서 에%u의 겅우 過渡期의 統숨組織들이 대둥한 按排原則에 의해 구셩되고, 旣存

의 國家組織을 최대한 吸收함으로씨 銃- 推進勢力의 底邊合 확데합 수 있었고, 또한 統-·

國家體]Illj 完成을 위한 時間-s- 화W할 昏민- 아니라 兩國間 政治 · 經濟 · 社會 · 文1fh의 諸分

野에서 統슴作業울 원省·히 할 수 있었다는 W에서 過渡期 設定온 메우 중IL한 意味를 지

넌다고 한 수 있다,ti3)

W. M : o]]]諸-> 護8 難聽

에멘統·-은 過渡期를 거치 統·--國家體制를 완성하기까지 段階的 發展過程을 보 여주고

6이f예멘統-關停. 寶料% Il . . 前揚書, pp, 36-43rn

61 )上揚픔, PP. 49-63.

fi2)+揚書, pp. 70-72.

68)「예뺀銃-過程과 -部門2U銃-ffW態,, 
首錦資섬-. pp,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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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젓은 最終統-憲法案의 確定과 統-憲法에 의한 國家體制確立이란 側面에서 검토

될 수 였다. 다음에 銃合의 內容에 따라 4段階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第1段階는 처음 統-原則에 슴意한 카이로協定(1972. 20. 28)으로부터 타이즈습意(1981.

9. 15) 이전까지의 기간으로 
'

f[1解 · 共存段階' 라고 할 수 있다. 兩國頂上은 統-國家의 體

制와 性魯 둥 統-憲法의 原則에 습큼하고, 兩國의 政情不安 및 園境衝突에도 불구하고 兩

國關係를 和解와 共存關係로 발전시켜 統-의 土臺를 구축하였다,

第2段階는 兩國間 自由往來와 文化 · 敎育分野의 交流 둥 交流 · 協)l]의 實賤的 指置를

마련한 타이즈습意書採擇(1981. 9, 15)으로부터 197년 4월 17일 兩罷頂上會談 以前까지의

期間으로 
'

統-促進段階'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特記할 젓은 
「葬녀191멘間 協方 및 調整

에 관한 協定,0981. 12. 2)에 의해 兩國間 諸分野에서의 交流 · 協力을 확대하였으며, 銃-

의 體系的 推進을 위한 共同機構(「예엔最高評員會,, 「共同閣債뚫員會,, 
「
事務局, 등)를 구

성한 젓이다. 특히 이 푯同機構의 構成과 機能에 비추어 볼 때, 이 期間의 南北예멘의 國

家銃슴形態를 國家聯습의 特殊한 事例로 볼 수 있을 젓이다회) 이어 1韶1년 12월 30일 憲

法委員會는 統-憲法案을 완성하였다.

第3段階는 19韶년 4월 17일 兩國頂上會談에서부터 1990년 5월 22일 統-효布 이전까지

의 期間으로 
'

統-成熟段階' 라고 할 수 있다. 이 期間에 南예멘의 社會黨政權의 改革擔置

에 힘입어 兩國間 自 +i호來保障, 電力體系統슴, 資源의 共同開發 둥이 급속도로 추진되었

으며, 1989닌 11월 30일 兩國頂上은 統-憲法案에 署名하였다. 그리고 2990년 4월 22일

「過渡期슴意晝,를 채택하여 統-을 위한 事前準備를 철저히 함으로써 統-國家의 基本組

織과 制度의 기틀을 다져 놓았다.

第4段階는 i990년 5월 22일 統-효布로부터 1993년 5월까지의 過渡期間으로서 
'

銃-完

成段階' 라고 할 수 있다. 이 期間에 過渡期組織올 구성하고 統-憲法에 대한 國民投票블

실시하였으며, 總選擧에 의한 새 議會를 구성 · 출범시켜 名實相符한 統-國家體制를 확립

하는 法的 . 制度的 틀을 마련하였다. 統-효布 후 過渡期의 設定은 統- 및 兩國銃음에 따

른 衝驅을 吸收하는 동시에 銃-國家體制完備에 펄요한 時間도 확보할 수 있였다.

64)張隨奉, 首揚춤, pp. rss-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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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獨逸聯邦共和國 基本法(西獨憲法) l

IS49. 5. 23 제정후 수차 개정

'

t )C

신과 인류에 대한 사명을 인식하면서, 통합유럽의 정당한 일원으로

서 세계평화에 공헌하戚다는 의지하에 독일국민온 헌법제정권에 의거

이 기본법올 제정하였다.

바뎬-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베暑린, 브란덴부르크, 브레펜, 함부르

恩, 헷센, 멕클렌부旦瓜-포오폼메른, 니더작센, 見艮라인-4] 見管렌,

라인란트-팔쯔, 자아르란트, 작센, 작센-안할트, 슈레스비히 
- 흘슈타인

주와 튜링겐주의 독일인들은 자유로운

'

자결권 행사暑 통해 독일의 통

일과 자유를 완성하였다. 이로써 이 기본법은 모든 독일 국민에게

적용된다.

編 1 흐 嘉 率 欄

第1條()%,問후嚴性의 보호, 基本權의 法的 拘束71) T인간의 존엄성은 불가

침이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

借독일국민은 블가침 . 불가양의 인권이 세계의 모든 인류공동체와 평

화 및 정의의 기초임을 인식한다.

卷다음의 기본권은 유효한 법으로서 입법, 행정 및 사법을 직접

구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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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條(ii動의 自由, )v鼻의 幽由) Tv돈 s-민은 타인의 권dwT 침해

하거나 省법적 깃서 또는 도덕률에 위반하지 아니하늠 한, 인격을

자유로이 받전시킬 권리를 가진다.

倦모든 국민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불가칩권을 가진다. 인신의 자
a

유는 骨가침이다. 이 권리들은 법률에 의하여서민 제한될 수 있다.

sa條(法律愛의 zp等) 1모든 인간은 법률앞에 평등하다.

@남녀는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倦누구도 그 성별, 가문, 인종, 언어, 출신지 및 협통, 신앙, 종교

적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차껼 또는 특권음 받지 아니한다.

第4條(信仰파 良心의 自由) (%신앙과 양심의 자유 및 종교적 . 세계관

적 인식의 자유는 불가침이다.

@평온한 종교 사는 뵤장된다.

卷모든 국민은 양심에 반하여 무기를 사용하는 군무애 강제되지 아

니한다.

第8條(言論의 自由) 1모든 국삔은 언어, 운서 및 그림으로 그 의사

를 자유로이 표헌 · 공표하며, 일반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

터 방해받지 아니하고 일 궜리를 깃는다. 출판의 자유와 라디오

및 영촤에 의한 보도의 자유는 보장퇸다. 검열은 행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권리는 일반법률의 규정, 소닌보호들 위한 법규 및 개인

적 명에권에 의하어 제한된다.

倦애술, 학문, 연구 및 학설은 자유이다. 학섣의 자유는 헌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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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충성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霧6W(T姻, 藏族, 私金薦) m혼인과 가족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

는다.

磬자녀의 부양과 교육은 曾친의 자연적 권리이며 또한 들에게 우

선걱으로 부과된 의무이다. 그 실행에 관하여서는 국가공동사회가

이를 같시한다.

卷자녀는 그를 교육할 권리롤 가지는 자가 그 권리를 실핼할 수

없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방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그暑 교 육할 권리를 가지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족 
·

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 .

m母는 공동사회의 보호와 배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卷사생아는 입법에 의하여 그 들의 신체적 · 정신적 발전 및 사회적인

지위에 대하여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第7條(敎育制度) 1모든 교 육제도는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

像자너를 교육할 권리를 가지는 자는 자녀가 종교교육을 받올 여부

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像骨교교육은 공립학교에 었어서는 신교가 자유스러운 학교를 제외하
w

.

고는 정규학과로 한다. 종교교육은 국가의 감독권을 침해하지 아니

하는 한도내에서 종교단체의 교의에 따라 행한다. 교사는 그의 의

사에 반하여 종교교육을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m사립학교 설립의 권리는 보장된다. 공립학교에 가름하는 사립학교

는 국가의 인가를 요하며 주법률에 따른다. 사립학교의 교 육목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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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설비 및 교사의 학문적 교양애 있어서 공럽학교에 뒤떨어지지 아니

하고, 양친의 재산상태애 따리·서 차별하지 아니하는 한 이률 인가

한다. 교사의 렵제적 · 법률적 지위가 충뵨히 보장되지 아니하는 겹

우에는 인가하지 아니한다.

倦사립국민학교는 교육행정칭이 특별한 교육상의 이익을 인정한 렵우

또는 교육할 권리가 있는 자들의 신청애 따라 공공학교, 특정의

종교 또는 세계관을 위한 학교가 설립될 펼요가 있고, 그 러한 종

류의 공립학교가 그 지방애 었는 현우에 한하어 이를 인가한다.
된

卷에비학교(Vorschule)는 페지한다.

第8條(集書의 自由) 1모든 국민은 신고 또는 허가 엾이 평온하고

무기飢이 집최할 권리가 있다.

@옥외의 집회에 대한 전항의 권리는 법령에 의거하어 제한할 수 .

있다.

第6條(結趾의 自由) 1모든 국민은 결사 및 초합을 조직할 권리틀

가진다.

倦목적이나 팔동이 형벌법규에 반하거나 헌법상의 질서 또는 국제적

화합정신에 반하는 결사는 금지된다.

卷노동 및 경제조건을 유지하고 게셴하기 위하여 단체暑 조직할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사림파 모든 리오]에 대하어 보장된다. 이 권리

룰 제한 또는 방해하려는 협정은 무효이며 그러한 목적으로 64한

조치는 위법이다. 제12a조, 재35조 제2항피- 제3항, 제S7a조 제4항

및 제91조에 의한 조치는 노 동 및 경제조건의 향상을 위하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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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단체가 행한 노동투쟁에 반하여서는 아니퇸다.

第10條(通儒의 腸廳) 1서신의 비밀, 우편 및 전신의 비딜은 불가침이다.

@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서만 규정될 수 있다. 제한이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 연방이나 주의 존립 또는 안전의 보장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이 관계인에게 전달되지 않을 것과 법적

쟁송수단 대신에 의회가 잎명하는 기관이 심사할 것을 법률로 정할

수 있다.
團

第]1條(移轉의 自由) 1모른 국민은 연방의 영역내에서 이전의 자유를

가毛다. .

恭이 권리는 충분한 생활근거가 었어서 일반에게 특별한 부담을 과

하게 될 겪우 또는 연방이나 주의 존립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에 대한 위험방지, 전염병 방지, 천재지변 및 중대한 재해의 극복,

소년의 유기방지 또는 범죄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팰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第72條(rn業>磬의의 自由) T모든 국민은 직업, 직장 및 직업훈련소를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직업팔동은 법를로써 제한할 수

있다.

借누구든지 일정한 노 동을 강제당하지 아니한다. 단, 관례적 · 일반적으

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공적 역무의무는 예외로 한다.

卷강제노동은. 재판소가 명하는 자유박탈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第12g條(튜役義務) m만18세 이상의 남자에게는 군대, 연방국경수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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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민방위대에 복무할 의무를 지울 수 있다.

借양심상의 이유로 집총병 역을 거부한 자에게는 대역의무릍 지울 수

있다. r]1역의 연한은 병역의 연한을 초파할 수 없다. 상세한 짓은

법률로 정하머 그 1偏骨은 양심에 따른 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수

飢고, 군대 및 인방국경수비대 소속의 기 관파 관계없는 대억의 가

성도 규정하여야 한다.

6제1항과 제2항에 의한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지 아니한 병역의무

자는 방어전毛의 깅우에 립률로써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노동에 종

사하는 민간인의 보호들 포힘·하여 방어목적을 위한 민간적 복무의무

를 지을 수 있다. 공법상의 근무봔게에 있어서의 의무는 경찰상의

임무수행이나 공법상의 근무관게에서만 달성될 수 있는 공행정의 공

권럭적 임무의 수헴을 위혜서만 허용된다. 제1단에 의한 노동판게는

군데, 군보骨분야 빛 공헹정에서 설정될 수 있다. 민간인의 부양분

야에 있어서의 노동의무는 민간인의 생활필수품을 마련하거나 그 보

호를 확보하기 위해서만 히용된디-.

m방어전 시 먼간보긴기관과 의료기관 및 특정지역의 군의료기관의

민간복무 수요가 지원으로 충족될 수 없는 경우에는, 만16세 이싱-

55세이하의 이자를 법률로써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징 집힐 수 있

다- 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7기를 -存대하는 병역에 복무하여서는

아니된 -

3방어전쟁 이전에 제3항의 의무는 제80a조 제m항에 의하여서만

부파될 수 있다. 특벌한 지식이나 숙런을 필요로 하는 제3항에 의

한 복무를 준비하기 위하이 훈련'핵사에 참가할 의무가 법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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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룰에 근거하여 부과될 수 있다. 제1단의 규정은 그러한 근거내에

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卷방어전쟁시 제3함 제2단에 규정된 분야에서 노 동력에 대한 수요

가 지원으로 충족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수요를 확보하기 위하

여 직업활동 또는 직장을 포기할 수 있는 독일인의 자유가 법률

또는 털률의 근거로써 제한될 수 있다. 방어전쟁이 개시되기 이전'

에는 제5항 제1단이 준용된다.

第13條(他居의 不可侵) 1주거는 불가침이다.

2수색은 법관에 의하여서만 명하여지나, 지체의 우려가 있을 때에

는 법률에서 인정된 타기관에 의하여서도 명령될 수 있으며, 오로

지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서만 행하여전다.

卷이에 대한 간섭과 제한은 전항 이외에는 공공의 위험 또는 개인

생명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서만 행할 수 있으며 또한 공공의
m

안전과 질서에 매한 건박한 위험을 방지하고 특히 주택난을 제거하

고 전염병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요보호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서도

행하여질 수 있다.

第14條(浙有權, 相績權, 公用徹收} 1소유권과 상속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를로 정한다.

卷소유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그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管하여야 한

다.
a

卷공 징수는 공공복리를 위하여서만 허용된다. 공용정수는 보상방법

과 정도틀 규정하는 볍률로써만 또는 법룰에 의거하여서만 
' 

햄하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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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보상은 공익파 관게자의 이 익을 공정하게 형 량하여 정한

다. 보상액에 대한 소송은 보통재판소애 제기한다.

第15條(財産의 公有{b) 토지, 친연자원 및 생산수단은 사회화하기 위하

어 보상의 방법 및 정도를 그정 한 법률에 따라 공유제산 또는 다

른 형태의 공공제산으로 이전될 수 있다. 보삼에 관하이서는 제14

조 제3힝- 제3단 項 제4단이 준용된다.

第16條(國籍, 外國으로의 히渡, 
-느命權) 

1독일국적은 박탈될 수 餓다.

국적은 법륩에 의하여서만 상실되미,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이는 1

로 인하여 당사자가 무국적 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어 3적이

상실된다.

卷어떠한 독일인도 외국에 인도될 수 없다. 정치적 피박헤자는 망

명권을 가진다.

第17條(請願權) 누구든지 게인적으로 또는 타인과 WX으旦 문서艮씨

권한있는 기관 및 국민대표기 판(Volk8VertretunS)에 칭원(Bitten) 7는

소원(Be-schwerden)을 기 할 권리를 가진다.

第17e條(戰鬪員 懷 代替役務晨에 대한 基本權의 制園) 1명역과 2

대체역무에 대한 법륩은 군 및 대체%무의 소속원에 대하% 04 들

의 근무기 간종 의 견율 언어, . - 서 및 1 권으且 자유로이 발3T

하 공표하는 기본권(제5조 제1항 제1단진반> 및 집최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제8조)과 청원권(제17조)이 제한될 젓을 규정 할 수 있

다. 단, 청원권의 제한은 타인짜 궁동으로 청원 또는 소윈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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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卷미전투원 보호를 포함한 국방에 관한 법률은 이전의 자유(제11

조), 주거의 불가침(제13조)에 관한 기본권이 제한틸 것을 규정할

수 있다.

第18條(基本權의 훗318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할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 특히 출판의 자유(제5조 제1항>, 학설의 자유(제5조 제3항),

집회의 자유(제8조), 결사의 자유(제9조), 서신 · 우편 및 전신의 비

밀(제10조) 소유권(제14조> 또는 망명권(제16조 제2항)을 남용한 자

의 기본권은 상실된다. 기본인의 상설과 그 싱-실의 정도는 연방헌

법재판소에 의하여 唱정된다.

第19條(基本權의 制圍) 1본 기본법에 따라 어떠한 기본권이 법률로써

또는 법률에 의거하여 제한될 수 있는 경우에 그 법률은 일반적으

로 적용되어야 하며 개별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서는 아니된

다. 그뿐만 아니라 그 법률은 기본권의 해당 조문을 밝혀야 한다.

卷어떠한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절적 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아니된다.

卷기본권은 그 본질상 적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국내의 법인에게

도 적용된다.

1공권력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른 특별한 관할기관(Zustandigkeit)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면 일

반적 소송방법에 의한다. 제10조 제2항 2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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簡 2 章 m 邦 파 頻

第20W(國蜜秩)후의 基礎, 抵拔權) T독일언밍-공화국은 민주적 · 사피적인

언방국가이다.

恭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국가권력흔 선거와

투표를 통해서 국민에 의 하여, 그리고 입법, 행정 및 사법의 특별

기관 의하여 행사된다.

像입법은 헌범질서에 구속되며 행정과 사법은 법륩파 법에 구속된다.

第21條(應01It) 1정당은 국민의 정치직 의사형성에 참여한다. 그 설립은

자유이다. 정당의 내부집서는 민주원칙에 힘-치되어야 한다. 정당은

그 자급의 출처를 려-6히기 위하여 공개적인 회게틀 하여야 한다.

卷그 목적이나 당원의 弔동이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침해 또는 제

거하려 하거나 인방공촤국의 존럽읕 위태롭게 하는 정당은 위헌이

다. 정寺의 , 위 헌문제는 언방헌법제판소가 겯정한다.

卷상세한 깃은 인방법暑로 정한다.

第22條(聯邦國旗) 연방국기는 흑, 적, 큼색이다.

第23條 페지')

w

該 1) 기본엇의 적용지 역에 데한 규정으로 독일 昏합조약에 의 거 페지 될. 예지전

내용은 다음과 갑다,
f 본 기F-씹은 당분간 

r
바덴」, 「바이애른」, 「브레4」, r 서베暑魂., 

「힐·찰크」,
r %g」, 「니디 - 작S」, 「노르트라인-베스트필·喉」, 「라인란트-普쯔」, 

「
슈레스비

히 - 普슈타인」, r 뷔르덴베르크-바巷」 愼 「뷔르텐베르크-호엔管레·븐」에만 적

용된다. 독일 기타의 지역에 데하이서는 그 믐의 기십후에 효력올 발셍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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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4條(후團喪全保障體制어1의 ADA) 1연방은 법률로써 高標을 국제기구

에 이양할 수 있다.

像연방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집단안전보장체제에 가입할 수 있

다. 이 경우, 연방은 유럽내 및 세계각국간의 평화적 · 항구적인 질

서를 형성하고 보장하는 高權의 제한에 동의한다.

2국제분쟁을 규제하기 위하여 연방은 일반적 · 포管적 및 의무적인

국제중재협정에 가입한다.

第25條(國臟法과 w邦法) 일반적인 국제법규는 연방법의 구성부분이다.

그것은 법률에 우선하며 연방영토의 주만에 대하여 직접 권리와 의

무를 발생시킨다.

第26條(侵略戰爭의 禁쇼> 1국가간의 평화적 공존에 대한 방해를 기도

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특히 침략전쟁의 수행을 준비하는 행위는

위헌이다. 이러한 행위는 처벌된다.

像전쟁수행을 위한 무기는 오로지 연방정부의 허가에 의하여서만 제

조 , 운반 및 거래될 수 있다. 상세한 것은 연寺법률로 정한다.

第27條(商船隊) 모든 독일의 상선은 통일적인 상선대를 구성한다.

第28條에tI憲法의 W邦的 1眼障, 自5if政의 偏障> 1각 주의 헌법질서는

본 기본법이 의미하는 공화적, 민주적, 사회적 법치국가의 원칙에

합치되어야 한다. 주, 군 및 시 · 읍·면의 주민은 보통, 직접, 자유,

평등, 비밀 선거로 선출된 대표자를 가져야 한다. 시 · 읍·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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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令.띤 의최가 선거된 단체를 대신할 수 있다.

卷시 . 읍.면은 법률의 먼위내에서 지 억사회의 모든 사무를 자기의 세

임하에 규제'曾 권리가 있다. 또한 시 · 읍·면 인힙-도 법骨 직무범

위내에서 범률에 따라 자치 헹징권을 가진다.

卷인방은 각 주의 헌t41질서가 기F-권과 제1힝· 및 2힝·의 규정에

합치되는 짓을 보장한다.

第29條(聯邦領土의 휴W成) (즈인빙-엉역은 각 주가 그 면적과 능력에

따라 그돌에게 부과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헹할 수 있2록 제펀성

할 수 있다. 이 겅우에는 향토적 걸합, 억사적 · 문화적 관련, 경

적 편의 및 공간절서외. 지방게획의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연방영역의 제편성을 위한 조치는 주민투표로써 숭인되는 연방법률

로써 한다. 이 징우 긴·게주의 의견을 핑문하어야 한다.

卷주민투표는 신설주 또는 새롬게 경 게가 번경되는 주에서 싣시된

다. 투표는 관 주가 이제까지와 같이 그데로 유지될 젓인가 아니

먼 신설주 또는 세骨게 경게가 번겅된 주로 될 것인가에 대하여

실시된다. 신설주 또는 세骨게 깅계가 빈경 된 주의 편성에 대한

주민투표는 주소속이 그와 같이 빈깅퇸 주의 해당영역부분애서 주민

의 파반수가 찬성하번 통파된다. 관계주의 영억에서 주민의 과반수

가 번경을 거부하면 통파되지 아니한다. 그 러나 관게주에 볜경 되

어야 하는 영역부분주민의 3분의 2이싱-이 변경에 찬성하는 경우에

는 그 거부는 효력이 발)&{하지 아니한다. 2, 관제주의 전영역부분

의 3분의 2이상이 변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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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경계가 확정된 거주지역과 경저]지역에서, 언방의회의省, 선거권 .

자 10분의 1이상이 주민발안요로서 그 지역이 통일적으로 주소속이

될 것을 요구하면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주소속을 변경할

것인지 아니면 관계주에서 주민조사를 실시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로

%주민조사는 법률로서 제안한 주소속의 변경을 숭인할 것인지에 대

하여 행하여진다. 법률은 상이한 두 개의 국민조사안을 제시할 수

있다. 주소속 변경제안에 주민 과반수가 동의하면 그로부터 2년 이

내에 제2항에 따라 주소속이 변경될 것인지를 연방법률로 결정한다.

국맨조사에 제기퇸 제안이 제3항 제3단과 제4단에서와 같은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국면조사실행 이후 2년 이내에 제안된 주의 성 립을

위한 연방법를을 제정한다. 그 법률은 주민투표에 의한 승인을 요

하지 아니한다.

卷주민투표와 주민조사에서의 과반수는 투표자수의 과반수이다. 이

경우 투표자수는 연방의회의원 선거권자의 4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이밖에 주먼平표, 주민발안 및 주민질문에 대하여 상세한 것은 연

방법률로 정한다. 연방법률은 주민조사를 5년 이내에 다시 실시하지

않을 것을 규정할 수 있다.
.

岳주의 영역에 대한 변경은 그 변경되는 영역에 주민이 10,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관계주의 조약 또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은 연방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상세한 것은 연방상원의 동의와 연방하

윈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는 연방법률로 규毛한다. 이 연방법 
.

률은 관계 시 . 읍·면 및 군에의 청문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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얠eo條(州의 機能) 본 기본빕이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허용하지

아니하는 한, 국제칙 기농의 헹사와 국가적 임무의 수헹은 주의

소관사항이다.

第81條(W邦法의 T攸) 연방법은 주법에 우선한다.

第32條(fl%1交關係) 1외교관계 헹위는 언방의 사무에 속한다.

卷어느 주의 특별한 사정과 판계되는 조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卷주가 입법에 관한 권한을 갖는 떼에는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어

외국과 조약을 제결할 수 있다.

第33條(平等한 公 耐欄 · 公務損任權) 1모든 국민은 모든 주에서 평둥한

공민으로서의 권리외. 의무暑 가진다.

卷모든 국민은 그의 적성, 능력 및 전문적 업적에 따라시 평둥하

게 궁직에 취임省· 수 있다.

卷시민권 · 공민권의 향유, 공적취 임의 허용, 공무상 취득된 권리는

종교상의 신앙피-는 무관하다. 누-7-든지 어떠한 종파나 세게관 속

하지 아니합을 이유로 불이익을 반지 아니한다.

1고권적 권능의 사는 원칙식으로 일반-적이고 게속적 인 임무로서

공법상의 근무관 및 충성관게에 있는 공무원에게 위탁되어야 한

다.

%공>[에 대한 법은 직업공무윈제도에 관한 종레의 윈칙을 존중하먼

서 규정되어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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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4條(國蜜損害繼價) 누구든지 위탁된 공무를 집행합에 있어서 제3자

에 대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가나 긍공

단체가 그 배상책임을 진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는 구상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와 구상에 대하여서는 통상적인

소송방법이 배제되어서는 아니퇸다.

]

第35條(품律소 및 職騰소의 x助> 1연방과 주의 모든 관청은 상호간

에 법률상, 직무상 공조를 행한다.

卷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 또는 회복하기 위하여 주는. 경찰력

으로만 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헌저히 곤란한 툭별한 경우

에는, 연방국격수비대의 인력과 설비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자연적

재난이나 톡히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지원을 위하여 주는

다론 주의 경찰력, 다른 행정청과 연방국경수비대 및 군대의 인력

과 설비를 요청할 수 있다.

卷자연적 재난이나 사고가 한 주 이상의 영역을 위협할 때에 효과

적인 진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방정부는 주정부에게 다른

주의 경찰력을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경찰력을 지원하기 위

하여 연방국경수비대 및 군대의 인력과 설비틀 요청할 수 있다.

제1有에 의한 연방정부의 조치는 연방상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

제나, 그밖에 위험이 제거된 후에는 지체없이 중지되어야 한다.

第36條(聯邦公醫員) t연방최고관청의 긍무원은 모든 주에서 적당한 비

율로 채용되어야 한다. 그밖의 연방관청에 고 용되는 자는 원칙적으

로 그 들이 근무하고 있는 주에서 채용되어야 한다.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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倦연방법률은 주에 의한 연방의 편성과 주의 특수한 사정을 2려하

여야 한다.

第87條(聯邦의 强齒1]) 1주가 기본1 이나 언방법률에 따라 파하여지는

연방의무를 이헹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연방정부는 연방상원의 %의暑

얻어 언방강제의 방법으로써 주로 하어骨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메 필요한 조치를 취 할 수 있T

卷연방강제를 싣행하기 위하여 인방정부나 WT의 수임자는 3든 주와

그 관청에 대하여 명렁진을 가진다.

wa 쁘 m 邦 7 S CBundestag)

第38條(選擧) 1독일연방하원의 의원은 보통, 직접, 자유, 평X 및 비

밀신거에 의 하여 선출된다. 1 는 전국민의 대표자이며 위임과 명렁

에 구속되지 아니하머 오직 의 양심에만 따른다.

卷만 18세애 덜·한 者는 신거권이 있으며 성년의 연렁에 도딜.한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w

3삼세한 것은 언방15률로 정한다.

第39條(홍t叫 任期) T언방의최는 4넌마다 선거된다. 의원 
'

l 임기는

fl의회의 집회旦 종且한1 새로운 tI거는 의원의 임기게시 이후

45게월 네지 47게월 이내에 실시한다. 연방의최 헤산에 따른 선거

는 그로 부터 60일 이내에 실시된다.

卷인방의회는 놋어도 신거후 30일내에 게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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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연방의회는 회기의 만료와 재개를 결정한다. 연방의회 의장은 그

보다 조기에 소집할 수 있다. 또한 의장은 의원의 3분의 1, 연방

대통령 또는 연방수상이 요구하면 소집하여야 한다.

第40條(議長, 議喜規員1]) 1연방하원은 의장, 부의창 및 사무총장욜 선

출하고 의사규칙을 정한다. 
.

2의장은 연방하원의 건물내에서 가택권과 경찰권을 행사한다. 의장

의 동의였이 연방하원의 구내에서 어떠한 수색이나 압수가 행하여

져서는 아니된다.

第41條(選擧審査) t선거심사에 관한 사무는 연방하원이 관장한다. 연방

하원은 또한 연방하원 의원자격의 상실여부를 결정한다.
디

恭전항 규정에 의한 연방하원의 결정에 대하여 연방헌법재판소에 제

소할 수 있다.

卷상세한 것은 연방법률로서 정한다.

第42條(W泰, 畿決) 1연방하원의 의사는 공개한다. 단, 하원의원의 10

분의1 이상 또는 연방정부의 제의가 있는 때에는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제의에 관하여서는 비공개

회의에서 결정된다.

恭연방하원의 의결은 별도의 규정이 엾는 한 투표의 과반수의 찬성

에 의한다. 연방하원에서 행하는 선거에 관하여서는 의사규칙으로서
r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像연방하원과 그 위원회의 공개회의에서 행하는 진실한 보고는 어떤

7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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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 지지 아니한다.

第4S條(W邦政1타와 WET院의 tb席) 1연방하원파 그 위원회는 연방정

부의 모든 구성왼애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卷연방상원과 언방정부의 구성원 및 그 들의 수임자는 언방하원과 그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第44條(謂쵸畵晨 ) T언방하원은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권리를 가지며

하원 의원의 4분의1 이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설치할 의

무률 진다. 조사위원최는 공 하며 필요한 증거를 조 사한다. 심리의

공게는 제될 수 있다.

卷종거조사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서신, 우편 및

전신의 비 밀은 뵤장된다.

卷16원파 헹정관청은 빕랄상 및 직무상 공조를 행할 의무를 진다.

m조시.우]원회의 결정은 시-W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단,

조사의 기초가 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펑가 및 판단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第45條 폐지2)

第488條(애務樂員害, 國防勸員會) 1언방하원에는 외무위원최와 국벵·위원

회를 둔다.

齒국합위원희는 조 사위원회의 씬한도 가진다. 위원 4분의7 이상의

鼓 2) 상임위원회 규정으로 1976넌 8웡 23일 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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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가 있는 있으면 위원회는 요구받은 사항을 조사대상으로 하역야

한다.

像제44조 제1항의 규정은 국방의 범위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第45b條(謹權健員) 의회가 그 감독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기본권을 보

호하 연방의원의 보조기관이 되게 하기 위하여 연방하원에 호권위

원(Wehrbeauftragter)을 둔다.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第45c條(請 勸展 ) 1연방하원은 제17조에 따라서 연방의회에 제출된

청원과 소원을 처리할 청원위원회를 둔다.

借소원심사에 대한 위원회의 권한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第45條(議員의 濕責特權과 不遺據轉權) T의원은 어떠한 격우에도 연방

하원이나 위원회에서 행한 표결 또는 발언으로 인해 재판상 또는

직무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연방하원 외에서 책임지지 아니한

다. 본 규정은 비방적인 모 욕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卷의원은 연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범죄행위를 이유로 책임

지거나 체포될 수 있다. 단, 현행범이거나 그 익일에 체포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倦그밖에 의인의 개인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경우와, 의원에

대하여 제28조에 의한 소송절차가 개시되기 위하여서는 연방하원의

동의를 요한다r

m의원에 대한 모든 형사소송절차와 제18조에 따른 모든 소송절차

및 구류와 의원의 개인적인 자유에 대한 기타의 제한은 연방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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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가 있으면 이를 중지한다.

第47條(議屬의 證言鉅 荊羲) 의원은 의인의 자격으로 인으로부터 사실

을 들었거나 게인에게 사실읗 알려준 징7에는 게인 및 그 사싣에

관하여 중언을 기부할 진리를 가진다. 이 종언기부의 권리가 미치

는 16위내에서는 서류의 않수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第48條(臟員의 權41]) 1언방의회의 의원에 입후보한 자는 그 선거준비

에 필요한 파가를 칭구할 수 있다.

助누구든지 의원의 직무暑 인수하고 집宅하는 짓을 방해하여서는 아

니된다. 이 러한 사유로 인한 사조1이나 해거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卷의원은 그 독립성을 학보하기'에 충분한 보수를 청구할 권러릅 가

진다. 의원은 모든 국유교통수단을 무임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삼세한 것은 법률로 정한다.

第49條 페지.3)

總4rn m 歸 노 院

第80條(機能) 각주는 연방상원을 통하어 연방의 입법과 헹정에 참어한

다.

第81條(W」成) 1인방상원은 각 주정부의 구성원으로 구성되머 주정부는

그 들을 임명하고 소환한다. 그 들은 그 들의 주정부의 다른 구성원에

訪 3) 회기와 회기사이의 규정으로 1975년 8원 23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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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대리될 수 있다.

像각 주는 적어도 3개의 투표권을 가지며. 인구가 2백만 이상인

주는 4개의 투표권을, 인구가 6백만 이상인 주는 5개의 투표권을,

인구가 7백만 이상인 주는 6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卷각 주는 그의 투표권과 동수의 의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각 주

의 투표권은 통일적으로만 행사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한 의원이나

들의 대리인에 의하여서만 행사될 수 있다.

第52條(議長, 議喜規벰) 1연방상원은 매년 의장을 선출한다.

像의장은 연방상원을 소집한다. 의장은 적어도 2개 주의 대표자 또

는 연방정부의 요구가 있으면 연방상원을 소집하여야 한다.

磬연방상원은 투표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연방상원은 의사규칙을 정

하며 의사를 공개한다. 의사의 공개는 배제될 수 있다.

卷주정부의 다른 구성원이나 수임자는 연방상원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第5으條(聯邦政府의 出席> 연방정부의 구성원은 연방상원과 그 위원회에

출석할 권리를 가지며,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의 의무를 지며, 
'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연방상원은 연방정부로부터 그 직무집행에

관하여 보고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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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Sa條 (i)합동위원회 전체인원의 3분의 2는 연방하원 의원으로, 3분의

1은 연방상원 의원으로 구성한다.

의윈은 정당의 의석수에 비 례하여 언방하원에서 선출된다. 그 들은

연방정부에 소속되어서는 아니된다. 모든 주는 주가 임명한 연빙·상

원의 의원으로 대표된다. 그 의원은 지시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함

동위훤회의 조직파 질차는 연방하원에 의 하이 의겯되고 언방상훤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의시dilL칙으로 정한다.

卷언방정부는 합동위원최에 방어전젱의 제픽에 관하어 보고하여야 한

다. 제43조 제1항에 따른 언빙하원과 그 위원회의 권한은 이에 적

용되지 아니한다.

篇 5 廉 m 邦 ) l( 總 領

第54條(聯邦魯議에 依한 選擧) m언t%-대통릭은 토의飢이 연방회의

(Bunde8Ver-sammlung)에서 선魯된다. 피선기권자는 연빙-하원에 대한

선거권을 가지는 만 40세 이상의 모各 독일인이다.

卷언방대통렁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1최에 한하여 언임 할 수 있다.

卷언방최의는 연방하名의 의원과 비레데표의 원척에 따라 각 주의

의최가 선출한 동수의 31-성윈으로 구성毛1다.

1언방회의는 늦어도 연방대통령 의 임 기 만료전 30일전에 집최하며,

임기만료전에 퇴임 하는 경우에는 늦어V 그 퇴 임후 30일네에 집회

한다. 언방최의는 연님-하원 의장이 소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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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연방하원의 임기만료후에는 전항 전단의 기간은 연방하원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기산한다.

卷연방회의 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가 연방대통령으로 선출된

다. 2회의 투五에 의해서Y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는 다음 투표에서의 최다득표자가 연방대통령으로 선출된다.

7상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第55條(畿聰의 휴쇼) I연방대통령은 연방 또는 주의 정부나 입법기관

에 속할 수 値다.

@연방대통 은 어떠한 다른 유급직이나 업 및 업에五 종사할 수

飯으It 74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이사나 감사도 될 수 없다.

第56條(宣警> 연방대통 은 하는 때에 연방하원과 연방상원 의원

且 인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r 나는 나의 힘을 독일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바치又, 이익을 증

진하며, 불@lg을 wx]하 , 연방의 기본법과 법률을 수호하又

방위하며, 얄심에 따라 나의 의무를 완수하又, 모든 사람에 대하여

정의를 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신이여 나를 도우소서」

선서는 종見적인 선서형식에 따르지 않叉 행하여질 수 있다.

第57條(權圈代 fr 연방대통 育

� 

유 또는 궐 된 우에는 연방상省

의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a

第58條(羅署) 연방대통 의 명령과 처분 유효하게 성 하 위하 는

MW수상 또는 주무2S% 부서가 있어야 한다. 단, 연방수상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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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제63조 의한 연방하원의 해산 및 제69조 제3항에 의 한 요구

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59條(國際품上의 fR晴欄) 1인방대통령은 국제범상 인벵·을 대표한다.

그는 언빙-의 이름으로 외국과 조약을 체巷한다. 그는 외교사질을

신임 하고 접수한다.

卷언방의 징치적인 관게를 규제하거나 인방의 입 법사힝-에 관게되는

조약은 언방볍륩에 의하어 그 때마다 인방입법에 데한 권한이 있는

기관의 동의나 협력을 요한다. 헹정헙정은 언방헹정애 관한 그정이

준용된다.

第59a條 페지.4>

第60條(聯邦公務員의 任渥과 敵濕權) 1언방대통령은 법률에 다른 骨정

이 없는 한 연방법畓, 언방공무원, 장교 및 하사관을 임면한다.

卷언방대통렁은 특별한 경우·]1는 인방을 대표하이 사면권읍 
'唯사한

다.

倦언방대통령은 상기 권한을 다른 관일에 위 임할 수 있다.

mAf]4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언방대통렁에 준용된다.

第67條(聯邦법法裁病]」Pli에의 彈勤訴追) 1인방하원 또는 연방상우1은 인방

데통렁이 기본법이나 다론 연방법률울 고의로 위반한 때에는 인방헌

법제판소에 탄헥소추할 수 있다. 탄핵소추늠 언방하원 의원의 4분의

莊 4) 국방위기사테에 관한 규정으로 1968년 6찡 24일 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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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이상 또는 연방상원 의원의 투표의 4분의1 이상에 의하여 할의

된다. 탄핵소추의 의결에는 연방하원 의원의 3분의2 이상 또는 연

방상원의 투표의 3분의2 이상의 다수를 요한다. 탄핵소추는 소추기

콴의 수임자가 행한다.

卷연방현법재판소는 연방대통령이 기본법이나 다른 연방법률을 고의적으

로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직의 상실을 선언

할 수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가 제기된 후에 가처분으로

연방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錮 6 擊 T 歸 腹 庸

第62條(構戚) 연방정부는 연방수상과 연방장관으로 구성한다.

第63條(聯邦首相의 選出과 任命) T연방수상은 연방대통령의 제청에 의

하여 토의엾이 연방하원에서 선출된다.

卷연방하원 의원 재적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당선자는 연방대

통적이 임명한다.

卷연방대통령이 제청한 자가 당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방하원은

그 투표후 14일내에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른 연방수상을 선

출할 수 있다.

m전항의 기간내에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투표

가 행하여지며 이 투표에서의 최다득표자가 당선된다. 그 당선자가

연방하원 의원의 과반수의 투표를 얻은 경우에는 연방대통령은 투표

후 7일내에 반드시 그를 임명하여야 한다. 그 당선자가 이 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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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찬성을 얻지 旻한 경우에는 연방대통령은 7일내에 그 를 임명하

거나, 연방하원을 해산하여야 한다.

第64條(W邦長官의 任爲) 1언방장판은 연방수싱-의 제청으로 연방대통령

이 임먼한다.

助연방수상과 언방장관은 취 임에 있어 연방하원에서 제56조에 규정

된 선서를 헹한다.

第55條(職務責任의 分組) 연방수삼은 국정의 기본방침을 정하여 그에

대한 피임을 진다. 이 방침의 범위내에서 각 옌방장관은 독립하여

그리고 자기의 책임하에서 소관사무를 치리한다. 인방장관간에 의건

의 차이가 건 징우에는 연방정부가 이를 겯정한다. 언방수상은

언방정부가 의결하고 연방대통랭이 숭인한 직무규칙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第55a條(兵][]에 對한 統帥權) 연방국방징-관은 벙릭에 대빤 런 렁권과

지휘권을 가진다.

第55條(繼혈의 禁쇼) 언방수상파 연방장관은 다른 유급직이나 영업 및

직업에 종사할 수 飯으며, 영리를 q적으로 하는 기업의 이사나

연방하원의 동의없이 기업의 감사가 될 수 飢다.

第67條(建設1%l() 不信任決議) 1언방하원은 그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후임자暑 선출하고 언빙-대통령에게 인방수상의 해임을 요구하는 방펍

으로만 연방수兮에 대한 불신임읕 표띵할 수 있다- 연방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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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이싱a 또는 연방상원 의원의 투표의 4분의1 이싱+에 의하여 발의

된다. 탄핵소추의 의결에는 연방하원 의원의 3분의2 이상 또는 연

방상원의 투표의 3분의2 이상의 다수를 요한다. 탄핵소추는 소추기

관의 수임자가 행한다.

卷연방헌벌재판소는 연방대통령이 기본법이나 다른 연방법률을 고 의적으

로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직의 상실을 선언

할 수 있다. 연방힌법재판소는 탄핵소추가 제기된 후에 가처분으로

연방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第8擊 m 頻 蹟 磨

第62條(構成) 연방정부는 연방수상과 연방장관으로 구성한다.

第6a條(聯邦首相의 選出과 任命) 1연방수상은 연방대통령의 제청에 의

하여 토의엾이 연방하원에서 선출된다.

卷연방하원 의원 재적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당선자는 연방대

통령이 임명한다.

倦연방대통령이 제청한 자가 당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방하원은

그 투표후 14일내에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른 연방수상을 선

출할 수 있다.

1전항의 기간내에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투표

가 행하여지며 이 투표에서의 최다득표자가 당선된다. 그 당선자가

연방하원 의원의 과반수의 투표를 얻은 경우에는 연방대통령은 투표

후 7일내에 반드시 그 를 임명하여야 한다. 그 당선자가 이 과반수

- 85-



의 찬성을 얻지 못한 젼우에는 연방대통령은 7일내에 그 를 임명하

거나, 연방하원을 헤산하여야 한다.

第641條(聯邦長官의 任竟) m연방징-관은 언빙-수상의 제청으로 연방대통령

이 임먼한다.

春언방수상과 언방장관은 취임에 있어 언빙-하원에서 제56조에 규정

된 선서룰 헹한다.

第65條(職務 任의 分損) 연방수상은 국정의 기본방칩을 정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방침의 범위네에서 각 언방장관은 독립하어

그리고 자기의 책입하에서 소관사무를 처리한다. 언방장관간에 의견

의 차이가 생긴 겅우에는 언%정부가 이를 결정한다. 연방수상온

연방정부가 의겯하고 언방대통렁이 y인한 직무규칙에 따라 사무를

치리 한다.

第65a條(兵/]어1 對한 統象1]權) 인방국방장관은 병력에 대한 띵령권파

지휘권을 가진다.

第66條(纖職의 禁1h 언빅-수상과 연방장관은 다른 유骨직이나 영업 및

직업에 종사할 수 飢으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이사나

언방하원의 동의飢이 기업의 감사가 될 수 없다.

第57條(建設的 不信任決議) m언빙-하원은 그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후임자를 선출하고 연빙-대통령에게 인방수상의 해임을 요구하는 방법

으로만 연방수싱-에 데한 불신임을 표명 할 수 있다. 언방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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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구를 수락하여야 하며 선출된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 像불신임의 발의와 후임자 선거왁의 사이에는 48시간의 여유가 있

어야 한다.

第68條(信任聞題와 聯邦1院의 解歡) T신임을 요구하는 연방수상의 발

의가 연방하원 의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 연방대통

弔은 연방수상의 건의에 따라 21일내에 연방하원을 해산할 수 있

다. 이 연방하원 해산권은 연방하원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다른

연방수상을 선출하는 즉시 소멸한다.

像신임요구의 발의와 투표 사이에는 48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第69條(聯邦首相의 職務代罷와 首相과 료官의 표期線了) T연방수상은

1명의 연방장관을 그의 리무대리로 임명한다.

像연방수상이나 연방장콴의 임기는 새로운 연방하원의 집회와 동시에

종료하며 연방장관의 임기는 연방수상의 임기가 모든 기타의 사유로

끝나게 된 때에 종료한다.
i

卷연방수상은 연방대통령의 요구로, 연방장관은 연방대통령이나 수상

의 요구로 후임자가 임명틸 때까지 그 사무를 계속한다.

籍 7 繼 s 歸 訓 효 춘

第70條(聯邦 및 州의 쇼法) 1각 주는 기본법이 입법권을 연방에 부
된

여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입법권을 가진다.

像연방과 주간 관할권의 한계는 그 배타적 인 입법과 졍 합적인 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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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판하03 -d-정한 
본 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어 정하이 진다.

第71條(聯邦의 排他的 쇼法-W極規走) 언일-의 배타직 입법사힝·에 대헤

서 언방법骨에서 멍문으로 위 임 된 경 우에 한하여 각 주는 위임 법위

내에서 입범권을 가진다-

第72條(聯邦의 競合的 효法-槪掘規定) 1경합적 입법사항에 대하이 언

방이 입1但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각 주는 그 暑헹사의 법

위네에서 입1첩권을 가진다-

借경省·키 입법영역에서 다읕 각호의 사유로 언방법률의 규정이 펄요

한 경우에 연방이 입법권을 가진다.

1. 개게의 주입법으로는 유효하게 규제될 수 없을 때

2. 사항을 주법률로써 규제하는 깃이 다른 주의 이 익을 또는 전체

주의 이 익을 침해 할 우리가 있을 때

3. 볍적 · 징제적 통일을 -7지하기 우f하여, 트히 주의 징계를 초월

하는 셍활관게의 통일성을 유지 하기 위하여 입 법이 필요할때

第73條(聯邦의 排他劍] 쇼法喜項) 언방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어

배타 입1偏권을 가진다.

1. 외교사항 및 국방사항, 후자는 만 18세에 달한 님·자에 대한

병억 의 무와 비 전투핀에 데한 뵤호-趾 포 힘한다.

2. 언빙'에서의 국직
된

3. 이전의 자유, 여권제도, 입국 및 출국 그리고 11죄인의 인도

4. 통화x]]도, 화퍼f제도 및 조페제도, 도향형 또는 시간3-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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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AlY%q y%l-7T역4 통일, 통상협정과 항해협정, 상품거래의

자유 7 1%Il%lw srtt Y호를 포함한 외국과의 상품見역과 지

급거래

6. 연방철도와 항공교통

7, 우편제도와 전신·전화제도

8. 연방과 연방직속기관에 곤무하는 자의 법률관게

9. 산업상의 권리보호, 저작권 및 출판권

to. 연방사법경찰관서 설치와 국제적 죄진압과 다음 각호에

한 연방과 주의 협력

a ) 사법경찰

b) 자유민주3 y]본2서4 且호, 연방 또는 주의 존 과 안전보

장(헌법보장)

c ) 폭 사용 나 것올 목적으且 하는 준 위見서 연방의

국제4 .1익을 g태骨게 하는 연방내에서의 기兄 방지

Il. 연방통계

第74條(g습a% 쇼;%事項) 다음 각호 사항은 합 사항 다.

1. 민w, 914 It i , W 구성, 판의 절차, 변호사,

공증인 및 법률상담

2. 호적제도

3. 결사권과 집회권
a

4. 외국인의 체류권과 거주권

4a. 무기 및 폭약에 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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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일문화재의 국외반풀에 대한 보호

6. 망명자와 피추빙-자에 판한 사항

7. 공공복지사업

8. 주에서의 국적

9. 전쟁재해와 복구

10. 전상자와 전몰자 유가족의 y앙, 포로에 대한 부조

IOe,. 전믈자 묘지와 전젱회생자 및 폭력에 의한 회 자 묘m지

11. 경제(광업, 공업, 동력산업, 수공업, 영입, 싱-업, 은행제도, 주식

제도, 사법상의 보험제도)에 관한 법

lla. 평촤적 목적울 위한 611에너지의 AA산, 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이에너지의 유리와 전리방사선으로부티 야기되는 위 험의

방지, 빙-사능물짇의 제기

12. 영업체제, 노동보호와 긱입소개를 포힘하는 노동법, 싣업보힘올

포함하는 사회보험

13. 려업훈런 지원규정가 학술직 인구의 촉진

14. 제73조와 제74조에 규정된 사힝-의 범위네에서 행하는 공용징수

법

15. 토지, 천연자원, 셍산수단의 공유제산 또는 다른 헝태의 공동관

리경제로의 전환

16. 렵제적 省력의 남용방지

17, 농업과 임업상p )W산의 촉진, 식 량의 확보, 농입과 임업싱-4 셍산

물의 수입과 수출, 원양어업파 인해어업 및 언안보호

la- 부동산거 레, 토지권파 농지 입대차제도, 주택제도, 이민제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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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턱제도

19. 사람과 가축에 공히 위험성이 있고 전염성이 있는 질병에 대

한 조치, 의술 및 기타의 치료업과 의료품업에 대한 허가, 약

품, 약재, 마취제 및 극약의 거래

19a. 병원의 경제적 보증과 병원관리규칙의 규제

20. 식료품, 기호품, 생활필수품, 사료, 농업상 및 임업상의 종자와

종자 거래의 보호 그리고 수목과 식물의 병해에 대한 보호

인. 원양과 연해항해, 항로표지, 내국항행, 기상업무, 해양항로와 일

반교통에 이용되는 국내수로

22. 도로교통, 자동차제도 및 원거리수송용 국도의 전설과 유지

23. 연방省도, 산악省도 이외의 철도

第74a條(公觀 의 給薦에 관한 競合立法權) T제73조 제8호에 따라 연

방이 배타적 입법권을 갖지 2는 한 경합적 입법은 공법상의 복무

및 충성관계에 있는 공무원의 급료와 부양에도 미친다.

卷제1항에 의한 연방법률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한다.

卷제73조 제8호에 의한 연방법률도 그 것이 공무원의 평가를 포함하

여 그 급료 및 부양의 구조 또는 사정에 관하여 제1항에 의한

연방법률과 다른 기준 또는 최소·최대액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연

방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m제1항과 제2항은 주판사의 급료와 부양에 준용된다. 제3항은 제98

조 제1항에 의한 볍률에 준용된다.

第75條(W邦의 槪極規定 制定事項) 연방은 제72조의 요건이 구비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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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개월7정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L 제74a조가 다吾 것을 규정 하고 있지 않는 한 주·시 · 읍·먼 및

그 밤의 공1섭 인의 공무에 종사하는 자의 법률관계

la. 데학제도의 월반윈치

2. 신문과 영촤의 일반적 111률관게

3. 수唱제도, 자연의 보호 및 풍경의 관리

4. 토지분배, 국토계획(Raumordnung> 및 물의 관리

5. 둥록파 신분중명시제도

第76條(法律案 提出) 1법를안은 언방정7, 인방하원 의원 또는 언방상

원에 의하이 연방하원에 제출된다.

卷언방정부의 단]骨안은 민저 인방상윈에 제출된다. 인방상원은 3주내

에 그 빔률안에 대하이 의견을 제출할 권한을 닷는다. 언방정부가

언방상원에 제출할 때, 특省히 견급을 요한다는 표시를 한 법률안

은 언방상원의 의건제출이 飢는 겅우에도 3주내에 언방하원에 제출

할 수 있다. 연빙-정부는 언방상원의 의견제출이 있으면 지체없이

그첫을 인빙'하원에 제출하이이· 한다.

%인방싱-원의 법륩안은 3개월 이내애 인방정부애 의하여 인방하원에

제출되이이· 한다. 인1정부는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第77條(法律制定 節次) (i)인빙-법률E 언방하원에서 의 결된다. 언빙-1%를은

의결후 지 체없이 언방하원 의장에 의 하이 인닝-상원에 송부되어야 한

다.

卷인방상원은 송부된 법률안을 수리한 후 2주 네에 의안의 합동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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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위하여 연방양원 의원들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위원회의 구성과 절차는 연방하원이 의결하고 연방싱-

원이 동의하는 의사규칙으로 정한다. 이 위원회에 파견된 연방상원

의원은 지시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어떤 법률이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연방하원과 연방정부도 그 소집을 요구할 수 있
T

다. 그 위원회가 의결퇸 법률의 변격을 요구하면 연방하원은 재의

결하여야 한다.

卷법률이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방상원은

전항의 졀차가 종료되면 연방하원이 의결한 법률에 대하여 2주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 이의 제출기간은 전항 후단의 경우에

는 연방하원의 재의결시부터 기산하여, 그밖의 경우에는 
'

전항에서

규정된 위원회에서의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보고한 때부터 기산한다.

m그 이의가 연방상원의 투표의 과반수로서 의결된 경우에도 연방하

원 의원 과반수의 의결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그 이의가 연방

상원의 투표의 3분의2 이상의 다수로써 의결된 경우에는 연방하원

이 이를 각하하기 위하여서는 3분의2 이상의 다수표를 요하며 이

는 적어도 의원의 과반수이어야 한다.

제78條(聯邦法律의 或立要件) 연방하원이 의결한 법률은 연방상원이 동

의하고 제77조 제2항에 의한 제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제77조 제3

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이의를 철회하는
w

경우 또는 그 이의가 연방하원에 의하여 각하되는 경우에 성 립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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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9飾(基本法의 收正) 1기본범은 그의 원문을 명시적으로 변경 또는

보완하는 법를에 의하여서만 이暑 정할 수 있다. 평촤규헙, 평화

규정의 준비 또는 점령에 관한 넙질서의 폐지를 목적으로 하거나

연방공화9]-의 국방에 도웁이 묄 것을 규정한 국제조약에 관하여 그

조 약의 체결과 받효가 기본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해명하기

위하여는 그 해런 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볍의 원문의 보완으로시

충분하다.

卷이러한 게정 법를은 언방하원 의원의 a분의2 이상과 연방상원 투

표의 3분의2 이싱-의 동의릅 요한다.

卷언방이 주로 구성되었다는 것, 입법에 있어서의 주의 기본적인

참여 및 제1조와 제20조에 규정핀 원칙에 저촉되는 기본법의 게정

은 허용되지 아너한다.

第80條(法規命令의 制定) 1인방정7, 연빙-장관 또는 주정부는 법률에

의하여 법규 렁울 제정할 수 있다. 이 젼우에 위임된 권한의 내

용, 목직 및 범위는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 그 겨럴에는 냅적근

거가 명시되어야 한다. 법률로씨 위임된 귄한이 재위임필 수 있다

고 규정한 毛우에는 그 제위임에 대하어는 W규명링이 필요하다.

%연방법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언방철도, 우편.전신시설 이용

에 관한 우1칙피. 요금 그 리 고 실도의 긴설파 운영 에 관하어 옌방정

부나 연방징-관이 법규떵령을 발하는 ·겅우에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

요로 한다. 언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인방법률 또는 언방의 위임

에 의하거나, 고유사무로시 주가 집 4히.는 인방법률에 의거하이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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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령을 발하는 겪우에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한다.

第80a條(法畿命우의 適用) 1이 기본법 또는 민간인보호를 포함하는

국방에 관한. 연방법률이 이 조의 기준에 의하여만 법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한 때에는, 그 적용은 방어전챙의 경우를 제외하고

는 연방하웬이 긴급사태의 발생을 확인한 경우 또는 그 적용에 특

별히 동의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긴급사태의 확인과 제12a조 제5항

제1단 및 제6항 제2단의 경우의 특별동의는 투표된 표의 3분의 2

의 다수를 펼요로 한다.

倦제1항에 의한 법조항에 의거한 조치는 연방하웬의 요구가 있으면

중지되어야 한다.

卷국제기구가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은 연방조약에 따라 핸한 의결을

근거로, 그 기준에 따르는 법조항의 적용은 제1항에 콴계엾이 허용

된다. 이 항에 의한 조처는 연방하원이 그 의원의 다수결로 요구

하는 때에는 중지되어야 한다.

第허條(효法的 非常察態) T저]68조의 경우에 있어서 연방하원이 해산되

지 아니한 경우에, 연방정부가 어떠한 법률안을 긴급하다고 표명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방하원이 이를 부결한 때에는 연방대통령은 연

방정부의 요구에 따라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그 법률안에 관하여 .
w

입법적 비상사태를 신언할 수 있다. 연방수상이 제68조의 제의를

어떤 법률안과 결부시臧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안이 부결된 때에도

같다.

卷입법적 비상사태가 선인된 후 연방하원이 그 법률안을 다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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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언방정부가 수락할 수 없는 안으로 통과시킨 겹우에는 연방

상원이 동의하는 범위내에서 그 1%률은 성 唱하였다고 본다. 그 법

骨안이 재의에 불이진 후 4 주네에 인방하뭔0]l 의하이 의겯되지 아

니하는 떼에도 같다.

卷연방수상의 임기중에 입넙적 비싱-사테를 최초로 선언한 후 6개월

의 기간내에는 연빙-하원에 의하이 부결된 그까의 법률안도 진2항의

규정에 따리-서 의 결될 수 있다. 그 기간이 경과한 후 동일수상의

쟤임기간 중애는 다시 7] 빔< 비상시-태吾 선언할 수 il다.

{)제2항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율에 의에서는 기본법이 개정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이 싱-4실되2-]나 정지될 수 飢다.

第82條(法律의 公布 및 劍0[]發生) 1본 기본법 규정에 따라서 성 립된

법률은 부서된 후 연방대통렁 이 관]--성하이 연빙-l%률공보에 공포한다.

빕교명렁은 이를 발하는 간칭이 작성하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인방법·趾공보에 공포한다.

@모든 범률과 법규띵 唯은 시宅임을 정하여야 한다. 그 시헹일의

-]7-정이 없는 경우에는 언방법骨공보가 발헹된 날로부터 14일후에

그 효력음 발생한다.

뿌 e a m邦旅律의 g[i7 및 m邦行蹟

第韶條디tI에 儉한 W邦法律의 執行에 關한 原肩1]) 주는 본 기본Is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연방법률을 고유사무로서 4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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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41條(州行政과 聯邦의 監督) 1각 주가 연방법률을 고 유사무로서 집

하는 毛우에는 연방법률이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주는 그의 관청조직 
' 

賀 행정절차룰 규정한다.

勒연방정부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일반행정규칙을 발할 수 있다.

卷연방정부는 각 주가 연방법률을 현행법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캄독

한다. 연방정부는 이 목적을 위하여 위원(Beauftragte)을 주의 최고

관弔에 파견할 수 있다. 또 최고콴헝의 동의를 얻어 그 하급관청

에도 위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최고관청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
w

우에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파견할 수 있다.

卷연방정부가 각 주에 있어서 연방법률의 집행에 관하여 연방정부가

확인한' 홈궐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연방상원은 연방정부 또

는 주의 요구가 있으면 그 주가 법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를 결정

한4 연방상원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에 의하여 모든 연

방법骨을 집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우에 개별적인 지시를 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전다. 그 지시는 연방정부가 사정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외에는 주상급관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第85條(聯邦의 勸任에 의한 처ii政) 1각 주가 연방의 위 임에 의하여

연방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연방법률이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관청의 조직은 주의 사무이다.

恭연방정부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일반행정규칙을 발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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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방정부는 정식공무원 및 고용원의 통일적인 훈련을 규정할

수 있다. 중급관청의 장은 언방정부와 의하여 임명되어야 한다.

卷주관청은 연방최고 판할괄청의 지시에 복骨한다. 그 지시는 연방

정부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럽우외에는 주최고관청에 대하여 헹하여

져야 한다. 그 지시의 짐헹은 주최고관청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

다.

1언방의 감독은 4 헹의 함빕성파 합목적성에까지 미친다. 이 목적

合 위하이 보고와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머 또한 모든 관

칭에 위원을 파견할 수 있다.

第8S條(聯邦의 固有行政) 연빌-이 인방고유헹정에 의하여 또는 인방직속

기관 또는 엉조骨에 의히5 Id률을 집헹하는 절우에는, 법률에 특

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언t-g-정부가 일반헹정-x 을 발한다. 인밤·정무

는 1려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관칭의 조직을 규제한다.

第87條(聯邦固有 i政의 對象) %)외교사무, 연%s·재7헹정, 언방철도, 언방

우편,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언방수로와 해운의 헹정은 언방고유헹

청으로 연방의 하부헹정 기구가 헹한다. 인빙-국경수비관청, 경 曾상의

정보 및 통신기 기와 사11]겅찬 대한 중앙관칭, 헌법수호를 위하어

그.리고 폭력 헹사나 깃을 목적으로 하는 준비 헹위에 의하이 독일인

방공촤국의 외교상의 권익을 위데롭게 하는 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어
5

종거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중앙관칭은 연빙·법률에 의하이 설치될 수

있다-

@관管영억이 1 개주 이상인 사회뵤험담당자는 언빙-리속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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倦그 밖에 연방이 입법권을 가지는 사항에 대하여 독팁된 연방상급

관청과 새로운 연방직속기관 및 영조물을 연방법률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연방이 입법권을 가지는 영역에서 연방에 새로운 잎무가

발생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방상원의 동의와 연방하毛

의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연방고유의 중급 및 하급 관청을 설

치할 수 있다. 
'

제87a條(軍隊의 編成과 A$l) W연방은 방어를 목적으로 군대를 편성

한다. 군대의 병력수와 그 조 직의 대강은 예산안에 따른다.

卷방어의 목적 이외에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경우는 이 기본법에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卷군대는 방어전쟁 및 긴급사태의 경우에 그 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민간인과 민간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정리의 임무를 담당할 권한을 가진다. 그밖에 방어전쟁과 긴급

사태의 경우에는 경찰상의 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인과 민간재

산의 보호가 군대에 이양될 수 있다. 이 경우 군대는 관할관청과

협력하여야 한다.

1연방과 주의 존립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짇서를 위협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방정부는 제91조 제2항의 요건이 존재하고 경 찰

력과 연방국경수비대만으로 불충분한 경우에 민간인과 민간재산을 보

호하고 조직된 군사적 무장폭도들을 진압하는 경찰과 연방국경수비대
a

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 군대의 동원은 연방

하원이나 연방상원의 요구가 있으뎐 중지로1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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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b條(W邦 單흡ii政) 1연방의 군사행정은 언방고유의 헹정으로서

하급행정기괄이 수宅한다. 연방의 군사행헌은 군대의 인사제도에 관

한 임무와 펄수물자를 직접조달하는 임무를 수헹한다. 부상자의 부

조와 긴축공사에 관한 임무는 언방싱-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에

의하어서만 언방의 군사뱅정으로 위임뇔 수 있다. 법률이 인방군사

행정에 제3자의 권리릅 침해할 권한울 위 임하는 경우에는 연방상원

의 동의를 얻어야 한 . 9, 인사제도에 관한 1일률은 그러하지 아

니하다.

卷전항의 립우 이피에 징병사무와 비전투원의 보호를 포함하는 방어

관한 연방빕骨은 언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전부 또는 릴부가 연

빙'고유 헹정사항이나 언방의 하부헹정기)f이나 인방의 위 임에 의해

각 주에 의하여 집헹된다는 젓을 고정할 수 있다. 이 리한 법률이

연방의 위 임에 의하여 각 주를 통하이 부분적으로 집행될 때에는

그 빕률은 인방상원의 동의률 얻이 인방졍)(와 언빙-최고관할 관칭이

제85조에 의하이 깆는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1-y상급관청에

위 임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이 겅우 이둘 판칭이 제85조

제2항 제1단에 따라 일반햄정규칙을 빌함에 있어서 인방상원의 동

의를 요하지 아니 한다고 -)i-정될 수 있다.

第87o條(核에너지 行政) 제74조 제11a호에 의거하이 제정되는 111률은

언寺상원의 동의를 얻이, 그 법-趾이 언방의 위 임으로 7에 의하여

집헹된다고 규정할 수 있1

PB7d條(航空輸送 7政) 03항e수송행징은 연씩-고유행정으로 처리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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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연방상원의 동의를 팰요로 하는 연방법률에 의하여 항공수송행정업

무는 주에 위임될 수 있다.

歸88條(聯邦銀 6) 연방은 연방은행으로서 본위화폐 및 지폐발행은행을

浮.

第89條(聯邦의 zk路) T연방은 종래 제국수로의 소유자이다.

@연방은 자기의 관청을 통하여 연방의 수로를 관리한다. 연방은

한 주의 영역을 범는 내국수운에 콴한 국제적 업무와 법률에 의하

여 연방에 위탁된 해운업무를 수행한다. 연방은 연방수로가 한 주

의 영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주의 요구가 있으면 그 관리

를 그 주에 위임할 수 있다. 어떠한 수로가 수개의 주의 영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연방은 관계되는 제 주가 추천하는 주에 그 관리

를 위임할 수 있다.

卷수로를 수리하고 신설하는 때에는 각주와 협의하여 그 토지경작자

및 수리상의 요구가 충족되어야 한다.

第80條(聯邦의 陸鷗) 1연방은 종래 제국고속도로 및 제국육로의 소유

자이다.

卷주 또는 주법에 의하역 권한을 가지는 자치단체는 연방자동차도로

와 기타의 원거리수송용 연방육로를 연방의 위임에 의하여 관리한

다. 
-

된

倦연방은 주의 요구가 있으省 연방자동차도로와 기타의 원거리수송용

육로를 해당주의 영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방고유행정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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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할 수 있다.

第91條( 벼의 非常導態) 1언방이나 주의 존립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

서에 대한 졀박한 위 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늠 다른 주들의 경 찰

력 및 다른 헹정관청과 연방국경수비 대의 병 력과 시섣을 요청할 수

있다.

像위험에 직면하여 있는 주가 수스로 위험방지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인방정부는 그 주의 경 찰과 다른 주의 격 찰력을

스스로 지휘하고 언빙·국경수비래의 빙 력을 투입할 수 있다. 그 명

령은 위힘이 제거퇸 후 연방상쉰의 요구가 있을 떼애는 반드시 해

제되어야 한다. 위'헙이 1 개주 이상에 미치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진압을 위하어 꾈요한 경7. 연빙-정부는 주정부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다. 제1단파 제2탄은 이에 매당되지 아니한다.

篇 ea 擊 共 聞 擊 廳

第97a條(共問事務에 있어서 聯邦의 協71) 1언방은 다음파 같은 분야

애서 그 업무가 전체의 이익을 위 한 것이고, 언방의 협럭이 생활

관게의 게선에 펄요한 경우에 주와 힙럭한다.

l. 대학빙원을 포함한 대 학의 확장과 신축

2. 지 역경제구조의 게선

3. 농업구조외- 언안보호의 게선

卷공동시·무는 연방상원의 동의률 임은 언빙-법롤로 싱-세히 규정된다.

그 법률은 공동사무 수헹을 위한 일반원칙을 포합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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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동 법를은 일반적 총괄계획을 위한 절차와 조 치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佛연방은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 각 주의 비용의 반을 부

담한다. 제1항 제3힝의 경우에 있어서는 연방은 최소한 그 비용의

반을 부담한다. 비용분배는 모튼 주에 있어서 통일적으로 책정되어

야 한다. 상세한 것은 법률로 정한다. 그 자금의 조달은 연방과'

주의 예산안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卷연방정부와 연방상원은 공동사무의 집행에 관한 요구에 대하여 보

고 를 받아야 한다.

第91b條(敎育과 爾究計劃에 있어서 聯邦과 때의 篇11) 연방과 주는

협정에 의거하여 교 육계획과 초지역적인 학문적 연구의 시설과 계획

의 촉진에 협력할 수 있다. 비용부담은 협정으로 정한다.

第 9 호 聰 춘

第92條(法院組織) 사법권은 법관에게 부여된다. 사범권은 연방헌법재판

소, 본 기본법에 규정된 연방재판소 및 각 주의 재판소에 의하여

행사된다.

第95條(聯邦憲法裁判新의 權讚) m연방헌법재판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재판한다.
된

l. 연방최고기관의 권리, 업무의 벌위 또는 기본법이나 연방최고기

괄의 직무규칙에 의하여 고 유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기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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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자의 권리 . 의무의 법위에 관한 소송에서의 기본법의 해석

2. 연빙-정부, 주정부 또는 언방하원 의원 3분의1 이상치 요구가

있을 때, 언방거이나 주기이 기본법에 형식적 · 실짇 으로 합치하

는가의 문제와 주법이 인방법에 합치하는가에 대한 의견의 상위

및 의문

a. 특히 연방법이 주에 의해 집헹되는 진우와 언방이 감독권을 헹

사하는 직 우에, 언방과 주의 권리업무에 관하여 의건이 상치한

때.

4. 연방과 주간, 주 상호간 또는 한 7 내부의 공법상 쟁송에

대한 다론 소송방법이 없을 떼

4a. 공권럭에 의하어 그 기본권 또는 제20조 4항, 제33조, 제38

조 , 제101조, 제103조 및 제104조에 규정된 권리가 %해되短다

는 이유로 제기되는 힌1個소원

4b. 제23조의 자치헹정권이 법률얘 의하어 리해되있거나 주현법 재관

소에 소윈이 제기될 수 없는 징우로시 주1個骨에 의하여 41해되

였음을 이유로 지빌-자치제와 그 인省·이 제기하는 힌법소원

5. 기타 본 기본법에 -a-정된 때

借언방헌닙재판소는 인(g-빕률이 규정하논 사항을 관할한다.

第94條(聯邦憲法裁우]新의 W威> t연빙-힌11]재판소는 인띵·법괍 및 그 뷔4의
a

구싱원으로 구성 한다. 연방힌법재판소의 구성원은 연벙-하원과 인방상

원에 의하어 반수씩 선출된다. 그 구성원은 인방하윈, 연방상원, 인

방정부 및 그애 상응하는 주 기관에 소속될 수 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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勒연방법률은 연방省법재판소의 조직과 절차를 규정하며 또한 그의

판결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격우를 규정한다. 연방법률은 힌법소

원에 대하여 사전적 소송수단의 완료를 그 전제로 할 수 있고,
w

특별한 수리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第95條(W邦最高裁윕]新) 1일반 민·형사, 행정, 재정, 노동 및 사회분야

에 대한 최고재판소로서 연방최고재판소, 연방행정재판소, 연방재정재

판소, 연방노동재판소 및 연방사회재판소를 설치한다.

像상기 재판소의 법관의 임명에 대하여는 각 해당분야를 관할하는

연방장관이 각 해당분야를 관할하는 주장관과 연방하원에 의하여 선

출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법관선임위원회와 공동으로 결정한

다.

卷재판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항에서 열거된 재판소의 힙

동심의회가 설치된다. 상세한 것은 법를로 정한다.

第95條(聯邦裁興所) 1연방은 영업상의 권리보호사건을 위하여 연방재판

소를 설치할 수 있다.

9연방은 연방재판소로서 군인을 위한 군형사재판소를 설치할 수 있

다. 군형사재판소는 방어전쟁의 경우와 외국에 파견되거나 군함에

승선한 군인에 대하여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세한 것은

법률로 정한다. 군형사재판소는 연방법무장관의 관할에 속한다. 군형

사재판소의 전임판사는 판사의 자격을 갖추어약 한다.

卷제1항과 제2항에 열거된 재판소에 대한 최고재판소는 연방최고재

판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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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연방은 언방과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있는 자들에 대한 징계절차와

소청절차를 제관하기 위 한 연방재판소를 실치할 수 있다.

恭제26조 제1항과 국가안전보장의 형사헐차에 대하이, 언방볍를은 연

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주제판소가 언빙-의 제판권을 사한다고 그정

할 수 있다.

第97條(法官의 獨立) 1뱁관은 독립이머 법률에만 복종한다.

卷전임으로 정식 임명된 법관은 판걷이나 법률이 정하는 사유 및

형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임기 만료전에 헤

직되거나 영속적 또는 일시직으로 정 직되거나 타직으로 전입되거나

퇴 임되지 아니한다. 종신직판사의 정넌은 법률로 정 할 수 있다. 제

판소의 조 리과 관할구억의 번경 애 의 히.이 보1관은 다른 제판소로 전

보되2-]나 뢰 직된 수 있다. 단, 봉급의 전엑을 지급하여이· 한다.

第98條(풍官의 法的 地位) &)언방t 관의 %A]적 지위는 특1된한 언방법률

로 정한다.

卷연방법관이 직무상 또는 lAL외에서 기본헙의 원칙이나 주의 헌법

적 질서를 위반한 경우애 언방헌It제픈1·소는 인방하원의 요구가 있으

떤 3분의2의 다수로씨 그 볍관의 전리이니- 퇴임을 멍할 수 있다.

고의적으로 위 반한 겅우에는 파면을 펑 할 수 있다.

卷주법관의 법적 지 위는 특벌한 주1$률로 정한다. 연빙-은 제74조

제4항에 다른 2정이 없는 한, 이에 관한 개꽐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m각 주는 주법관을 임용할 떼에 언방법무부장관이 주법관선임위원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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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卷각 주는 주법관에 대하여 제2항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현행의 주헌법에는 저촉될 수 없다. 볍관탄핵에 관한 결정은

연방힌법재판소의 권한에 속한다.

第99조(y+1의 法的 繼爭에 대한 聯邦憲충裁윌]斯의 決定) 주법률에 의하

여 연방헌법재판소에 할당될 수 있으며, 주법 적용이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한 최종판결은 제95조 제1항에 명시된 연방최고재판소에

이관될 수 있다.

第100條(具體的 規範統制) 1재판소가 결정을 함에 있어서 용할 법

률이 위헌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판의 절차는 중지되어야

한다. 이때에 주헌법의 침해가 문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헌볍분쟁

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주재판소의 결정이 있어야 하며, 기본법의

칩해가 문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방헌볍재판소의 결정이 있어야 한

다. 주법에 의한 기본법의 침해와 주법과 연방법과의 불일치의 경

우에도 같다.

卷어떠한 법적 분쟁에서, 국제법의 어떤 규정이 연방법의 일부를

이루는지의 여부와 그 규정이 개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권리의무를

발생하게 하는지 (제25조>의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 해당재판소는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하여야 한다.

卷주힌법재판소가 기본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연방헌법재판소나 다른

주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 우에, 그 주헌법재판

소는 연방省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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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1條(特된]裁判新의 禁쇼) (D특별제판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누구든

지 법률에 정하는 법판의 제판을 반을 권리를 박管당하지 아니한

다.

卷특벌사항에 관한 재판소는 딜i-趾에 의하어서만 설치된 수 있다.

第102條(死刑의 鑛10 사헝은 骨지된다.

第10a條(제旅과 )fl]事訴訟에 있어서의 보本權) T누구든지 법징에서 법

률상의 빙-칭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恭모든 宅위는 그 행위 이전에 업률상 가빈성이 규정된 경우에 한

하어 처빌된다.

卷누구든지 동일한 弔위로 인하여 일省·헝W에 의거하여 거骨 처벌되

지 아니한다.

第104條(自由側奪의 경무 權41]保障) (D인신의 자유는 법률애 의해서

그리고 그 W률에 규정된 형식에 의 헤서만 제한할 수 있다. 구굼

된 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되어서는 아니된다.

卷자유박딛의 히용과 게속은 텁 관만이 절정할 수 있다. 16관의 명

렁에 의하지 않고 지-유가 박발된 모든 린우애는 지체없이 법관의

결정을 구511야 한다. 경 찰·은 체포된 자를 익일의 자정이 7]도록

구류하여서는 아니된다. 상세한 짓은 법-野旦 정한디-.

卷범죄헹위의 휘의 떼문에 일시적으로 체포퇸 자는 늦어도 체포된

익 일중으로 뱁판에 인도되이야 하며 법관은 체포의 이유暑 알리고

신문하며 또한 이의신청의 기최·趾 주어야 한다. 법관은 지체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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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를 부기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卽자유박탈의 명령 또는 계속에 관한 법관의 모든 곁정은 지체엾이

구류된 자의 가족이나 그 자의 의뢰인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w

篇 10 輩 歸 g

第104a條(支出負擔, w邦의 財政補助) 1연방과 주는 이 기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자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주가 연방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은 연

방이 부담한다.

卷금전지출을 숭인하고 주에 의하여 집행되는 연방법를은 금전지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방이 부담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법률이 그

지骨금의 2분의1 이상을 연방이 부담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은 연방의 위임에 따라 집행된다. 법률이 그 지출금의 4분의

1 이상을 주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1연방은 전체의 경제적 균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연방

영역내에서 여 러가지 경제력의 조정을 위하여 또는 경제발전의 촉진

을 위하여, 펼요한 주와 시 · 읍·뎐(시 · 읍·면연합)의 특별히 중요한

출자에 대하여 각 주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상세한 젓, 특히

개발을 위한 출자의 방법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에
a

의하여 정하여지거나 연방예산법률에 의거한 행정협정으로 이루어잔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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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빙-과 주는 자기의 관청에서 빌생하는 헹정지출을 부담하며, 합

법적인 헹정에 대하여늠 상호간의 일정한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

다. 싱-세한 것은 연방상원의 동의릅 요하는 연방펍暑로 정한다.

第105條(財政立法權) T언방은 3세 및 제정전메에 관한 배타적 입1%

권을 갛는다.

卷연방은 그까의 조 세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에 귀속하岳가,

제72조 제2항의 존제가 전제되는 Iq]에는 그 조 세에 관하이 겅 합적

입법권을 갖는다.

卷 a. 주는 지방소비세 및 물품세에 대하어 입법권을 갖는다. 단,

언방기률에 규정된 조세와 동종의 깃이 되어시는 아니된다.

卷조세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 또는 시 ‥ 떤(시·各·면연합)에

귀속히·는 조세에 관한 연방법률은 언방상원의 동의를 요한다.

第108條(租稅收益과 그 配分) (Bll정전매의 수익과 다음 갹호 조세의

수입은 언방에 귀속한다.

1. 관세

2. 소비세 단, 제2항에 의하여 각 주에, 제3힝·에 의하여 언빙-파

주에, 제6항에 의하여 시 · 各·띤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럽우에 한

한다.

3. 도로운송세

4. 제산거 레세, 보험세 빛 어음세

5. 1최에 한하어 부파되는 자본과세와 부답을 조정하기 위탄 조 정

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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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보완과세

7. 유럽공동체의 범위내에서 과세

卷다음 각호의 조세의 수입은 주에 귀속한다.

1. 재산세

2. 상속세

3. 자동차세

4. 통행세 단, 제1항에 의하여 연방에, 제3항에 의하여 연방과 주

에 귀속되지 않는 통행세

5. 맥주세

6. 도박장의 과세

卷소득세, 법인세 및 매상세의 수입은, 제5함에 의하여 소득세의

수입이 지방자치단체에 배당되지 아니하는 때에 연방과 주에 공동으

로 귀속퇸다(지방세). 소득세와 법인세의 수입온 연방과 주에 각각

반씩 배당된다. 매상세에 관한 연방과 주의 배분은 연방상원의 동

의를 얻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그 졍우 다음의 毛칙에 따론다.

1. 연방과 주는 통상수입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공평

한 청구권을 갖는다. 그 경우 지출의 범위는 연도별 재정계획

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연방과 주의 충당청구는 공정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납세의무자의

초과부담이 회피되고, 연방지역에서의 생활상태의 균형이 보장되

도록 순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m연방과 주에 대한 매상세의 분배는 연방과 주의 수입과 지출이

근본적으로 변경될 때에도 새로 정하여야 한다. 연방법률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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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추가지출을 부담하거나 수입이 삭감되는 경우에는, 주의 초과

부담이 단기간일 때는 인빙·싱·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빕률에 의하여

그 초과부담을 인방의 재정배당금으로 조정 할 수 있다. 이 재정배

당금의 산정을 위한 원칙과 그 주에 대한 분베의 원칙은 법률로

정한다.

6지방자치단체는 주로부터 주민의 소득세 납부를 근거로 지방자치단

체에 납부되어야 할 소득세의 수입에서 배당을 받는다. 싱-세한 젓

은 인방상뭔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71률로 힙한다. 동 법률은 지방

자치단체가 도1 지분애 관한 징수율 정하도록 힐 수 있다.

2대물세와 지1-s-소비세 및 물품세는 지 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지방

자치단체는 법률지 범위네에서 내뮬세의 징수을을 정할 진한을 가진

다. 주네에 지방자치단체가 엾는 겸우에는 대물세, 지방소비세 및

꿀骨세의 수오]은 주에 귀속한다. 인방파 주는 배당액에 따라 엉업

세의 수입에 첩-여曾 수 있다. 배딤'엑에 데한 상세한 첫은 연방상

원의 동의·趾 필요로 하는 인방빕롤로 정한다. 주입범의 기준에 따

라 대물세와 지1%-자치단체의 소득세 수입지분이 배당엑의 산정기준이

될 수 있다.

3지방세의 총수입에 대한 주의 베분엑 중, 주입법요로 정하는 벡

분비 만큼은 모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연힙-o]] 귀속한다,

그 Al-[애 주오]꺼은 주세의 수입의 지 방자치단체(지1·y자치단체언헙-)애의

귀속 여부와 정도暑 정한다.

卷있방이 개개의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인합)에 직접적으

로 초과지출 또는 수입답족(흑省부답)의 윈인이 되는 특별한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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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에 두게 할 때에는, 연

밤은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에 이 특별부담이 기대

펼 수 엾는 경우와 기대될 수 엾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정을 한

다.

卷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의 수입과 지출도 이 조에서의 주의

第707條(財政謂효) t주의 세수입과 소득세 · 볍인세 수입에 대한 주에의

배당액은, 그것이 그 지역의 재무관청에 의하여 징수되는 한도에서

각 주에 귀속한다(지역적 수입). 법인세와 근로소득세에 관한 지역

적 수입의 한도와 종류 및 그 배분범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연

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매상세의 세수입에 대

한 주의 배당액은 그 주민수에 비례하여 각 주에 귀속한다. 주배

당액의 일부, 최고 1,ooo분의 1끼-지를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에 의하여 주세, 소득세 項 법인세로부터의 그 주민당 조

세수입이 다른 주의 평균수입 이하인 주에 대하여는 보충배당으로

할 수 있다.

卷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에 의하여 주의 상이한 재정력

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

체(지방자치단체연합)의 재정력 몇 재정수요가 고려되어야 한다. 보

조를 받을 수 있는 주의 조 정청구권의 요건, 보조업무가 있는 주
된

의 조정업무에 대한 요건 및 조정급부액의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이 법를에는 연방이 급부능력이 약한 주의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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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당하기 위하여 연방의 제원으로부터 교부금을 지급(뵤온배당>한다는

것도 규정 할 수 있다.

第10B條(財觀管題) T관세, 제진전매, 언방법률로 규정된 수입매상세릍

포함하는 소비세 빛 유唱공동체와 관련된 과세는 언방재무관청이 관

리한다. 이 x)1무관청의 조직과 이 관청에 의하여 적용될 짇차는

인방법률로 정한다. 중급관칭의 장은 주정부와 협의하여 임명 한다.

卷그밀-의 조세는 주재무관칭이 관리한다. 그 관청의 조직 및 공무

원의 통일적 양성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언방법률로 정한다.

倦주재무관칭이 조세를 관리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연방

의 수입이 되는 경우에는 주 무관칭은 인방의 위 임에 따라 헹동한

다. 제85조 제3等과 제4항은 인빙- 무관칭이 연방정부를 대리하는

정도에 비 레하이 적용된다.
w

m연빙-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언방법률에 의하여 조세관리에 y],어서

조세1씹의 집헴이 힌저히 개선되거나 정 이해짇 7 있는 법위내에서

연빙-제7관칭파 주제무관칠의 힙럭이 구r정될 수 있고, 제1힝·에 해당

하는 조세에 대하어는 주제7관칭의 관리가, 그밖의 조세에 관하어

는 언빙-제平괸청의 관리가 -v-정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담

체연힘·>에만 귀속되는 조세에 대하이는 주제平관청의 진한 속하는

주에 한 핀-리 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 벵·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 ]-)

에 위임될 수 있다.

卷연방제무관청에 의하여 적용되는 절차는 인방법률로 징한다. 주재

무관청에 의하이, 제4항 제2단의 경우에는 지 벵-자치딘 (지 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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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에 의하여 적용되는 절차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은 연방법률

로 정한다.

卷재무재판권은 연방법률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7연방정부는 일반콴리규칙을 규정할 수 있고, 조세관리가 주재무관

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연합)를 구속하는 경우에는 연방

상원의 동의를 요한다.
'

第109條(聯邦과 허의 豫算管理) 1연방과 주는 각자의 예산관리에 있

어서 자주적이고 상호독립적이다.

· 卷연방과 주는 각자의 예산관리에 있어서 전체경제적 균형을 고려하

여야 한다.

卷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에 의하여 연방과 주에 공동으

로 적용되는 재정법과 경기에 상응한 예산관리 및 수년에 걸친 재

정계획에 관한 원칙을 제시할 수 있다.

卷전체경제적 균형의 흔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

하는 연방법률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명령을 발할 수 있

다.

1. 지역단체와 목적단체에 대한 여신의 최고액, 조건 및 기한

2. 독일연방은행에 의한 무이자자산을 유지하기 위한 연방과 주의

업무 (경기조정준비금>

卷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은 연방정부만이 가진다. 법규명령

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 명 령은 연방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폐지퇸다m 상세한 것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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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0條(聯邦의 豫후案) m언빙-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에산안에 펀성

되어야 한다. 언방질영기업체와 특별제산의 경우에는 도입이나 교부

만올 펑시한다. 에산안은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卷예산안은 그 연도에 따라 일회게닌도 또는 다회계닌도로 분리되어

최게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예산법으로 확정된다. 예산의 각 부분에

대하여 기간이 상이한 젓은 회게언도마다 분리되어 적용된다.

倦제2항 제1단에 의한 법를안과 에샨법률 및 산안의 게정을 위

한 법률안은 언빙-상원에 송부骨과 동시에 언빙-하원에 제출된다. 언

방상원은 6주 이내에, 게정 14률안일 경7에는 3주 이 에 그 법를

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킨리률 가진다.

m에산법骨에는 인방의 수입과 지출, 에산안에 의하여 의겯된 기간

애 괄한 조항 동이 규정되어야 한다. 예산혀률은 그 규정이 다各

예산법률의 공포와 동시애 또는 제115조에 의한 수省의 겅우에는

보다 늦게 효럭을 상싣한다고 7r-정할 수 있다.

第111條(豫후의 暈麗前의 支出) 7최개닌도가 管널' 떼까지 익넌도의

예산안이 l%률로서 확정되지 이-니한 징7에는 그 넙률이 발효할

까지 언빙-정부는 다음 각호에 필요한 모든 지출을 할 권한을 가진

다.

a ) 법暑旦서 섬치된 시선을 유지 하고 T劃 -趾로 정한 처분合 실헹하

기 위하며

b) 법적 근거가 있는 인방의 의무릅 수헹하기 위하어

c) 전년도의 예산에 의하이 이 미 승인된 벌위내에서 건축,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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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기타의 납부를 단속하거나 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보조

를 단속하기 위하여

(珍특별한 법률에 근거가 있는 조세, 공과금 및 기타의 원쳔에서

오는 수입이나 사업경 영자금적립금(Betriebsmitte1rucklag)이 전항에 의

거한 지출을 충守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방정부는 경영수행을 유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전년도예산의 최종총액의 4분의 1까지

신용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第702條(豫算趙過) 여]산초과와 예산의지출은 연방재무부장관의 동의를

요한다. 그 동의는 예견할 수 엾고 블가피한 경우에 한한다. 상세

한 것은 법를로 정한다.

第113條(支出의 增)l) m연방정부가 제안한 예산안의 지출을 중액하거

나 새로운 지출을 포함하거나 또는 예비비를 설치하는 법률은 연방

정부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수입감소를 포함하거나 장차 수입감소

를 수반하는 법률에 대하여도 같다. 연방정부는 연방하원이 그와

같은 법률의 의결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연

방정부는 6주내에 연방하원에 대하여 의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卷연방정부는 연방하원이 법률을 의결한 후 4 주 이내에 연방하원오

로 하여금 재의결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卷볍률이 제78조에 따라 성 립된 때에는 연방정부는 사전에 제1항

제3단과 제4단 또는 제2항에 의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한하여

6주 이내에 그 동의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기간이 편과한 후에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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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4W(決휴의 損/fl) m연방재무장畓은 연방정부의 책잎먼제를 위하여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에 대하여 寺수입과 총지출 및 차기회계년도의

자산과 부체에 관한 절산보고를 한다.

e그 구성원이 법관적 독립성을 갖는 인방최계깁사원은 겯산파 r-1불

어 예산집헹 및 관리의 징제성과 합1서성을 심사한다. 연방회계겁사

원은 연방정부를 제외하고w 접 인방하원과 연방상원에 매넌 보고하

여야 한다. 인방회게겁사원의 그밖의 권한은 인벵·법률로 정한다.

第115條(信用調達) 1차기회계년도에 지출될 수 신용의 허가, 보종, 저

당 또는 고(밖의 답보제공은 연방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최고액

의 수진을 필요로 한다. 신-f의 수입은, 에산안 중에서 투자를 위

하이 산정된 지출의 총액을 초고]·히-이서는 아니핀다. 전체 경제균형

의 장애를 빙·지하기 위하어만 에외가 허용毛다. 그 상세한 것은

연빙-빕률로 정한다.

卽인빙-의 별자금은 인방TAl률로 제1항에 대한 예외가 히용唱 수

있다.

縮 1 0a 擊 防 鑛 聰 爭

第115a條(防鎭戰爭의 確認) (0언신·엉익이 무력으로 침공되거나 그와 같

은 A공의 직 직 인 위 헵의 확인은 연방상윈의 동의를 얻어 인방하

원이 걸정 
'한다. 

그 확인은 인방정부의 제의로 헹하여지며 3분의 2

이상 다수의 투표에 인방하원 의원의 파반수 동의를 필요로 한다.

卷사디1가 즉긱· 인 헹동을 필요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방하원

- 118 -



r

의 적시회의가 블가능하거나 연방하원이 의결능력이 없는 격우에,

. 합동위원회는 3분의 2 이싱- 투표에, 적어도 그 구성원의 과반수로써

확인을 결정한다.

像그 확인은 제82조에 따라 연방대통령에 의하여 연방볍률공보에

공고된다. 이 공고가 적시에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공

고 한다. 사정이 허락하면 즉시 연방법률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卷연방영역이 무력으로 침공되고, 권한있는 연방기관이 즉시 제1항

제 [단에 의한 확인을 결정할 수 없는 겸우에는, 그 확인은 결정된

것으로 보고, 칩공이 개시된 시점에 공고된 것으로 본다. 연방대통

령은 사정이 허락하는 한 즉시 그 시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恭방어전쟁의 확인이 공고되고, 연방영역이 무력으로 침공된 경우

연방대통령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서 방어전쟁의 존속에 관한 국

제법상의 성명을 발표할 수 있다. 제2항의 전제하에서는 합동위원회

가 연방하원을 대신한다.

第115b條(肺驕戰爭어1 있어서 單統帥權) 방어전쟁의 공고와 더불어 군사

상의 명령권과 지휘궜은 연방수상에게 위임돤다.

第315c條(防蠶戰爭에 있어서 聯邦立法權의 擴大) 1연방은 방어전쟁을

위하여 그것이 주의 입법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도 경합적 입법

권을 가진다. 그 법률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한다.

卷방어전쟁의 . 기간중 상황이 요구하면, 방어전쟁에 대하여 연방법률도,

1. 수용의 경우에는 제14조 제3항 제2단과는 달리 보상을 잠정적으

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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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유박닫의 경우에 제104조 제2항 제3단 및 제3항 제1단파 다

론 기한온 법관이 정상시에 적용되는 기한내에 조치할 수 잇는

경우에는, 최고 4회의 연장으로 확정된 수 있다.

倦현재 직접적인 위힙이 되는 침공을 저지하기 위하며 펄요하다면

방어전毛을 위하여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은 인방법률에 의하여 제8

장, 저]Sa장 및 제10징-과는 당리 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지

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언합의 존속능력은 특히 재정적인 면에서 유

지되이야 한다.

m지11항과 제2항 제1호 의한 인방법률은 그 집헹준비를 위하어

방이전쟁 게시 이전부터 적용될 수 있다.

第115d條(緊急法律案의 處理) 1방어전젱의 경우에는 연방의 입법에 데

하이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1항 제2단과 제2항 네지 4항, 제

78조 와 제82조 지점항과는 달리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借긴급한 인방징부의 법률안은 연빙-싱-원에 제출과 동시에 연방하원에

의하어 처리되이야 한다. 인방하원과 연방상윈은 이 법률안을 즉시

공동으로 심의 한다. 연*y상원의 동의暑 요하는 경우에는 trI료로 확

정되기 위하어 인빙-상원 다수걸의 동의를 요한다. 상세한 것은 언

방하원이 의걸하고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의사-Y/-칙으로 정

한다.

倦법률의 공포에는 제1258조 3항 제2단이 준용된다.

第115e條(合問健員當의 밴位) 1방어전쟁의 경우에 합동위원회가 3분의

2이상 다수 투표와 최소한 그 구성윈의 과반수료, 연방하원이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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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개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거나 연방하원이 의결할

능력이 없읕을 확인한 경우에는. 합동위원회는 연방하원과 연방상원

의 지위를 가지며 그들의 권한을 통일적으로 행사한다.

像합동위원회가 제정한 법률로는 이 헌법을 개정하거나 그 전부 또

는 일부를 실효하게 하거나 무효하도록 할 수 飢다. 합동위원회는

제24조 제1항과 제29조에 의하여 법률을 제정할 수 엾다.

第115f條(聯邦政磨의 特別權能) T연방정부는 방어전챙의 경우에 상황이

요구하면,

L 연방전역의 연방국졉수비대를 동원할 수 있고 
.

2. 연방행정부 이외에 주정부에 대하여. 그리고 견급하다고 확정된

때에는 주관청에 대하여도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그가 정하는 주정부의 구성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像연방하원, 연방상원 및 합동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조치에 관하여

지체없이 보고를 받는다.

第175g條(防讚戰爭에있어서 聯邦憲法裁쇤]浙의 地位) 연방현법재판소와 그

법관의 기본법상의 지위와 기본뱁상의 임무의 수행은 침해되지 아니

한다. 연방헌법재판소에 관한 법률은 동 재판소의 기능유지를 위하

여 연방헌벌재판소의 해석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확정되는 격우에 한

하여 합동위원회의 법률로서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법률이 제정

되기까지는 연방헌볍재판소는 자신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펼요한 조치

를 취할 수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제2단과 제3단의 사항을 재석

법관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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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5h條(訪顧戰爭에있어서의 任期) m빙-어전쟁의 기간중에 종료하는 연

방의회 또는 주의최의 임기는 방이전젱의 종결 후 6 개월에 종료한

다. 방이전 의 기간중에 종료한 연방대통령의 임기와 그 임기전

사임으로 언방상원 의장에 의 한 대통령 권한대<의 일기는 뱅-어전쟁

종결 후 9 게월에 骨료한다. 빙-어전쟁의 기간중에 종료한 연방헌법제

판소 법관의 입기는 빙·어전잽 죵경 후 6게월에 종료한다.

6합동위원회에 의한 인빙-수상의 세로운 선홍이 필요한 떼에는, 동

위원회는 그 구성원의 파반수로 세 연방수상을 선출한다. 언방데통

럼은 管동위원회에 추천을 한다. 힙-동위원최는 그 구성원 3분의 2

의 다수로 후임자를 선출함으로써만 언일·수상에 대하며 묠신임을 표

명할 수 있다.

卷방어전 기간중의 해산은 금지된다.

第115i條(訪劉戰爭에있어서 州政府의 非常權> m해당 언방기관이 위입을

방지 하기 뮈 하여 省요한 조 치를 할 수 없고, 사태가 인빙·의 각

영억에서 즉각직, 독자적인 헹동을 볼가피하게 요구할 때에는 7정

Y 또는 그에 의 하여 지정된 관청이나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제

115f조 제1힝-에서 밀하는 조 치-趾 취할 수 있다.

$제2항에 의 한 조 치는 연빙-정부에 의하여, 그리고 주관청파 연방하

급관청에 대한 펀· 애서는 주수상에 의하여도 인제든지 중지 될 수

있다.

第1 15k條(非常玄法의 增做와 效7]期鬪) 1제115c조, 제115e조 및 제

115g조에 관한 x%1률 或 이 7률애 의거하는 법규명렁온 그 적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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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중 그와 대립되는 법을 실효케 한다. 제115c조, 저]115e조 및

제115g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기존의 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倦합동위원회가 의결한 법률과 그러한 법률에 의거하여 제정된 범규

명령은 늦어도 방어전쟁 종겯 후 6개월내에 효력을 상실한다.

卷제9la조, 제91b조, 제104a조 및 제107조와 상이한 규정을 내용흐

로 하는 법률은 방어전쟁 후의 제2차 회계연도의 종료시까지만 적

용된다. 동법률은 방어전쟁 종결 후 제Sa장과 제10장에 의한 규정

에 위임하기 위하여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은 연방법률에 의하여 개
.

정될 수 있다.

第1151條(습問橋風會의 품律의 廢1b) T연방하원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지 합동위원회의 법률을 폐지할 수 있다. 연방상원은

연방하원이 이에 관한 의결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위험방지를

위한 합동위원회 또는 연방정부의 그 밖의 조치는 연방하원과 연방상

원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폐지되어야 한다.

卷연방하원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지 연방대통령에 의하여

공고될 의 결로써 방어전쟁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연방상

원은 연방하원이 이에 관하여 결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방어전

쟁은 이를 확정할 전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그 종巷을

선언할 수 있다.

卷강화조약처]결은 연방법률로 결정한다.

- 1冠3-



T Iwl w gil編定 望 鄒結編定

r116條(獨逸)k의 t念, 國籍圈複) 뵘 기본법이 의미하는 독일인은 법

를에 명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독일국허울 가지고 있는 자나 IS37

넌 12월 31일 힌재 독일민족 속하였던 자로서 망명자나 추방된

자 또는 1의 배우자나 자손으로 인정된 자-趾 맣한다.

卷193a넌 1원 30월파 1945년 5월 8일 사이에 정치적, 인종적 또

는 종교적인 이유로 국적이 박당된 구독일인과 그 자손은 칭구에

의하여 국적을 회복管 수 있다. 이 러한 자로서 1945년 5월 8일

이후 독일 국내에 주소暑 가지고 있으며 반대의사릅 표명하지 아니

하는 자는 이적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본다.

第117條(ga條와 第11條에 對한 經過規定) T제3조 제2항에 저촉되는

법은 그것이 조정되어 기본법의 이 규정에 허합하게 될 떼까지 효

럭 이 있다. 
-c, 

1953년 3월 31일을 초과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한다.

助省제의 주택난을 고 려하여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언방법

률에 의하여 페지될 떼까지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第11B條 페지

第lIB條(亡命者와 被追放者) 삥-명자와 피추방자에 관한 사무, 특히 각

주로 그 등을 할당하는데 관하이 연방정부는 인방법률에 의한 규정이

있을 때까지 언방상원의 동의骨 얻어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때에 연방정부에는 특별한 경우에 게벌적 지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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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할 권한이 부여될 수 있다. 이 지시는 졀박한 위혐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주최고관청에 대하여 발하여져야 한다.

歸120條(A領費와 戰爭結墨 負擔) 1연방은 점령비 및 연방법률의 상

세한 규정에 따른 국내외에 있어서의 그밖의 전쟁결과 부채에 대한

지출을 부담한다. 다만 전쟁결과 부채는 연방법률이 하는 바에

의하여, 1969년 10월 1일까지는 싱-기 연방법률의 배분액에 따라서

연방 및 주가 지출을 부담한다. 연방법률에 규정되지도 않았고 아

직 규정되지도 아니 한 전쟁결과 부담에 대한 지출은 1965년 10

월 1일까지는 그 업무가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수행되어

야 할 경우, 주,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 또는 그 밖의 엽

무담당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연방은 이러한 종류의 지출의 청구

에 대하여는 이 시기 이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연방은 실업보험과 실업자구제를 포함하는 사회보험의 부담에 대한

보조를 한다. 이 항에 의하여 규정된 연방 및 주에의 전쟁결과

부채의 할당은 전쟁결과의 보상금청구에 관한 법적규제에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한다.

恭수입은 연방이 지출을 인수함과 동시에 연방에 이전된다.

第120a條(貴擔調整의 옻ii> 1부담조겄의 실행을 위한 법률은 연방상원

의 동의를 얻어 그 실행이 조정작용의 범위내에서, 일부는 연방에

의하억, 일부는 연방의 위임으로 주에 의하여 행하여전다고 규정할

수 았으며 또한 제85조에 의하여 그 범위내에서, 연방정부와 연방

최고관청에 귀속하는 권한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연방조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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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d.S6,usglei.hsamo에 위 임된다고 규정할 수 있다. 연방조정국은

2 위임된 권한을 헹사함에 있어서 언방상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

한다. 언방조정국의 지시는 긴박한 겅우를 제외하고는 주최고판청(주

조 정국)에 대하여 빌하여저야 한다.

@제a7조 제3항 제2딘·은 어기에 적옹되지 아니한다.

第121條(過宇數의 槪念) 본 기본법에서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의 의원의

과반수라 힘-은 럽률상의 의원수의 과반수를 의미한다.

第122條(玄法參翼機關의 解한) 1인방하원이 집최된 후에는 법률은 오

로지 본 기본빕에서 인정린 입법권에 의혜서만 의결된다.

卷제1항에 따라 그 들의 권한이 종료되는 입 법기관 및 임법에 대하

여 조인을 주고 협 력하는 기관은 언벵·하원의 집회와 동시에 해산된

다-

第123條(舊法과 舊條約의 郊5[]持續) (드)언방하원이 개최되기 이전의 법

은 본 기본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게속하여 효력이 있다.

W·7-독일제국이 체결한 조 약으로서 본 기본법애 의하여 7입법권이

관할하게 되는 사힝-애 괸.게되는 조약은 당해조약이 일반적 원시애

따라 유효하며 또한 계속하이 효릭이 있는 경우에는 세로운 조약이

본 기본헙에 의하어 권한있는 기谷에 의 하여 체결필 떼까지 更는

당해조약이 그 중의 규정에 의 하어 달리 종료될 때까지는 관게자의

모든 권리와 이의를 유보하고 그 효력을 지속한다.

第124條(W邦·의 排他的 효法事項에 關한 舊旅) 인방의 배타적인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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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에 콴계되는 구법은 
'

그의 적용범위내에서 연방법이 된다.

第125條(T邦의 競슴的 宣法事項에 關한 舊法) 연방의 경합적인 입뱁

연방법이 된다.

1. 그 법이 1개 이상의 점령지역내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

2. 그 법이 1945년 5월 8일 이후에 구독일제국법을 개정한 법에

관계되는 경우

第125條(舊法의 한$1에 關한 爭訟) 구법이 연방법으로서 계속적인 효

력을 가지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대립되는 때에는 연방헌법재판소가
I

이를 결정한다.

第127條(銃습經濟地城 管理法) 연방정부는 콴리법이 기본볍 제124조

또는 저]125조에 따라 계속하여 연방법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한, 통

합경저1지역관리법(Recht der Verwa1tun g des Vereinigten Wirtschafts-

ge biet)을 관련되는 주정부의 동의를 얻어 본 기본법의 공포후 1년

내에 
「바덴」, 「서베를린」, 

「라인란트-팔쯔」 및 「뷔르템베르크-호엔쫄

레른」의 제 주에서 시행할 수 있다.

第12S條(指承權의 存續) 계속하여 유효한 구법이 제84조 제5항에서 의 .

미하는 지시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권은 률로 달리

규정될 때까지. 그대로 존속한다. .

第%29條(授權의 한1J持續) 1연방법으로서 효력 이 지속되는 법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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볍규명령이나 일반헹정骨칙을 발할 수 있는 수권 또는 헹정宅위暑

실宅할 수 있는 수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권은 굼후

해당사항을 관할하는 관칭으로 이전된다. 이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연방상원과 험의하이 이룰 결정한다. 그 결정

은 공게되어야 한다.

卷주법으로서 효력이 지속로1는 범규내에 전항과 동일한 수권이 포함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권은 주법에 따라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

여 행사된다.

卷제1항파 제2항에서 밀'하는 럽교가 법률에 람음하어 해딩법규를

계정하거나 보완하거나 빔규-趾 발할 수 있는 권한을 위 임히.고 있는

경우에는 이 러한 수권은 소멸된다.

m제1항 및 제2조의 7/-정은 법-d-가 이미 적용되지 아니하는 규징

또는 이미 존속하지 아니하는 제도에 대한 것인 경우에 준용毛다.

第180條(行政機關의 管輔) T주16이나 주간의 조 약에 의거하지 아니하

는 弔정기관, 공공헹정이나 사법을 위한 기타의 제도, 서남독일칠도

의 합동경 영기 관(Betriehsvereinigung) 및 불란서점령지역에 대한 우펀

제도와 전신제도 판리기관은 인방정낚에 속한다. 언방정부는 언빙-상

원의 동의를 얻이 그것의 이관, 해산 또는 칭산을 결정한다.

$전힝-의 헹정 빛 기 괸의 최고감독관청은 관할 언방장판이다.

3주의 관할이 아니고, 주간의 조약에 의 거하지 아니한 공법상의

법인 및 영조물은 언방최고판할 관칭의 김-독을 받는다.

第13TI飾(g公職者의 法律關傷) 망멍자와 피추빙·자를 포함하어 1945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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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유로 인하여 면직되어 현재까지 채용되지 아니하옜거나 종전

의 지위에 상응하게 채용되지 아니한 자의 법률관계는 연방법률로서

규정되어야 한다. 망명자와 피추방자를 포함하여 1945년 5월 8일에

. 부양받을 권리를 가지고 공무원법상 또는 자금법상 이외의 이유로

현재 전혀 부얌을 밤지 아니하거나 그 에 상응하는 부양을 받지 아'

니하는 자에 대하여서도 또한 같다. 연방법률이 수행될 때까지는

주법에 다른 규정이 엾는 한 법률상의 청구권은 행사될 수 엾다.

第732條(廉쇼)

第135條(統會繼濟반域 管題의 權寧]暈繼) 연방은 종합경제지역의 관리상

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第134條(舊獨逸帝國 財産의 權利景繼) 1구독일제국의 재산은 원칙적으

로 연방의 재산이 된다.

卷전항의 재산이 본래의 목적규정에 의하면 본 기본법하에서는 연방

의 행정임무가 아닌 행정임무를 위하여 주로 사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은 무상으로 본 기본법 시행시부터 길한있는

임무담당자에게 이콴되어야 하며 또한 그 재산이 본 기본법하에서

이제부터 각 주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할 행정임무에 관한 것이면

주에 이관된다. 연방은 기타의 재산도 각 주에 이콴할 수 있다.

倦각 주와 시 · 읍 · 면(시 · 읍 · 면연합)이 무상으로 구독일제국에 제

공한 재산은 연방이 고 유재산 행정 임무를 위하여 필요로 하지 아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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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한 다시 각주와 시 · 令 · 먼(시 · 읍 · 면연합>의 재산으로 된다.

m상세한 것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第135條(地域變更으로 困한 財産繼羅) 11945년 5월 8일후 본 기본법

이 효력을 항셍할 때까지에 어린 지 역의 주소속이 변경된 경우에

는, 이 지역내에 있는 전에 소속하었딘 주의 재산은 힌재 소속하

고 있는 주에 귀속'한다.

卷省존하지 아니하는 주 및 그뷔-의 힌존하지 아니하는 공법상의 법

인 및 영조믈의 제산은 그것이 본레의 목적규정에 의하여 주로 헹

정임무를 위하여 사용되도록 정하여져 있거나, 일시적인 사용에 불

과한 깃이 아니 라 힌제 주로 헹징임무를 위하어 사용되고 있는 경
된

우에는 이제부리 그 임 무暑 수헹할 주 또는 궁법상 범인 및 영조
된

물에 이관된다.

卽현존하지 아니하는 주의 토지재산은 그것이 제1항에서 의미하는

재산에 속하지 아니 하는 한, 딩-해제산이 힌존하는 지억의 주에 부

속불파 함께 이관핀다.

m인방의 중요한 이 익이나 어떠 한 지 익의 특별한 이익이 그것을 필

요로 하는 진우에 한하이 언방%률로서 제1항 내지 제3항 고정과

는 다른 규정을 둘 수 있다.

卷기타의 권리%게 와 칭 산에 대해서는 그젓이 1952넌 1웡 1일까지

관게된 주 또는 공1칩상의 법인 및 엉조물간의 협정에 의하여 弔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언방상원의 동의-趾 요하는 연방법률로 규제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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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구「프로이센」주의 사법싱-의 기업에 대한 관계는 연방에 이관된다.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규정하되 예외규정을 둘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3함의 규정에 의하여 어떠한 주나 어떠한 공법싱-

의 법인 또는 영조울에 귀속될 재산에 콴하여 그것이 기본범의 효

력이 발생한 때 이미 주법률로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그에 대한

권한이 부여퇸 자에 의하여 처분되어 있는 졍우에는 그 재산이전은

그 처분 이전에 하여진 것으로 본다.

第135a條(舊獨逸帝國의 債務) 1제134조 제4항 및 제235조 제5항에서

유보되어 있는 연방입법으로서 다음 각호의 채무가 면제되거나 경감 
'

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1. 구독일제국의 임무 또한 구「프로이셴」주 및 현존하지 아니하는

기타의 공법상의 뱁인과 영조물의 채무

2. 제89조, 제90조, 제134조 및 제235조에 의하여 쟤산을 이전하는

데 콴계되는 연방 또는 기타의 공법상의 법인과 영조물의 채무

및 본조 제1호에서 명시된 관계(Rechtstrager 의

� 

조치에 기인하

는 이들 기콴의 채무

3. 제1호의 기관이 1945년 8월 1일전에 점령국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하여 또는 전쟁으로 인한 곤궁을 제거하기 위하여 구독일제국

에 부과하는 행정임무 또는 구독일국으로부터 위탁된 행정임무의

범위내%]서 행한 조치로 인하여 생기는 각 주와 시 · 읍 · 면(시

· 읍 · 면연管)의 채무

借제1항은 동독과 산하법인의. 그리고 서독과 산하단체 및 공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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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채무에 적용되는데, 후자는 연방주듈 그리고 시·군에로 양도되는

동독제산 가치와 관련된다. 제1항은 동독과 산하1偏인의 대째과 직결

된 체무에도 적용된다.

第135條(W邦上醜의 最初의 集會) T언빙-상원은 연빙'하원의 최초의 집

회일에 처음으로 집회한다.

像최초의 언방대통령의 선출시까지 연방대통령의 권한은 연방상왼의장

에 의해 행사된다. 언방하원의 해산권온 그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

한다.

第187條(公務風의 被選擧權) 1공무윈, 공직상의 사용인, 업군인, 기한

부의 지원병 및 인방법관의 피선기권은 z]- 주와 시 · 各.면에서 1침륩

로써 제한될 수 있다.

0언방공촤국의 최초의 언방하원 의원, 언방상핀 의원 및 연방대통

령의 신거에는 기본법 제정국만회의(Der Par1amentarische Rat)에 의

하여 의경될 선거 1但이 적옹된다.

卷제41조 제2항애 따라 인입-헌7제판소에 귀속되는 권한은 그가 설

치될 때까지 자기의 절차규칙에 따라서 판정하는 통管진제지억에 대

한 독일고등재판소가 이름 대행한다.

第1面飾(公麗)<) 「
바댄」, 「 비·이에른」, 「 뷔 르%베르크-비.덴」 및 「宅르펨베

르크-호엔骨레른] 둥의 각 주o]1서 헌존하는 공종인 제도를 정%l-I

에는 이들 자 주의 정부의 동의를 요한다.

第%as條(解放法規) 독일민족을 국가사최주의와 군국주의로부터 해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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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 발한 법규는 뵘 기본뱁의 규 에 의하여 향받지 아니한

다.

第140條(r바이마르」憲法소 條玄의 한y)) 1919년 8월 u일의 독일헌법중

M )q]X367, )q]137恐, 제1387, 제1391 및 제141조의 규정은 본

기본법의 구성부분이다.5) .

鄒141條(r부레循,約敵) 제7조 제3항 제1단은 1949년 1월 1일 현재 이

와 다른 주법률을 가지 있는 주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1조의 규정에兄 블구하叉 주힌법의 규정은 본 기본법의 제1恐

내지 제28조와 일치하도록 기본법을 보장하及 있는 한 대로 효

력을 가진다.

第042a條 폐지

第14S條(基本法 速用制圈> 1다른 恐 건으로 인하 본법질서의 완전

A rAe] o]루>지z] 當을 경우 통管조약의 제3조에 열거한 지역

M Y은 %o]Y 1992)d 12; 31일까지 이 기본법의 규정들과 차

이를 g 수 있c{I, E lq 771본w 제19조 제2항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며 기본법 제179丑 제3항에 명시된 기본원칙들과 합치되어야 한

다.

@ 본 제2장, 제8장, 제8a장, 제s장, 제10장 및 제11장 규정은

波 5) e]rno]rtF旦省 에

� 

4한 조문은 서독기본법 말미에 첨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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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2웡 31일 까지는 적용하지 않는다.

卷저]1항 및 제2항에 싱-관似이 이 조약에 제41조와 그 실헹규정들

은 동 조약의 제3조에 열거한 지 익에서 제산권 침해조치에 대한

훤상회복의 불가능을 규적하는 한 유효하다.

第144條(基本法의 承認) 1본 기본법은 이를 적용하는 독일 각주의 3

분의2 이상에서 s-민대표기관(Volbosuel·u·turIgen)에 의하며 숭인될을

요한다.

卷본 기본법을 제23조 제1항에 게시된 각 주중의 한 주에 또는

그 각 주중의 한 주의 일부뿐에 적용함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 겪

우에는 당세주 또는 당해주의 일부분은 제33조에 따라 대표자를

언방하원에 파건할 권리를 가지어 제50조에 따라 대표자를 언방싱-

원에 파견'管 킨리를 가진다.

第145條(基本法의 公布) 기본T偏 제정 국민최의는 공개회의에서 대배

-趾린의 대의원의 찹가를 얻어 본 기본법의 체덱을 확징하며 이를

문서화하어 공포한다.

卷본 기본법은 공포일의 종료외- 동시에 효력을 발셍한다.

卷본 기본법은 연방법骨공보$l] 공시되어야 한다.

第146條(基本法의 效力喪奐) 독일의 자유와 통$-이 이루이진 추 전독

일국민들애게 직용되는 이 기본법은, 독일국빈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의겯된 새 헌법이 효력을 발하는 날에 그 효력을 상싣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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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범 제정국민회의 의장

아데나워(Adenauer) 박사

제1부의장 셸괼더(Schonfelder)

제2부의장 쉐퍼(Schafer) 박사

바이마르 헌법*

第136條(信+11의 自由) 1시민 및 공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섄앙의 자유를 행사하므로 인하여 조긴이 붙

여지거나 제한되지 아니 한다.

卷시민 및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고 또한 공직

에 취임하는 것은 종교상의 신앙과 관계가 없다.

卷누구든지 자기의 종교상의 신앙을 고백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특정의 종교단체에 소속함으로써 특
된

별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경우 또는 법률로써 정

한 통계상의 조 사를 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관청은 국민에게 종교단체에의 소속관계를 물을 수

있다.

岳누구든지 교회의 예배나 의식 또는 종교상의 선서

방식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第137條(幽敎團體) 1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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倦종교단체暑 설립하는 자유는 보장된다. 국내에 있

어서의 종교단체의 결싱은 여하한 제한도 받지 아니

한다.

卷모든 종교단체는 일반에게 적용되는 법률의 범위내

에서 독자적으로 그의 사무骨 교율하고 관리한다.

종교단체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간섭옵 방지 아니

하고 그 임원욜 임 명한다.

4종교단체는 민법의 일반骨정에 의하여 핀리농력을

취득한다.

%종레 공법인이있던 종교단체는 그대로 공법상의 빕

인이다. 그밖의 죵교단체는 그 조리 및 ]단체원의

수 비추어 영속할 것이 확일한 경우에는 그들의

신칭으로 공법상의 단체와 동둥4 권리률 가져야 한

다. 공법상의 종교단체가 연합체를 조직할 경우애는

그 인管체도 또한 공법상의 법인이 된다.

卷공법싱-의 법인인 骨교단체는 시민의 징세부에 의거

하여 주법의 규정에 따라서 조 를 징수할 권한을

가진다.

2한 세게관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깃을 임무로 하는

겯사는 종교단체와 동일한 지위를 기.진다.

卷본 조의 규정을 집헹함에 있어서 그밖의 규정이

필요한 겅 우o]1는 주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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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浦條(蒙敎미體에 대한 納付) t법률, 조약 또는 특

별한 법률원인에 의거한 국가의 종교단체에 대한 급

부의무는 주입법으로 해제된다. 이에 대한 원칙은

연방(Beich)이 확졍한다.

卷종교단체와 종교적 결사, 예배, 교육 및 자선사업

을 할 목적에만 사용되는 시설, 재단 및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과 기타의 권리는 보장

된다.

第1謁條(國定金休 ) 일요일과 국경일은 휴식 및 정신 
'

향상의 남로서 법률상으로 보호된다.

第147條(公共機關內에서의 蒙敎行導) 군대, 병원, 교도소

또는 그밖의 공공시설 내에서 예배 및 정신수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종교단체는 종교적인 행사를 행

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이 때에는 여하한 강제수

단도 사용될 수 없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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偏

團

團

합동헌법위원회는 본 초안을 기초, 승인하여 ILD. 1981년 12월 30일인 헤지라력

1402년 3월 4일(수요일>에 이에 서명했다.

團

' 

제 1 부 圍家의 룡m

제 1장 政滄基얠

제 1 조 예멘공화국은 독립주권국이다. 예멜공화국은 분리될 수 없는 단일쿡가이며

국가 어느 일부의 타국에의 양여는 용인되지 僧는다. 예멘국민은 아랍인 및 이슬

람세계의 일부이다.

'

제 2조 이슬람이 국교(國敦)이며 아랍어가 콴용어(官用語)이다.

제 3조 이슬람 율법(샤리아)이 모든 입법의 주 근원이 된다.

저1 4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은 국민平표와 총선을 통

해 주권을 적접 행사한다. 훅민은 또한 입법 행정 및 사법기관과 거로 구성된

지방기관을 통해 주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한다.

제 5조 국가는 국제연합헌장, 국제인권선언, 아랍연맹헌장 및 일반 국제법에서 인정

된 원칙들을 준수할 것을 선언한다.

제 2 장 經濟基謂

제 e조 국가졍제는 아래의 원척들에 따른다.

. ( i ) 사회 및 생산관계에 관한 이슬람 사회정의

( ii ) 기본생산시설을 소유할 수 있는 발전적인 공공부문의 설럽

(iii) 공공의 이-익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제외하고는 침해받지 않는

사유권(私有權)의 보호

(iv) 아랍 이슬람전통과 여]펜사회의 환경으로부터 영같을 얻어 강력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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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적인 국가경제의 겅설 및 사회주의적인 관계의 설정을 보장하여 포省'

적인 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게와 짐재성의 지도

제 7조 지하 또는 지상, 영해, 데륙봉 혹은 전관겅제지역의 모든 파생물을 포함

하는 자언자원 및 동력자원은 모두 국가 귀속되며 국가는 국빈의 이익을

위해 이들의 개발을 보장한다.

제 8조 국가의 경제정첵은 공공의 이익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한 정부개발게

획의 테두리내에서 일반 이 자언지-令1의 개받과 투자 그리고 모든 경제 및 사

최분야의 공공, 민간 및 喜합부문에서 능력과 기회의 확대와 개발에 임하는

일반볍인의 설립을 장리하는 방향에서 과학적인 기획에 의거된다.

제 9 조 국가는 데외y.억을 지도하며 데외무역의 효과성을 받전 骨깅-시키고 국

가경제에 기여하도록 V력한다. 국가는 일반 소비자吾을 보호하고 생管필수품

을 용이하게 취득가능토록 하기 위해 국내 상행위(商 7爲)를 감독한다.

제10조 법으로 국가 공용촤폐, 재정 및 금융체제릅 조 정하머 도랑헝을 정한다,

제11조 세금과 공공요금을 드L파함에 있어 공공의 이의과 사회정의가 고 려된다.

제12조 세금의 부과, 조 정 혹은 철퍼]는 뱁률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어떠한 자

도 법률에 명시됨이 없이 납세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될 수 臧으며 또

헌· 어떠한 자도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타의 세a금, 부과금 또는 공공요금

을 납부할 의무를 갖지 않는다.

제]3조 국가는 헙동사입과 저축을 장러한다. 국가는
.

모든 종류의 헙동조합의 결

성과 헙동촬동을 보징-, 보호 및 장러한다,

제14조 징세의 기본원칙과 세3의 사용절차는 법률로 명시된다.

제15조 의회의 승인이 없이는 헹정당국은 차관(借軟)계약을 체결하거나 차관을

보骨히-거나 공-s-자금으로부터의 지불을 요하는 사업에 임할 수 飯다.

제16조 국가가 지불할 수 있는 급2, 인금, 보상, 지원骨 및 싱-여금 등의 이수

는 %1률로서 정한다.

제]7조 자인자운1 및 공공사업개발권의 부어는 법률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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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동산 및 부동산 처분방벌 및 이의 처분에 관한 원칙과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지방단체에 개발권을 부여하고 국가소유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하는

방법도 또한 법률로 규정된다.

제 3장 팔t 및 3더t基걜

제]죠 국가는 헌법의 정신과 목적에 부합되는 과학연구, 문학, 예술 및 문화적인

제작의 자유를 보장한다. 국가는 또한 이러한 제작에 펄요한 수단을 취득가능토록

한다.

국가는 과학과 예술의 발전을 위해 모든 지원을 제공하며 예술적 창의성과 더불

어 과학적 및 예술적 발명을 장려하고 과학과 예술작품을 보호한다.

제19조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

하며 이의 실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

제20조 공직은 공7원들에게 임무임과 동시에 명예이다. 공적에 종사하는 사람3

공공의 이익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骨직의 조건과 공무원의

권리와 임무는 법률로 규정된다.

제21조 근로는 1리이자 명예이며 사회발전을 위한 필요물이다. 국민 각자는 법률

의 범위내에서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 종사할 권리는 갖는다. 국민은 누구나 법률에

의하거나 공무수행 또는 공정한 임금이 보장되는 이외에는 어떠한 노역에도 강제되

지 않는다.

제 4장 圍防基謂

제2辰 국가는 군대를 설치하는 기관이 된다. 군대는 전체민족에게 귀속되며 그의

임무는 공화국과 그의 영토 및 안전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데에 있다. 여타의 조적

체나 단체는 군대나'준군사조칙을 설치할 수 엾다.

제23조 총동원은 법률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총동원은 의회의 승인이 있은 후 대통
q

령평의회 의장에 의해 선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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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국1%-위오1회를 섣치하띠 대통宅핑의회 의장이 이를 주제한다. 국 1-위원최는

W촤·L·(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管후)히-며 그 구성, 권한 및 기타기농은 빕률로

정한다,

제2죠 경찰은 WW-에 - IA시-히-P +'l-힌이다, 직칠·은 국민의 안녕파 안전各 보징-하1*1

법骨, 밍링, 일빈· 보안 및 미품양속을 ),L호한다. 깅찰은 시-7]딩-국의 산하에 있음을

l /1률旦 -o-정하며 경찰은 사)g.1딩·J(의 1칭령을 공정하게 집헹한디-, 경참은 또한 법暑

이 정하는바에 따라 법3-f 의해 )
,
L 과yf 입)(를 7헹한다.

제 2부 圍民의 基本權과 義務

제26조 국민은 V구나 정치, 겅제, 사회 및 분촤셍촬에 기여할 권리룰 갖는다, <1가

는 1
1!]률의 범위네에서 사싱-과 언이, 기록 혹은 사전을 통한 의사표헌의 지-유暑

갖는다.

제27조 국tr 은

� 

111 앞에서 핑등하q-, 3"l민은 인종, 피1;L색, 출생지, 언어, 직입, 사희

적인 신분 혹은 종교적인 신잉·동음 이유로 차省빌·음이 웠이 권리와 공적인 의무

에)%·1 펑능하다.

제2B王 법骨로 에%/]]-2·r적을 규정하며 밉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에멘인 이느 누구의

<·(적- ) iL인히·거니 빅-틸管 A' 似叫.

제23조 예5]1인을 외-3f낭<·r에 인도省' 수 %다.

제30조 정치 자의 인도는 금지된다.

제3]조 형사적인 책임은 개인사항이다. 111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W죄나 처벌이 존

세할 수 飯다. 관계hh의 w-포이전에 있은 범죄는 처1敍省 수 似으)11 비행(非行)혐

의로 고1身된 자는 최종직인 사범인도에 의해 -{죠]로 苟-정될 시까지는 무조]이다.

제32조 (가) i 가는 국민 개개인의 자A-普 t-<장하뻐 그듭의 위신과 안전을 보호한

다, 관할제5·소의 핀·걸에 의하지 아니한 게인자-7의 박딛은 141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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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행범이 아닌 한 또한 수사 혹은 공공안녕의 목적으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사나 검찰청이 발급한 명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나 체포, 수색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또한 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를 막론하고 감시 또는 조사할 수 없다. 자유

가 제약된 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품위는 보호된다. 육체적 및 정신적인 고문은

금지된다. 수사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할 수 없다. 자유가 제약된 자는 변호사의 면

전이 아니고서는 질문에 응답하지 않아도 될 毛리를 갖는다. 형무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장소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투옥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 비인간적언 육

체적 처벌이나 체포나 구금 또는 투옥시의 비인간적인 처우는 금지된다.

(다) 범죄혐의로 잠정적으로 체포된 자는 피체(被違)후 최장 24시간내에 법정에

제기되어야 한다. 담당관사는 피체인에게 체포이유를 통고하고 이를 심문하며 또

한 그가 자신을 변호하거나 이의(異義)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하고 구금

의 계속이나 석방을 위한 합당한 명령을 즉각 행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정명령 없이는 상기 시간을 초과해서 구금할 수 엾다.

(라) 어떠한 이유로 체포할시 피체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즉각 체포사실을 통고하

여야 하며 구금을 계속할 시도 또한 같다. 만약 피체인이 그러한 사람을 지정하

지 못할 시는 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나 그어]게 관심있는 사람에게 통고하여야 .

한다.

(마) 본 조항의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한 벌칙과 . 그러한 위반의 결과로 발생한 손

해에 대한 적질한 보상은 법으로 정한다.

제33조 처벌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난폭한 비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러한 비인간적인 방법을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値다.

제34조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호소할

수 있으며 정부당국에 고충, 비난 및 건의를 직접 간접으로 제기할 권리를 갖는
a

다.

제36쪼 가정과 예돼장소 및 교 육장은 신성하다.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감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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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되지 일'는다.

제3죠 A-편, 전화 및 진신의 자유와 비밀이 보장된다. 15률이나 사법적인 명렁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들을 감시 또는 수섹할 수 飢으며, 이들의 비1꾕을 노출시키

기나 이둘을 지언(還延) 또는 압7骨 수 但다.

제37조 교육은 국가가 보장하는 < f민각지·의 권리이다. 국·가는 어러 유형의 학교 및

문촤교육기관을 육성한다. 국가는 循은세대暑 특1銳히 보호하여 이晋이 악용되지

않도록 하고 이들에게 종교적, 정신적 및 육체적인 교 육수단을 제7-하며 모든 분

야에서 그들의 적성을 개曾省· 수 있는 적절한 환겅을 제공한다.

제38조 국민 누구나 에멘영토내의 1계 장소에서 타장소로 이주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다. 국민의 안넝에 관게되는 위급시에도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러한

지.A 는 제약되지 鶴'는다. 공촤//에의 출입국은 법에 의해 v-제된다. 에1껜국민은

누구나 애멘엉토로부터 추벵-되거나 귀국이 금지되지 않는다.

제39조 본 헌법의 Af정에 위베되지 않는한 공화국의 모든 국민은 정치 으로, 직능

직으로 또는 노 동조힙·의 헝태로 조직체를 결성할 권리를 가지머 또한 본 헌법의

꼭적올 증진하는 1分향에서 과학, 문촤 및 사최적인 결사 그리고 진국적인 조합을

걸성할 권리-趾 갖는다. 국가는 그러한 권리를 보장하며 국민들이 이를 헹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趾 취한다. 국가는 정치, 노 동즈骨, 문촤, 과학 및 사최적인

省사에 대한 전적인 자-7를 보장한다,

제 3 부 圍家機關의 組織

제 1 장 謹 t
a

제dO조 의최는 2가이 입법기콘1·이다. 의회는 141률과 국가의 일만정첵, 일반질제 및

사최발전게최, 일반에산 및 최종최게骨 심의 결정한다. 의최는 7한 헌]/]이 규정

하는 바에 따라 행정당국이 취한 조치를 지휘,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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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의회는 자유, 직접, 평등 및 비밀투표로 선출된 인원으로 구성된다. 공화국

은 5퍼센트의 가감이 허용되는 같은 수의 인구를 갖는 선거구로 분할된다. 1개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이 선출된다.

제42조 국민누구에게나 투표권과 입후보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가) 선거앤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 i ) 예멘국민이어야 한다.

( ii ) 연령이 18세 이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의회선 입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 i ) 예멘국민이어야 한다.

( ii ) 연령이 25세 이하여서는 아니된다.

(iii> 학식이 있어야 한다.

(iv) 좋은 성품과 품행을 저녀야 한다.

제4辰 의회의 임기는 첫회합의 일자로부터 4년이다. 의회의 의장은 현의회 임기만

료 적어도 60일전에 새 의회를 선출하 i 록 선거민에게 요청한다. 만약 불가항력

의 사유로 그러한 선거가 불가 할시는 현존 의회가 그러한 사유가 제거되어 새

로운 의회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유효하며 합헌적인 기능을 행사한다.

제44조 의회는 싸나에 위치한다. 의회의 국제규정으로 의회가 수도 이외에서 회동

(솝問)하는 경우-趾 명시한다.

제45조 의회는 그의 업무와 위원회의 절차 및 그 의 합헌적인 권한의 수행에 관한

원칙을 명시하는 내부 규정을 제정한다. 이러한 규정에는 헌법의 규정과 그 수정

규정에 반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엾다. 이러한 규정과 조 정문안의 공시(公示)는

법에 의거된다.

제46조 의회만이 의원의 의원자격 정당성을 결정하는 기관이 되며 또한 의원자격

정당성에 대한 이의(異義)신청에 대한 절차, 조사절차 및 그 러한 이의 신청이 의

회에 제기된 60일 이내에 의회의원들에게 조사결과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

한다. 의최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자격은 상실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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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제47조 의최만이 의최의 3L억네에서 질서와 안전을 유지할 권리를 깆·는다. 의회의

· 

의장이 CI의 취하에 겅비원을 y으로써 이의 %임을 진다. 의징-의 요청이 있지

잃·는 한 어ttl한 며타 무장인원도 의회고%1에 진)]하거나 체류省' 수 似다.

제4죠 의회는 국제, 정치 및 징제조약과 모든 헝테의 일반적인 협약 특히 국방, 동

맹, 휴전, 평촤, 국경초1 동에 관한 헙정 혹은 제정적인 j (담을 수반하거나 이헹에

빕률의 제정이 필요한 협징통을 비준 
'l·다. 

.

제43조 정부의 언간에산의 최종펼산이 최게녠도 종료후 9개월 이내에 의회에 제출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표펼온 힌%1値로 행하어지띠 이의 인은 법률에 따른다.

또한 길산을 감사한 관게기관의 연레且고서가 %1사 논평과 더불어 의최에 제출되

어이· 한다, 의최t 동 판게거관이 여나 서류나 旦고 시暑 제출토록 요구할 i{리를

깆는디-.

제50조 최게연)L개시 적이도 2계월전에 일반에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에

산안에 대한 표길은 
'힝·목]叔로 

행하이지1-ty] 또한 범뷸의 헝식으로 공포된다. 의회

는 정),L의 동의似이는 에산안올 조 정힐· 수 없으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특

정한 지출은 위해 수입급을 체정할 수 없다. 반의· 세로운 예산1&1이 최게넌도 게

시이전에 공고되지 못할 시는 새 에산이 승 1됨 1111까지 전년도의 예산이 적용된

다. 에산제EiL, 힝·목의 밍칭 및 회 인도는 111률로 정한다.

제5]조 일반예산의 1개 
'힝·목에서 

다른 항목으로의 진용은 의최의 승인을 득하어야

히-며 책정되지 館은 지骨叫 초괴.수입은 hq이 정히-C 비.에 따-른디-,

제5旣 공공기괸·과 T/]인체의 예산, 이들의 최계 및 독립예산, 최종결산은 법으로 멍

시된다. 이들은 원반이계 및 최·종짐산에 관한 1
19률으f 규제를 받는다,

제531 의최는 대통령평의최 의장의 요청으로 선거결파가 공표된 2주일 이내에 칫

최의를 갖는다. 만약 그러한 요청이 없을 의최는 2주일의 기간이 만료되논 날짜

의 다음닐 아침에 최동한다.

제54조 첫 회의에서 의최는 의무]들 중에서 위윈장과 3떵의 위원을 신출하여 의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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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를 구성한다. 의장단 위원회'의 선출시 의회의 최고령 의원이 회의를 주재

한다. 의장단 위원회의 선출절차와 동 위원회의 기능은 
'

인턴 . 스 케즐'로 연시된

다.

제55조 회의의 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석인 의석을 제외하고 의원의 과반

수가 출석하여야 한{ 표결은 省법과 내부규정이 특별한 다수결을 규정하지 않

는 한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찬표(贊票)로 정하여 진다. 만약 찬반 동수일 때에는
團

당해 안건은 동일회기에서는 부결(줍決)된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그러한 안긴이

다음 회기에 제기될 시는 이는 우선적으로 상정(上程)된다.

제56조 의회의 회의는 공개된다. 그러나 의회 의장이나 대통령평의회 의장 또는 20

명 이상의 의원의 요청이 있을 시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다. 이때 의회는 당해

안건의 토의가 공개리에 또는 비공개리에 젼행될 것인지를 결정한다.

제57조 의회는 내부규정에 의거 개회토록 되어 있는 일자에 개회하며 회기는 일반

연간예산안이 승인되기에 앞서 종료될 수 엾다.

제5죠 의회의 의원은 전 국민을 대표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며 어떠한 계약이

나 조건으로도 대표권은 제약될 수 없다.

제59조 의회의 의윈은 의원직을 행사하기에 앞서 의회의 공개회의에서 서를 행한
된

다.

제60T 의장과 의회 의장단 위원회 위원은 벌이 정하는 공정한 보상을 받는다. 국

무총리와 부총리 그리고 장관들은 의회 의원직을 겸임할시 그러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제61조 만약 의회의 임기는 끌나기에 앞서 1년이상 의석의 공석이 발생할 시 의회

가 러한 공석을 확인하고 이를 발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가 선거민

에 의해 선출된다. 후임자의 의원직은 의회의 여타 의원과 동일하다.

제62조 의회의 의원은 행정부나 사법부의 업무에 간섭할 수 없다.

제63조 의회의 의월은 의회 또는 의회 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사항

또는 공개 혹은 비공개 회의에서 행한 표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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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파 모욕을 주는 행위에는 적벙-되지 않는다.

제64[조 호1행범으% 체포되어 의최에 즉각 통고되는 ·정우를 제외하고는 의최의 승인

이 임이 의최의원에 대한 수사, 조사, 체포, 투옥 혹은 처벌昏의 절차가 毛하여

질 수 엄다. 의최는 그러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절차의 정당성 여부를 획·인한다.

의최가 최기중이 아닐 시는 대통弔펑의최로J>L터 그러한 )인을 독하머 의최는 그

러한 절차가 취하여진후 첫 회의에서 그에 대해 통고 빈·는다.

제65조 의회 의%1은 의우1리 사지서룰 의최에 제출하머 의최는 이를 수리한다,

제66조 의최 의월의 의원리온 헌t%이 -o-정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촤되지 않는다.

제67조 의회 의원과 정AL 그리V- 노 동조힙-가 ·공공기판은 그물의 의회에 조1출한 대

표자를 통해 법안 또는 게정안을 제의할 수 있다. 의원이 제의하는 모든 의안은

벌위원최에 최부되어 의회가 이를 심의하는 깃의 적절싱여부를 주]見하여 의건

을 제시한다, 적접하다)1 사리되모1 프1 1위운1최에 회부된다. 정부기. 아닌 의원이

제안했고 의회가 부길한 의인·은 같은 회기내에 다시 제안될 수 賊다.

제63王 의최는 공공의 사항에 괸·한 1- 럴을 정부에 6의할 귄리를 갖는다. 만약 정

부가 그러한 1省렁올 이 헹히-지 봇힐· 시는 의회에 해 의. 이유롤 제시헤야 한다.

제69조 의우1 총수의 최소한 2()퍼&11트의 A-의가 3)게 ][]1] 징J>L징첵에 대한 실16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의긴을 교환할 발의69(發議權)cI 성빕딘다.

제70조 최소한 의우1 10명의 서밍이 있을시 의최는 특)組위윈최를 -

' ·/성하머 또한 상

임위윈최의 하나로 하어급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사힝·을 조사하게 하기나 ·정부1<L

치, 기판, 인반 최사 正는 지방기괸이 추1한 조치를 조사하게 힐' 수 있다.

이를 행하기 위해 위원최는 필요하다고 셍각되는 종거를 수7)하 t 누구를 막론하

고 증원을 요 ,
l- 한다, 모든 징 J y먼님'국'은 위원회의 요칭에 응히-이야 하]-t·]

필요로 하는 분서와 전술서동을 위원최에 제출하어야 한다.

제71조 의최는 71에 의거 인빈- 겅제 및 사회개발 게획을 승인하뗘 이러한 계획의

작성과 이의 의최에의 제출은 %으로 16시%1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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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국무총리는 국무원이 개원된 일자로부터 25일 이내에 대다수 의원의 신임을

획득할 정부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의회가 정상적으로 개회되지

못하면 임시회의로 개회한다. 의원이나 의회는 정부계획의 설명에 언급할 수 있

다. 정부가 대다수 의원의 찬표를 득하지 못할 시는 신임을 상싣한 것으로 간주

된다.

제73조 국무원은 국무위원 개별적으로 또는 총체적으로 책임을 진다. 의회 의원은

누구나 국무총리 혹은 부총리에게 그들이 관심사에 대해 답변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러한 요청을 받을 시는 답변을 해야 한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 감은 회

기내에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수 엾다.

제74조 의회는 정부에 대한 신임을 철회할 권리를 갖는다. 국무총리 또는 부총리에

대한 설명요구가 없이 신임을 철회할 수는 없다. 그러한 설명요구는 의원총수의

3분의 1의 서명으로 유효하며 의회는 그러한 요청이 제기된 일자로부터 7열 이내

에는 그러한 요청에 대한 결의를 발표할 수 較다. 정부에 대한 신임의 철회는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된

제7죠 의회 의毛各 누구나 그들의 소관사항에 대해 국두총리;-F 부총리에게 설명을

요 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회가 급을 요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사항이나 정부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설명요청이 제거된 7일 이후에 설명이 행

하여 진다.

제76조 국무총리나 부총리 또는 장관이나 차관이 요청할 시는 하시라도 의회에 출

석하여 전술할 수 있으며 이때 이들은 그 들을 보좌하는 상급직원들을 대동(曹同)

管 수 있다. 이러한 직원들은 의원직을 겸임하지 않는한 표결권을 갖지 않는다.

의회는 내각이나 장관이 의회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는 장

관은 참석하여야 한다.

제77조 의회 회의의 . 정족수는 과반수의 의원이 참석하였을 때에 한한다. 의회의 결

의안은 헌법이 따로이 특정한 과반수의 표결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참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법률안에 대한 표결은 항목별로 행한다. 만약 찬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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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표수가 동수일 에는 艮의안건은 J-/-결(西決)된 짓으로 간주된다.

제7BI 대통령평의최는 필요한 사항이 발셍曾시 해산사유에 데헤 국묘1平표暑 실시

하지 않고는 의최吾 해산할 수 없다. 의최 해산 걸의에는 선거민에의 공고와 의

최해산 후 60일을 초과하지 필는 기간내에 새 의최를 구성할 신거를 실시한다는

것을 ii 함한다. 만의· 해산결의가 그러한 -W고를 포함하지 않거나 신거가 실시되

지 앓으먼 判산절의는 무효인 깃으로 간주되어 의최논 헌법의 권한으로 최동한

다. 만약 신거가 실시되면 새 의최는 선거후 10일 이내 게원하머 새 의최가 게

원토록 공고되지 않으민 상기 1071의 기간이 끝나는 일자에 개원한다. 선거를 싣

시하기에 잎-서 내라은 사퇴하이 새 의최가 개원할 떼까지 임시정부가 구싱된다,

민·약· 의회가 해산되먼 ·긷온 이유로 새로 구성된 의최를 다시 헤산할 수 없다. 어

띠한 경-위에도 세 의최를 2[J- 칫 최기중에 해산할 수 似다.

제79조 대통령평의최는 의최가 통파한 법안을 재십하도록 요칭할 권리를 가지며 그

러한 빕안은 내 렁핑의최에 출된 30일 이내애 의최에 최송해야 한다. 만약 대

宅평의최가 Cr
'

/-정된 거긴·내에 1/1안을 최-A-하지 않거나 대다수 찬성으로 재차 통

과힘 시는 J러한 l%안온 711&]촤된 짓으로 간주하며 또한 공포된다.

제80조 1
19률은 공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네에 관1-L에 게재되며 게제된 닐·로부E-1 30

일 되는 일자에 발효된다, 이 기간은 톡벌부칙으로 연장틸 수 있다.

제8]조 t
hh률은 싱-기 해 칭에 반효되며 소i한g-효는 있을 수 없다. 단 세骨파 힘唱

이외의 사힝·에 있어서는 빕온 드·]71 3분의 2 이싱·의 찬성으로 별도의 짓을 규정할

수 있다.

제 2 장 大統領評앨t

저162조 애1相공회.국의 대骨弔권한은 의최가 tI출하는 5딘의 위원으見 구성되는 대통

렁평의최에 의해 헹사된다.

제8죠 내통렁평의최 위 If뵤의 지명온 의최 의윈 4분의 1의 추천으로 핀다. 후보

는 칫 표걸에서 의우1 13분의 2의 찬표를 얻울시 위윈이 번다. 만약 3분의 2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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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표를 득하지 못할 시는 의원과반수의 찬표로 당 된다. 표결은 비밀투표이어야

한다. 선출과 후보지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회의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제84조 출된 후 대통령평의회는 위원중에서 평의회 의장을 선출한다.

제85조 대통령평의회 위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가) 연령이 35세 이하여서는 아니되며

(나) 예벤인의 부모를 갖는 자이어야 하며
w

(다) 정치 및 시민권을 보유해야 하며

(라) 예넨인이 아닌 부인과 결혼해서는 아니 된다.
.

제86조 대통령평의회의 의장과 위원은 취임에 앞서 선서를 행한다.

제87조 대통령평의회의 임기는 선서를 행한 일자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88조 만약 의회의 임기가 대통령평의회의 임기와 같은 날에 만료될 시는 새 의회

가 선출되고 새 의회가 개원한 날자로부터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평의회가 선출

되어 첫 모임을 가질 때까지는 대통령평의회은 계속 존속된다.

제89조 새 대통령평의회의 선출을 위한 절차는 대통령평의회 임기만료 90일전부터

개시된다. 새평의회의 선출은 적어도 만료일 일주일전에 종결되어야 한다. 어떠한

이유로 해서 새 평의회가 선출되기 이전에 임기가 종료될 시는 평의회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계속 존속된다. 이러한 연장기간은

전시(戰時), 毛재지변 또는 선출을 불가능하게 하는 여타 상황을 제외하고 다시

연장되지 않는다.

제90조 대통령평의회의 의장과 위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시 의회에 사직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상기 사직서를 수리하는 의회의 의결은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

루어지며 만약 사표가 수리되지 않을 시는 대통령평의회는 3개월 이내에 수표를

다시 제출할 수 었으며 이때 의회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9]조 만약 대통령평의회의 의장과 위원들이 공석이 될 시는 의원의 의장단 위원
r

회가 잠정적으로 대통령평의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만약 의회가 해산되었으면 정

부가 의장단 위원회를 대신해서 잠정적으로 대통령평의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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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唱평의회의 선출은 새 의최가 첫 최의를 갖는 날짜로부터 60잉 이네에 실시한

디-,

제9底 대통령평의히 위윈들의 봉급은 법으로 졍하며 평의회 위원은 봉랍이외의 보

싱·을 받을 수 없다.

제93조 대통렁펑의최의 의장파 위우1은 간접적으로라도 자유직업 또는 상업, 급융,

제조업에 종사할 수 없다. 또한 겅메暑 통해 국가의 재산을 메입하거나 임데할

수 없고 자신의 재산을 국가에 임대하거나 u}1각할 수도 없으미 3가와 불물교환

을 행할 수 飯다.

제94조 대통宅평의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국가 녜외에서의 공화국의 대표

A 정시기에 의최 의원 선기를 선거1/)에 요칭

3. 국민투표의 요청

4. 조각(組閣)을 위해 특징인사를 지명하고 라료 명단을 포 함하는 공화국 의겯

사항을 빔표

5, 정부와 협조하여 국가의 일반정책各 수립하고 토1법이 정하는 비·에 띠·라 이의

수헹을 김-독

6. 필요할 시 국무원파 대통령펑으'i회의 l-s-최의 요'%61

7, 1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1-%-위윈최 위원을 지떵

8. 의최와 대통唱펑의최가 통과시킨 1
;9偏·을 공포간행하고 이에 따른 시헹렁음

공포

9.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상급관리외- 군장교의 R]명 또는 해임

10. W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군게·혜을 설·정

Ii, 1/l이 il-정한 상奇본 수여하)1 외국으旦부터 그리한 상후과 여타 떵 의 수취

(표取)暑 숭인

12. 의최가 승인한 결의은과 합의문의 공포

13. 국무원이 승인한 후 의최의 번도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 협정의 비준

- 152 -



14. 법에 따라 외교사절단의 구성 및 대사의 임명 또는 소환

15. 외국사절과 외국기관 대표들의 인준

16. 정치적 망명권의 부여

17. 법에 의거 비상사태와 총동원령의 선포

18. 헌법과 법이 규정한 기타 기능의 수행

제9죠 의회의 휴회중이나 해산중 긴급한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발생할 시 대통령

평의회가 대응결정을 내리며 이러한 결정은 헌법이나 일반예산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률의 효력을 지넌다. 그러한 결정은 그후에 열리는 첫 의회 회의에 상정되

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의회는 이를 토의하여 적절한 겯의를 행한다. 이를 부

결할 시 그러한 결정은 부결된 일자 또는 이로 하여금 발생되는 결과의 해결을

위해 지정한 일자부로 법률의 효력을 상실한다.

제9죠 대통령평의회는 관계장관의 제의와 국무원의 승인으로 법률의 시행과 정부

부처의 조직에 펄요한 의결사항 및 계획을 법이 여타기관에 의한 이의 발표를 V

정하지 않을 시 이吾 발표한다. 법률로 이의 시행에 필요한 계획과 겯의사항을

발표할 기관이 x]정될 수 있다,

제97조 대통령평의회는 법이 규정하는 형식으로된 공화국 결의문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비상사태 선포 7일 이내에 의회가 소집되어 동 결의문을 상정한다. 안

약 의회가 해산되었을 시는 구 의회가 헌볍의 규정에 의거 소집된다. 이회가 소

집되지 않고 비상사태선포가 상정되지 못할 시는 비상사태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무효가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비상사태는 전쟁의 발발이나 내란 또는 천재지변

의 발생 이외에> 선포될 수 없다. 비상사태는 제한된 기간동안에만 선포되며 의
된

회의 승인이 없이 그 기간이 연장될 수 値다,

제98조 대통령평의최 의장은 평의회업무의 행정을 책임지며 의결사항에 서명한다.

제99조 대통령평의회
.

의장은 대외 관계에서 공화국을 대표한다.

제100王 대통령평의회 의장은 국무원이 수행토록 되어 있는 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제骨토록 국무寺리에게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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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조 반억, 헌법의 위반 또 국가의 독립과 주귄에 판개되는 사항을 사유로 한

대통령i청의회 의장과 위우1에 대한 탄'링]은 의원 3분의 의 고발로 이르어진다. 탄

種/재판의 절차는 빕으로 정한다. 만약 고 날이 대통렁띤의최 위무1 전원에 대한 것

일 시는 의최의 의정-단위원최가 법윈의 판겯이 있을 시까지 잠정적으로 대통령펑

의최의 기y을 대햄한다. 탄헥절차를 3Y-정하는 唱률은 힙·헌적인 빙-헝·에서 차기

의최의 첫 정기회의에서 省'표毛다. 만약 펑의회 위원이 유죄판짇을 받으면 어타

의 법칙에 엉향을 끼힘이 似이 평의최에서 해입되며 어떠한 겅7에도 싱-기 법죄

는 시간의 겅과로 제한되지 않논다.

제 3 장 s 務 院

제102조 국무윈은 예1켄공촤국의 징부이다. 국무원은 국가의 최고 집헹 및 행정기콴

·%]며 국가에 소속하는 모든 %L서, 기판 녈 행징기관을 예외없이 관할한다.

제103조 정부는 <·딩/-총리와 J /총러 및 昔핀·骨舍 31함한다. 이들은 모 7 국무원을

-/성한다. 국무원이 임무외- 조리 그리고 국무총리와 부총리 및 장관의 임무 7그리

고 정부 부서의 임무와 조리욘 법으로 정한다.

제104조 <·닉/T리는 대통령평의회외-의 71의하에 신출된디-. 5 f무寺리는 그의 업무와

판런하어 신임투표룰 요-칭하며 이러한 요청은 의회에 제출된다.

저1105조 <·l무총리외- 여타 징·관骨온 정부가 취한 조치에 대해 공동으료 대통렁평의

최와 의최에 1임을 진다.

제106조 국무총리외- 내긱-의 국무위원은 /·1돌의 권한을 행사하기에 잎서 대통렁핑의

최 의장의 민전011서 선서풀 헹1하01야 한다,

제107조 
-)
]-무총리. 부총리. 장Ai l

. 2 치-$l·의 1]-수논 )/1으로 정한다.

제10旣 d무총리나 장핀·骨< 그들의 7/기중o]l 다론 직장을 깃·거니- 간접적으로라도

지-유직입 7는 싱·%], 
-ct융 

冬.C 기입쵭·동·에 QJ할 수 엾다. 이돌은 또한 정부나 기

타 공공기괸·에 의한 사엄게익피 엉힝·릭올 행사하기나 장관직파 최사의 중역지을

동시에 지닐 수 館다. 그吾의 임기중에는 正'한 공매를 통한 >이라도 국가제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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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하거나 임대 또는 물물교환할 수 없으며 그들 자신의 재산을 엄대하거나 매

각하거나 물물교환할 수 없다. 
'

.

제109조 국무원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국방분야에서

국가의 일반정책과 의결사항을 수행하며 특히 아래의 사항을 행사한다. 
-

(가) . 국내외정책의 지침 설정과 관련한 대통령평의회와 협조

(나) 국가경제정책과 연간예산의 초骨작성, 이의 시행을 위한 계획 및 최종 정부
t

회계서의 작성

(다) 임무의 소관에 따라 의회나 대통령평의회에 조약인 협정을 제출하기에 앞서

이의 승인 
·

-

(라) 국가의 내외안보를 보장할 조치를 취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

(마) 법에 의거 정부 부서, 행정기관, 공사 및 공공기뫈의 활동의 지도 . 조정 및

' 

통제 
'

(바) 법에 의거 상금직원의 임명 및 해임, 정부기관의 기술간부를 배양할 적책의

시행 및 경제계획의 범위내에서 국가의 수요에 필요한 인력의 훈련

(사) 법률시행의 후속조치 및 공공기금의 보호

(아) 骨융체제, 신용시설 및 보험제도의 조직과 행정의 감독

(자) 국가의 일반시책과 省법규정의 범위내에서의 차관계약의 체결 및 공여

제11旣 국무총리는 국무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국무총리는

국가의 일반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국무원을 대표한다. 국무총리는 내각의 의결사

항과 국가의 일반정책을 감독하고 통일되고 협조적인 방법으로 이를 시행토록 노

력한다. 국무총리는 장관들이 자기 소관부처에 관계되는 사항, 그들이 수행하는

임무 및 수행토록 요청된 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요弔할 수 있으며 이때

장관들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1조 대통령평의회는 임기중 혹시 관직을 이용하여 범할지도 모를 범죄로 해서
J

국무총리, 부총리 및 장판들을 정직(停職>케하고 수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의회

는 임기중 혹시 관직을 이용하여 범할지도 모를 범죄로해서 국무총리, 부총리 및

장관·趾을 정직케 하고 수사하도록 대통령평의회에 건의할 수 있다 의회는 의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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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2의 찬성으로 그러한 긴의를 管 수 있다. 수사중 고발 동의 조치値이 이들

을 해임할 수 없다. 재판과 제판절차, 보징-사항 및 처벌은 Vi이 정하는 바에 다른

다. 이것은 차관들에게도 적용된다.

제1 1辰 내각의 사퇴나 해입 그리고 내자의 신3]이 省회되었을시 내각은 새 내각이

성립될 때까지는 직원이 임밍 및 해임을 제외한 일상적인 정부 업무를 계속하도

록 요칭된다.

제f]3조 5 r무총리는 특징 징-관과의 협조가 이림게 되었다고 판딘함시 이 사싣을 내

각에 제기하이 적힘한 조 치릅 취하게 할 수 있다.

제114조 만약 국무총리가 첵 ]을 짇 수 없게 되었거나 의최가 정부에 대한 신입을

철회'曾시 그 는 데통령평의회 의장에게 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제115조 만약 <1무원 위원의 데다수가 사표를 제출할 시 국무총리는 정부의 사퇴서

를 제출한다,

제 1 16조 각 장온1·은 그의 부처를 책임지며, 부처의 운영꽈 공촤국 진 지역에 있는

지J,L(支部)를 지도하고 그의 ]
i
( 처에서 정부의 일반정첵을 시宅한다, 징·관이 떤의

시헹렁을 말표하는 경우는 1칩으로 il-정된다,

제 44장 地方機關

제1 17조 예멘공촤국의 엉토는 헹정단위로 세분되며 헹정단위는 l%률즈]인 톡성을 지

닌다, 행정딘-위의 수와 [
I
L

키 빛 경계선온 171으로 5Y-정된다. 행정단위의 장(長) 몇

헹정단위내의 )·
l

' 

S
- 서의 상(長)의 권한과 일-h료 법으로 5J-%정된다, 이러한 헹정단위

와 지방기판은 국가의 부 이 il다.

지방장관은 -2
녁<윈에 대해 책오]조1다. 국무원의 질의는 지빙·징-괸·에게 구속력을 지

니며 이를 의무시으로 시헹해야 한다.

제118조 헹정단위는 지벵-의최를 선출한다. 지1's·의최의 ya-1무, 킨한, 권리 및 기능과

선출방범, 그리5( 게1身개씩의 작성과 시헹애 있이서의 지빙-의최의 기농, 재정 및

역할은 TIl으로 정한다.

제1 19조 지방기관과 의회의 통제는 IPl으로 정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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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부 蜀途部 및 檢유

저) 1 장 司法部

제120조 사법부는 독립기관이다. 판사는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법률 이외에

는 어떠한 기관의 예하에도 있지 않는다. 어떠한 기관도 고소사건이나 사법에 관

한 어떠한 것에도 간섭할 수 飯다. 그러한 간섭은 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로

취급되며 러한 죄는 시한에 의해 면소(免訴)되지 않는다.

제]21조 판사들은 하나의 통합된 단위가 된다. 사법기관과 그 의 지위는 법으로 정

한다. 사법기관의 관할권, 판사가 수행해야 管 조건, 판사의 임명조건 및 절차,

판사의 전근 및 승진 그리고 판사에 관한 기타 특별한 보장등은 법으로 정한다.

특별법정의 설치는 엄격히 금지된다.

제 2장 檢 察

제122조 판사와 겁찰은 법이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과면되지 않는다. 징계조치의

일환이 아닌한 판사나 검사는 본인이 승락하고 관계위힌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직에서 비사법직으로 전출펄 수 없다. 판검사의 징계재관과 변호

사 업무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 정한다.

제12辰 사법부에는 법이 정하는 최고위원회를 둔다. 이의 권한은 법으로 정하며

최고위원회는 이 정하는 바에따라 판사의 임명, 승진 및 해임 등에 관한 사항

을 처리한다.

제124조 공화국에는 대법원을 둔다. 대법원의 설치, 권한 및 업무절차는 법으로 정

한다. 대법원은 특 다음과 같은 사항을 행사한다. -

( i ) 법률, 계획, 6if-정 및 의결사항등의 합헌성여부에 대한 통제

( ii ) 사법기관과의 관할권에 대한 분쟁의 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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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신기소송의 핀·견

(iv) 민사 . 헝사 및 대인(對)%,)소송의 최종 핀·걸의 불복에 대한 판정

( v ) 헹정 및 징게소송의 최·沙毛·길의 룰복에 대한 핀정

제125조 인반조/서와 도덕 . A리를 비 i-개리에 - 沙언을 칭취힐· 것을 길징하지 않E

한 IPl정공핀-은 공개리에 
-헹하여져야 

한다. 모든 선우에 있어서 언도는 공게공판

에서 헹하여저야 한다.

제 5부 共和圍 國章. 國旗 悽 圍歌

제 126조 교L화국 <초장, 畓징' 및 <·'f기·는 법으로 정한다.

제]27조 국기는 위로부터 적섹, 백색, 혹색으로 한다.

제 126조 싸나가 매t/]liL촤<·"r의 수도가 Y1다.

제 6부 憲途의 效力, tr 의

� 

原則과 - 錢 및 經遇指置

제129조 E 힌범온 국민투표를 통해 예1%의 2개지역의 국민들이 이暑 승인慷음을

발표한 즉시 I%7된다,

제]30조 대통링평의회외- 의최는 공히 &·1겨조항의 개정을 띰·의(發議)할 권리롤 갖는

다. 개헌1챈의에는 개정&힝-과 개정이A-를 멍기한다. 만약 개헌벌·의가 의회에시 제

기苟 시 <-'l-러한 낌·의는 의최 의71 적어)L 3분의 1의 서t初이 있0'1이· 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의최는 게힌원칙各 토의하이 대다수의 찬성으로 이에 대한 의걸을

발표한다. 만약 힌우f칙이 거-l,L틸시 부결된 일자로부터 1넌이 경과하기 전에는

{-fE 조항의 게정%l 을 심의할 / 似다. 만약 의최가 게힌원칙을 승인하번 고)-러

한 승인이 있은 2개월후에 이骨 심의한다. 의우1 4분의 3이 개정을 초1-성힐· 시 그

러한 찬성을 빈-%循을 때JfL터 . 유-A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본 후1%Ai이 효럭을 I)l-AI'하e 일자를 유효일로하여 임시펑의회를 그L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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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평의회는 예멘이 2개지역에 존재하는 자문위월회의 의장과 위윈 및 최고인민

회의 의장단위욈회의 의장과 위원으로 구셩된다. 이 평의회는 구성일로부터 본

헌법에 따른 대통령평의회를 의회가 선출할 시까지 본 헌법이 규정하는 대통령평

의회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제]32조 본 헌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짜에 예멘의 2개지역에 있는 현존 정부는 사

퇴한 것으로 간주되며 2개지역의 현존 입법의회도 같은 낟짜에 해산된 것으로 간

주한다. 본 헌법에 따라 대통령평의회가 선출될 시까지 임시 대통령평의획 정부

를 구성하며 이 정부는 본 헌법이 정부에 부여하는 권한을 지닌다.

제133조 임시대통령평의회는 임시정부가 본 헌쩝의 유효일로부터 6걔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에 의회선거를 실시토록 준비케 한다.

제稽4조 예멘의 2개 지역에서 유효중인 모든 법률과 의결사항은 본 헌범에서 규정

한 자유와 권리에 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헌법이 규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정될 때까지 이들이 유효했던 예멘의 지역에서 계속 유효하다. 이러한 법규는

변천기간중 대통령평의회의 의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3S조 대통령평의회 의장 및 위원, 의회 의원, 국무총리 및 정부 장관들이 행할

취임선서는 다음과 같{

'

본인은 성실하게 체제를 보호하고 헌볍과 법률을 준수하 . 국민의 이익과 자유

를 전적으로 보호하고 국가의 단결, 독립 및 영토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전지전

능한 신앞에 서약한다.'

제13旣 임시대통령宅의회는 선거법을 공포한다. 이 법은 선거구의 수와 선거구의

인구를 명시하고 각 선거구의 경계선을 책정한다. 이 볍은 또한 의회가 첫 회의

에서 헌법에 의거 선거법을 완성하기 위해 이 범을 심의하는 것을 전제로 최고

선거위원회와 지부위원회가 개정할 절차를 기술한다.

J

예멘공화국의 통일국가 헌법초안의 작성이 A.D. 1981년 12월 30일에 해당하는

헤지라력 1402년 3월 4일(수요일) 오전에 통일 예엔공화국 수도 사나에 위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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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무실에서 있은 w·동헌1 위원회의 최종 13차 최의에서 하나닐의 은총으로

완성되고 )인된다.

간 사

우말 · 압둘라 · 알-자위 및 무하미-드 · 압骨라 · 알-푸사일

의 장

압둘라 · 아미-도 · 가넴 및 후세인.· 알리 · 일· 후바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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